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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Korea-USA FTA
(hereinafter"KORUSFTA")ontheKoreanagriculturalsector,andsuggests
thestrategiestocopewiththeopeningoftheKoreanagriculturalmarket
undertheKORUSFTA.Tosatisfytheaim,thispaperproceedsasfollows:
Intheintroduction,thebackground,thepurpose,thescope,themethod,
andtheinnovativepointsofthispaperarepresented.
Chapter2providesabriefintroductionoftheKORUSFTA followedbya
theoreticalreview onFTA.Thefirstpartofthischapterexplainsvarious
aspectsofFTA,includingthedefinition,characteristics,presentconditions,
and the economic effects.FTA is a regionaltrade agreement,which
promotesintra-regionaltradeandliberalizationoftheinvestmentamongthe
membercountries,andyetallowsthemembercountriestomaintaintheir
tradepoliciesautonomous.Forthatreason,thenumberofFTA hasshown
astonishing growth and expansion recently. The second part mainly
discussesontheKORUS FTA anditsimportancewithfocuspaidtothe
agriculturalsector.FTA withtheUSisanopportunityforKoreatoboost
its economy.In particular,itwillallow Korea to diversify its exports,
offeringachancetoregainitscompetitivenessinareasofapparel,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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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footwear,astheUSlowerstariffsontheseimportitemsfrom Korea.
Atthesametime,Koreacan expectagreaterinflow offoreign direct
investmentintoitsknowledge-basedserviceindustriesaswellasculture
industry;itsdomesticmarketwillstrengthen,leading togreaterdomestic
consumerspending.However,theUS hopestoopen Korea'sagricultural
marketduetoitsstrongadvantagesinthefarmingsector.Becauseofits
weakcompetitiveness,Koreahasemphasizedontheneedforagraceperiod
intheagriculturalsector.
InChapter3,afterintroducingthestatusquoofagriculturalsectorsin
KoreaandtheUS,theiragriculturaltraderelationisexplored.Inaddition,
thecomparisonofcompetitivenessintheagriculturalsectorbetweentwo
countriesismade.Agricultureisconsideredthemajorstickingpointofthe
KORUS FTA.Korea'saverageappliedtariffonallgoodsandservicesis
11.2 percent,more than three times that of the US figure.But on
agriculturalproducts,theKorean averagetariffis52percent,morethan
fourtimesaslargeastheUSaverage.In2005,Koreaexported$280million
offoodproductstotheUS,makingitthiscountry'ssecond-largestexport
marketforsuchproductsafterJapan.ButKoreaimportedabout$2.1billion
offarm goodsfrom theUS suppliersrecordingadeficit$1.9billion.The
increaseinthevolumeofdeficitinagriculturetradeisattributedtothe
weak price competitiveness of localproduce.If tariffs on agricultural
products were reduced oreliminated entirely,there would bea rise in
importsoftheUSproductsandafallindomesticproduction.Estimatesof
thesizeofthatdroprangefrom 1trillionwon($1billion)to8.2trillion
won.
Chapter4probesintotheeconomiceffectsoftheKORUS FTA onthe
Korean agriculturalsector,and subsequ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Thisisdoneundertheframework ofthecomputable
generalequilibrium(CGE)model.AccordingtotheCGE simulationresults,
theKorean agriculturesectorwillbedamaged by theKORUS FT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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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both production outputand welfare reductions to the Korean
agriculturalsector,buttheanalysisshowsthatthesereductionswillbeless
severethanexpected,duetothetrade-increasingeffectsofFTAs.
Chapter5addressestheUS'FTA strategiesontheagriculturalsector.
Asa“multi-purpose”FTA encompassingbothcommerceandsecurity,the
KORUS FTA standstoharmonizetheeconomicinterestsbetweenthetwo
nationsand efficiently controltheirgrowing mutualrelianceaswellas
fulfillthestrategicdiplomaticrequirementsofthetwonations.From theUS
perspective,theKORUS FTA could serveto counterarapidly growing
ChinasinceKoreaisamajorsupplierofintermediatematerials(85percent
ofKorea’sexport)usedforChina’sexporttotheUS.Iftheagricultural
problemsaresmoothly resolvedduring theKORUS FTA negotiations,it
willserveasausefulexampleforapplyingpressureonJapanduringlater
commercialnegotiations.
DespiteKorea'splaceasoneofthetopdestinationforUS agricultural
exports,US governmentand agriculturalindustry officials contend that
Korearetainsanumberoftariffandnon-tariffbarriersthathavestunted
US bilateral exports.Korean agricultural tariffs are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e US and mostOECD members.According to USTR,
Korea'saverageappliedagriculturaltariffsare52%,morethanfourtimes
theUS average.ThecompletionofacomprehensiveFTA thereforeisto
dramaticallyexpandUSagriculturalexporters'accesstotheKoreanmarket.
USagriculturalexportswillincreasebymorethan200% withinfouryears
aftertheKORUSFTA isimplemented.Korea'sfarmers,whileshrinkingin
termsofpopulationandcontributiontoGDP,remainapoliticallypowerful
forceinKorea.
Chapter6 presents issues on the KORUS FTA and Korea's counter
strategy.Inthefirstpart,theauthorpointsoutissuesonthefollowing
three sections:trade and competitiveness,agriculturalproductivity and
incomedistribution,andUS'tradeandnegotiationstrategy.Thesecond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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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ischaptersetsforthKorea'snegotiationandcounterstrategyforthe
KORUS FTA.Forthe counter strategy,five measures are suggested:
firstly,thestrengtheningofinternationalcompetitivenessintheagricultural
sector,secondly,the improvementin directpaymentsystem as a farm
incomesupportpolicy,thirdly,theincreasementofoff-farm income,fourthly,
theintroductionoffarm pricesinsurancesystem,andlastly,theextension
ofself-helpfunds.
In Chapter7,the authorconcludes the study.The KORUS FTA is
expectedtohelppositiveeffectsontheKoreaneconomyandindustries,but
theproductionvalueoffarm producesandagriculturalincomewilldecrease
morethanthatoftheyearspriortotheKORUSFTA.Thereforetoease
theFTA shocktotheagriculturalsector,itisimportanttomakeaneffort
tonegotiateformaximum benefitstothefarmingpopulation,andtoextend
overalong period oftimeon thediminution orabolition oftariffso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US FTA negotiations. An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griculturaland ruraldevelopmentby the
SpecialLaw forFTA needtobeenforced.Inadditionaltothese,itshould
beenhancedthecompetitivepoweroftheKoreanagriculturalproductsin
quality and safety,compensated fortheincomelossstemming from the
FTA.Itisalsoimportantthattheagriculturalproduction andmarketing
system should be re-tooled to cope with the opening ofthe domestic
agriculturalmarketunderth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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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의의의 제제제기기기

최근 미주대륙과 유럽에서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FTA가 경쟁적으로 확
산되면서 FTA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
고 있다.지역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정착을 위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출발하였으나,그 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보호주의 경
향이 심화되고,또 GATT와 WTO의 무역자유화가 지체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FTA가 확산되고 있다.
FTA는 종래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Trade
Agreement)이라고 흔히 일컬어지기도 하나,근래에는 원거리에 있는 국가 간
에도 체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1)FTA는 RTA
의 초기 단계로서 종래 양국간 관세를 점진적 인하 또는 철폐하는데 중점을 두
었으나,오늘날에는 관세철폐 외에 금융․통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투자
의 자유화,지적재산권,정부조달,MRA(상호인정),경쟁정책,무역구제제도 등
정책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협정의 대상범위에 포함되고 있다.RTA의 가장 완
성된 단계에서는 EU처럼 단일 통화의 사용은 물론 정치ㆍ경제적으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단일시장을 지향하게 된다.
이처럼 FTA는 교역 당사국 간 협상에 의하여 국가 간의 시장개방과 교역증
대를 위한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하므로 세계 각국은 여기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다.유럽은 이미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며,미국 및 일본 등과 같
은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FTA의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1)GATT/WTO체제는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데 비하여,RTA 및 FTA는 양자간 협상에 근거한 지역주의 무역방식이다.WTO는 전세계
회원국들의 무역자유화를 공동목표로 추구하나,FTA 또는 RTA는 지리적 인접 국가 또는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교역규모가 큰 개별국가 간에 체결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되,대외적으로는 WTO의 허용범위 내에서 역외국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한다.FTA로 인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와 보호주의를 강화시키
는 문제점도 있으나,궁극적으로는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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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기존 수출시장의 유지,새로운 교역파트너 확보,경제체질 강화 등을
위한 통상정책으로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거대ㆍ선
진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익극대화를 위해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세철폐ㆍ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
권ㆍ정부조달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협정을 체
결하여 2004년 4월에 발효시켰고,싱가포르와도 FTA 협정을 체결하여 2006년
3월 발효시켰다.또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2005년 12월 FTA에 정식 서
명하여 그해 9월 발효되었고,ASEAN과 2005년 12월에 기본협정에 서명하였
다.이 밖에 현재 일본,캐나다,멕시코,인도,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유망시장(BRICs)과의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
는 사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현안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상이다.한국 정부는 2006년 2월 3일,포트만(R.Portman)미국 USTR
대표와 함께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미 FTA 협상이 공식적
으로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문
제되는 것이 한국의 농업부문이다.한․미 FTA가 타결되어 발효되면 국내시장
을 개방해야 하므로,국내 농산물시장도 개방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농
산물 수출국인 미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타격이
여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국내 농업계는 한․미 FTA의 추
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업계에서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으로써,이것이 한·미 FTA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클수록 그 체결에
대한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클 것이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타결도 곤
란하게 될 것이다.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인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바로 이 농업부문의 처리가
한․미 FTA 협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이 제외될 가능성은 없으며,어떤
형태로든 국내 농산물시장도 개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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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타격
을 극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미 FTA 협상단계에서는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 시 그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고,
또 사후적으로는 국내 농산물 중 취약품목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과과과 범범범위위위

FTA는 체결 당사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등으로 공산품의 수출
증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생산비하락,소비자후생의 증가,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것도 한국이 미국의 거대시장에 자유로이 진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
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은 수입급증과 국내 생산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가가 향후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FTA 체결로 국내산업 전반에 가져올 교역의 확대와 무
역량의 증가,국내제도의 개선,대외신인도 제고 등 시장개방의 직간접적 효과
를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FTA 체결 당사국간 무역량이 증가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서도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부문의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양국 간의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한․미 FTA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농업부문에 국한
하여 한·미 FTA 체결로 초래될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조명하고,한 미 양국의 농업부문의 교역구조와 통상현안,미국의 협상
전략 등을 평가한 후,FTA 협상에 있어서 농업부문에 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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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과과과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문헌 연구로서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나온 기존의 연구보고와 그 성과를 분석하고,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아울러 연구자의 농업인으로서의 경
험과 현장조사에 의한 의견청취 등을 광범위 하게 원용하였다.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기존에 연구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또한 한국이 체결 당사국인 기존 FTA 사례를 비교하여 연
구의 객관성을 도모하였으며,한·미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제2장에서 FTA의 개념과 세계적
확산 추세를 검토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후 한․미
FTA의 필요성과 그것이 한국농업부문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하였
다.
제3장에서는 한․미 양국의 농업여건 및 생산 현황과 농산물 교역현황을 분
석한 후 양국의 농업 경쟁력을 비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서 한·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 예상되는 경제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여기서는 기존의 실증분석을 원용하여 분석결과를 검토
한 후 이를 종합정리 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미 FTA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의 통상전략과 한미 FTA 협
상에서 나타나는 농업부문의 쟁점사항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난 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쟁점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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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FFFTTTAAA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검검검토토토와와와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제제제111절절절 FFFTTTAAA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111...FFFTTTAAA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세세세계계계적적적 확확확산산산

1)경제통합의 형태와 FTA

국가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수
출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이다.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관
세 때문에 외국산 제품은 국내산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이러한
교역상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
며,현재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
히 전개되고 있다.흔히 국제협상은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
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FTA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
로운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배타적 양자
간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협
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통관절차 등에 관련되는 규범들이 주
류를 이루고 있었으나,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
벽철폐를 비롯하여,서비스,지적재산권,투자 및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 부문별 통합(특혜협정)과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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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union),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economicunion)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Balassa,1969:pp.2-3).부문별 통합(특혜협정)은 특정 경제부문 또는 특
정 산업에 국한하여 시장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통합의 폭이 가장 좁은 제한적
경제통합이며,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이용되는 협정이다.1952년에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관세동맹은 FTA와 같이 회원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통관세(common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 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 교
역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으로서 유럽연합(EU)의 전단계인 유럽공동시장(EEC),남미공동시장
(southerncommonmarket)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동맹은 회원국간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화폐금
융,물가 및 세입세출 등 거시정책과 노동 등의 사회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하
는 매우 진전된 형태의 협정이다(정재호,2001:24-7).
완전한 경제통합은 회원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금융,재정,통화정책 등을 통합하여 조정 관리함으로써 각 회원국들이 하나의
완전한 단일경제로 통합하는 형태이다(정재호,001;27).이렇게 볼 때 FTA는
이러한 경제통합(economicintegration)의 일종이며,부문별 통합(특혜협정)과
다음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동맹의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경제통합
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완전경제통합

EU경제동맹

EC공동시장

EEC관세동맹

NAFTA자유무역지대

대표적인

예

초국가적

기구

역내공동

경제정책

생산요소

자유이동

역외공동
관세

역내관세
철폐

정도

형태

완전경제통합

EU경제동맹

EC공동시장

EEC관세동맹

NAFTA자유무역지대

대표적인

예

초국가적

기구

역내공동

경제정책

생산요소

자유이동

역외공동
관세

역내관세
철폐

정도

형태

<<<그그그림림림 111>>>경경경제제제통통통합합합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자료:김정수(2005),p.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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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
상으로서 DDA(DohaDevelopmentAgenda)를 채택하여,세계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의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
였다.그러나 무역자유화에 관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자,주요 무역국들은 WTO를 통한 다자협상 대신 상대
국을 직접 지정하여 양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FTA의 체
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FTA는 미주대륙과 유럽에서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쟁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지역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정착을 위한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출발하였으나,그 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고,또 GATT와 WTO의 무역자유화가 지체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지역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가 등장하게 되었다(박순
찬․강문성,2004:21).그 결과 이제 FTA는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달
성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는 당사국 간에 무역자유화를 위한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WTO는
GATT 제1조에 의하여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treatment)를 원칙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FTA는 역외에서는 무역장벽을 유지하더라도 당사국 간의
역내 교역에 관하여는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GATT 제1조는 일정한 조건 아래
서 FTA를 허용하고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multilateralism treatment)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체결국가 간의 제반 무
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FTA 체결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
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체결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체결국가와 비 체결국가 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2)FTA의 세계적 확산 요인

세계 각국은 1990년대 이후 WTO의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
다.뜻이 통하는(like-minded)국가와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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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복수 간 지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협정 대상국가 간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EU 발족,동유럽국가의 EU 회원가입,NAFTA 발효,미주
자유무역지대(FreeTradeAreaoftheAmericas:FTAA)협상진행 등 유럽과
미주 대륙의 경제블록화(blockeconomy)와 관련이 깊다.
유럽은 최근 13개 동유럽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으며,이로서 거대한
하나의 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미국 또한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체결해 FTAA
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이렇게 되면 미주는 34개국이 하나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지역무역협정
체결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AsianNations:ASEAN)은 FTA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한국과 협상을 체결하였고,일본도 ASEAN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이렇
게 볼 때 세계경제가 미국,EU,아시아 등 3개 지역으로 블록화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지역협정이 WTO보다 협상범위가 넓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FTA가 확산되는 원인중 하나이다.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 경쟁
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시장이 확대되면
제 3국 기업들이 신규로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미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도 유
리한 곳으로 생산설비를 재배치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 FTA
협상에서는 WTO 다자협상에서 지지부진한 투자,환경기준,경쟁정책,무역원
활화(tradefacilitation)분야가 주요 협상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현재 진행 중인 다자무역협상이 지지 부진한 점도 FTA 등 지역무역협
정이 확산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UR협상이 타결되면서 전반적으로 관세수준
이 낮아짐에 따라 각국은 관세인하보다는 기업투자 유치,산업구조조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진행 중이나 과
거와 달리 협상에서 개도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NGO 등 반세계화 세력의 반
발이 거세지면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협상타결에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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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소요되는 다자간 무역협상 보다는 단기간 내에 원하는 상대와 무역자유화
를 추구할 수 있는 FTA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또한 FTA에서는
다자무역협상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큰 민감 품목은 협상에서 예외취급을 하는
등 개방의 속도와 폭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도 FTA의 증가요인을 찾을 수 있다.약소국이 강대국
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정치적인 안전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강대국도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없
더라도 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미국이 경제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
는 중동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무관세 국가인 싱가포르가 다수 국가와 적극
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싱가포르는 이들 국가와 FTA를 체
결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정치·외
교적으로 이러한 유대관계를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222...FFFTTTAAA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Viner(1950)에 의한 관세동맹의
무역창출(tradecreation)과 무역전환(tradediversion)효과의 개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Viner의 연구는 관세동맹이 가져오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이라는 생산
효과에 한정하였으나,이를 확장시켜 소비효과까지 분석한 것은 Meade(1955),
Lipsey(1957),Johnson(1960)등에 의해서이다.이들의 분석은 관세동맹의 경우
를 대상으로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FTA의 효과분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
FTA를 체결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라 할 수 있다.무역창출효과는 두 국가가 FTA를 체결했을 때 양
국간의 관세를 인하 내지 철폐함으로써 상호간의 수입재 가격이 그만큼 하락한
다면 FTA 결성 이전에 무역장벽으로 인해 역내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거래가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이것은 협정체결 이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
산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즉 역내국들
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므
로,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확대된다.역내국들은 고가의 국산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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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며,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
됨으로써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FTA는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이 비효율적인 공급원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즉 협정 체결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역
외의 비체결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생산비가 상대적으
로 낮은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의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이러한 수입의 대체
는 체결국에게 주어지는 무역상의 특혜로 인해 역내외 수입원 간의 생산비격차
를 관세격차가 상쇄하고도 남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즉 FTA로 인해 효율적
인 역외생산자로부터 비효율적인 역내생산자로 상품의 공급이 전환되기 때문에
생산측면에서 무역전환효과는 전 세계적인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는 부(-)의 효
과를 갖게 된다.관세철폐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 교역국이 존
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되어,체약
국의 후생수준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다.이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에 비하여 후
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것이나,일반적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역외국에 대한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로 무역전환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수 있다(정재호,2001:46;이재기,
2004:197).
이를 아래 <그림2>를 통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이것은 FTA의 정태적인
효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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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FFFTTTAAA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자료:이재기(2004),p.197에서 인용함.

<그림 2>는 원래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FTA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A국과 B국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게 되
면 양국간에는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그림에서 S2는 FTA를 체결할 국가인 B국,S1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C국으로부터의 공급곡선이라고 하자.F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B국,C국에 대해서 모두 t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이 경우 A국에서는 상대적
으로 저렴한 C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고 국내 가격은 여기에 관세 t가 더해진
P3가 된다.이 때 A국의 수입량은 Q1Q2이며,관세수입은 □(c+e)가 된다.
그런데 A국과 B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국간에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A국은 B국으로부터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B국으
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게 된다.<그림2>에
서 수입량은 Q0Q3만큼으로 늘어나게 된다.역내국가간 교역이 늘어나는 것이
다.B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C국의 저렴한 가격에 밀려서 수출하지 못했던 것
을 관세가 없어짐으로써 A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이처럼 FTA체결은 수입국의 국내가격수준을 떨어뜨려
역내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국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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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창출효과라 한다.이때 무역증가로 인해 창출되는 후생의 증가분은△(b+d)
만큼이다.
하지만 FTA체결로 인해 그동안 효율적으로 생산되어 제공되던 C국으로부터
의 수입선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는 B국으로 바뀜으로써 일부 후생수준의 감
소가 나타난다.그것은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 C국으로부터 수입됨으로써
벌어들였던 관세수입 □(c+e)가운데 □e부분을 더 이상 향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A,B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c부분은 이전의 관세수
입에서 소비자잉여로 바뀐다.하지만 □e부분은 사라지게 된다.FTA로 인한
순후생의 감소부분인 이것이 바로 무역전환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FTA가 체결되었을 때 □e보다 △(b+d)가 크면,즉 무역전환
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국가 전체의 순후생은 증가하게
된다.일반적으로 계량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무역전환보다는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대개 FTA는 국가의 순후생을 증
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FTA가 국가의 순후생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국내생산자들에게는
상당한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그림에서 FTA로 인한 후생의 변화를 보
면 a부분은 원래 생산자잉여였던 부분이었으나 소비자잉여로 바뀐 부분이다.
국내생산은 FTA체결 이전에는 Q1만큼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FTA 체결 이후에
는 Q0만큼 줄어들게 된다.이는 산업부문에 따라서 산업부문 내에서도 수출부
문이냐 내수부문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수출
부문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관세인하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국내
농업부문의 경우 대부분 내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생산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
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FTA는 시장의 확대를 수반하여 경쟁을 격화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며 투자촉진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위 그림에서 국내 생산이 Q0로 줄어들지만 이것은 국내의 비효율적인 생
산을 상대국의 효율적인 생산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로 인
해 장기적으로 국내적으로는 그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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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FTA의 정태적인 효과를 고찰했지만 아울러 FTA 체결이 장기적으
로 유발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남구,2000:198-190)
첫째,경쟁의 증가이다.FTA체결로 인해 양국간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각 체
결국 생산자들은 역내 타국 생산자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또는
합병되거나 도태되지 않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둘째,규모의 경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FTA로 비교우위산업의 시장이 확
대됨으로써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할 경우 생산량의 증대는 생산비 및 재화 가
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또한 연관 산업의 생산비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초래
하게 된다.이러한 효과는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 크게 나타나게 된다.
셋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FTA가 체결되면 체결국의 기업들은 확대된 시
장을 이용하고 격화된 시장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R&D 등에 투자를 증가시켜
기술수준이 향상되게 된다.또한 FTA는 비 회원국들에게 부과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체결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경제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FTA의 체결은 시장규
모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인해 생산성의 증대 및 생산기술의 전파로 양국의 경제성장
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처럼 FTA는 장기적인 효과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부 산업
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체결해야할 유인이 되고 있다.
FTA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로 인하여 체결 당사국 간의 경
쟁을 촉진시키고,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한다.따라서 산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인 체재로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별 구조
조정을 통하여 체결 당사국이 서로 우위를 점하는 산업별 특화구조(industrially
specializedstructure)가 정착되면 산업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시장개
방으로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그 결과 내국민의 실
질소득이 증대되는 소비자 후생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FTA에 의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의 각종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 해
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한다.무역장벽 철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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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제활동 비용을 인하시키고 이윤창출 기회를 확대시키므로,결과적으로 세
계 각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
키게 되는 것이다(김세영․신상식,2003:49).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FTA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특히 당사국
일방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인 경우에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앞당기는 효
과도 있다.또한 체결 당사국 간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어느 당사국
에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하
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돈독한 외교관계에 기한 국제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
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FTA의 경우 국가가 스스로 선
택한 자발적인 협상이면서 동시에 그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구조
적으로 갈등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시장규모가 커지고 기업간
경쟁이 촉발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는 수출
이 확대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며,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국상품의 수입
이 증가해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즉 FTA의 이익이 모든 산업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취약부문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대칭적인 성격
을 갖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필연적으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국내 취
약분야의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당사국의 역내에서도 FTA를 통하여 경제 전체로서는 이익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농업분야 등의 업종에 따라 경쟁격화로 손해를 보게 되어 양극화
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나아가 FTA는 체결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 대
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므로 특히 체결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인접국가일 경
우 선린우호관계의 증진을 해치게 될 수 도 있고,체결 당사국이 선진국과 개
도국인 경우에는 선진국이 중심국으로 되고 개도국은 그 주변국으로 전락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도 있다.
따라서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
하는 취약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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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용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산
업의 특성에 따라 직접보상 또는 간접지원을 하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지원에도 적응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개방충격을 흡수토록 해야 하며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분
야로부터 피해를 보는 분야에로의 이익이 재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미미미 FFFTTTAAA와와와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111...한한한․․․미미미 FFFTTTAAA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1995년 WTO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
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
극적이었으나,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
대되고 있다.1990년 초까지만 해도 몇 건 되지 않던 FTA 등 지역무역협정은
2006년 7월 기준 세계무역기구(WTO)에 197건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고,
다음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137건이 1996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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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연연연도도도별별별 RRRTTTAAA 수수수 변변변화화화 추추추이이이
자료 :WTO(http://www.wto.org).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아세안 국가 등이 모두 지역무역 블록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FTA 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크게 증가
하는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FTA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현재 칠레,싱가포르,EFTA,ASEAN과
FTA협정이 체결되었으며,현재는 미국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구조 하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 수출증대가 불가피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통합이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해외시장을 잃고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 FTA는 현재 무역,서비스,투자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되는 협상의제
는 상품,원산지,농업,섬유,위생검역,의약품,투자,금융,통신 및 전자상거
래,경쟁,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17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한․미 FTA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3대 교역국이자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국가로서 유력한 FTA 대상국으로 부각되었으며,미국으로
서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한국의 금융시장과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이 매
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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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 보다 무역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나,
갈수록 대미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주력 수출품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줄
어드는데다,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
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일본의 폐쇄성으로 미국 기업의 일본진출이 매우 부진한데
다,유럽연합은 미국과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제약 등 제조
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미 교역규모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
년 대미 수출 46억 달러,대미 수입 48억 9천만 달러로 2억 8천만 달러의 적자
를 보였던 한․미 양국의 교역규모는 2000년에는 대미 수출은 376억 달러,대
미 수입은 292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을 정도로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2005년에는 대미 수출은 413억 달러,대미 수입은 306억 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 108억 달러로,대미 무역비중은 수출 14.5%,수입 11.7%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다.미국의 한국 교역비중은 수출 3.1%,수입 2.6%로 캐나다,
중국,멕시코,일본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 도 대미수출 대미수입 대미무역수지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80년 4,607 26.3 4,890 21.9 -284
1985년 10,754 35.5 6,489 20.8 4,265
1990년 19,360 29.8 16,943 24.3 -4,828
1995년 24,132 19.3 30,404 22.5 -6,272
2000년 37,611 21.8 29,242 18.2 8,369
2002년 32,780 20.2 23,009 15.1 9,772
2003년 34,219 17.7 24,814 13.9 9,405
2004년 42,849 16.9 28,783 12.8 14,067
2005년 41,343 14.5 30,586 11.7 10,757

자료:Kotis.

<<<표표표 111>>>한한한국국국의의의 대대대미미미 무무무역역역 추추추이이이
단위:백만달러,%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WTO출범과 1997년의 IMF사태 이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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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왔으나,2004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
가 갈수록 감소하였고,2005년의 감소율은 23.5%로 증가하였다(장상환,2006:
45).중국의 경제성장과 비용우위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제고,일본의 기술경쟁
력 우위 사이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미 FTA의 체결은 필
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으로서는 미국시장 점유율을 1%만 증가시켜
도 수출은 5.9%,GDP는 1.4% 증가되어,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는 미국시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22...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한․미 FTA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국내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 하는 점이다.다만 우리의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비용 등 농업 생산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
한 상태이다.그래서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국 농업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 농업부문은 전통적으로 영세소농 체제를 통해 쌀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수,채소 및 축산을 겸업하는 복합영농을 통해 농가경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
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 선정하여 향후 집중 육성할
품목으로 삼은 것도 인삼,김치,돼지고기,화훼,닭고기 등 5개에 불과하다.
한․미 FTA에서는 농업부문을 그 주요 대상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종
래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의 철폐 내지 인하 등 기존의 무역장벽을 제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에 관하여 FTA협정이 체결될 경우
종래 수입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되게 된다.이러한
관세는 종래 국내산 농산물의 보호막으로서 작용하였는데,이를 철폐하거나 인
하할 때에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 및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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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FTA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관세인하․철폐 → 수입
단가의 하락 → 수입 농산물의 소비증가 → 국내 농산물의 소비 감소 →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 → 국산 농산물의 생산 감소 → 농가소득의 하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권오복,2005:17).
특히 상대국 농산물과의 경쟁력 격차나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대체
정도가 클수록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농업부분의 생산 감소가 농업부문
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나아가 농업 전후방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농업생산액은 약
1조 1,500억 원～2조 2,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오복,2005)
따라서 농업부문은 대미 농산물 수입증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쌀,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실류 등이 민감 품목으로 판단되고 있
다.
한국의 농업은 미국의 농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매우 열악하므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이로 인하여 국내 농가의 절반가량이 실직 내지 이
직의 위기에 노출된다고 하는 예측도 있다.한․미 FTA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농업에 관한 한 생산감소 효과가 적
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상대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
지는 산업분야는 수입이 늘어나고,국내 생산이 감소될 것이 자명한데,특히 한
국의 농업분야는 미국의 농업에 비하여 그 경쟁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의 경우 미국산 쌀의 가격은 국내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싼데다,한
국의 쌀 자급률도 낮은 실정이다.그러나 미국은 자국 농민들에게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쌀값의 26%가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어,한국산 쌀의
대미 가격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쌀이 한국에 무
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국의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쌀 이외의 농산물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과일,채소,축산물
등 가격이 싼 각종 수입농산물이 국내로 들어 올 경우 국내산 농산물은 품질
또는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에 의하여 결국 한국 농업부문은 관세보호막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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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농산물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주로 고령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한국의 농업생산기반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자급률까
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다음 <그림 4>와 같이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정부의 대책
은 FTA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단지 피
해를 보상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따라서 한․
미 FTA에 따른 단기적인 보상과 더불어 한국 농업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인지를 감안한 장기적인 농촌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쌀 등 농가경제에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품목         

  2. 관세율이 높고 국내외가격차가 큰 품목

  3. 기타 민감도가 높은 품목                      

  4. 피해예상분야

<<<그그그림림림 444>>>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품품품목목목별별별 정정정부부부대대대책책책
자료:농림부(http://www.maf.go.kr).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

장기간의 이행기간 설정

또는 관세의 부분 감축

수입쿼터설정 등 예의조치 추진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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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한한한․․․미미미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과과과 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및및및 경경경쟁쟁쟁력력력 비비비교교교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현현현황황황

111...농농농업업업여여여건건건 및및및 생생생산산산현현현황황황

한국의 국토면적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996만 ha
이고,경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8.3%인 182만 ha로 이는 1995년 211만 ha
에서 13.7%가 줄어든 것이며,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농가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총인구 4,830만 명의 7.1%인 340만 명
으로,1995년의 490만 명,2000년에는 400만 명,2002년의 370만 명에 비하면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농가 총생산액도 2006년 국내총생산액의 4.3%
에서 2005년 국내총생산액의 3.0%로 한국 경제에서 농업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인 구
(백만명)

총인구(A) 45 46.8 47.4 47.7 48.1 48.3
농가인구(B) 4.9 4.0 3.7 3.5 3.4 3.4
(B/A)×100 10.9 8.6 7.7 7.2 7.1 7.1

면 적
(백만ha)

총면적(A) 9.93 9.95 9.96 9.96 9.96 9.96
경지면적(B) 2.11 1.89 1.86 1.85 1.84 1.82
(B/A)×100 21.2 19.0 18.7 18.5 18.4 18.3

생산액
(억달러)

GDP(A) 5,173 5,118 5,4696,0806,809 7,875
농업GDP(B) 296.1 221.4 197.1202.8229.3 234.7
(B/A)×100 5.6 4.3 3.6 3.3 3.4 3.0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표표표 222>>>한한한국국국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농농농업업업지지지표표표

한국의 농가 수를 보면 다음<표 3>과 같이 2005년 현재 약 127만호로 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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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의 약 8.0%를 점하고 있으며,가구당 인원은 약 2.7명이다.2005년 약 340
만 명의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30%를 점하고 있는데,이는 1997년
19.2%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경향을 잘 반영
해 주고 있다.즉,농가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향후 한국 농촌의 진로와 관련하
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를 좀 더 자세히 고찰
해 보기 위해 약 20년간의 농가인구추이를 다음 <표 3>와 <그림 4>에서 고찰
해 보기로 한다.

1997 1999 2001 2003 2004 2005
농가 수 천호 1,440 1,382 1,354 1,264 1,240 1,273
․총가구중 비중 % - - 9.1 8.3 8.0 8.0
․농가당 가구원 수 명 3.10 3.05 2.91 2.79 2.75 2.70
․65세이상 비중 % 19.2 21.1 24.4 27.8 29.4 -
자료：통계청,농업기본통계조사.

<<<표표표 333>>>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가가가 및및및 농농농가가가인인인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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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수 농가인구
1984 1,973,539 9,014,745
1985 1,925,869 8,521,073
1986 1,905,984 8,179,560
1987 1,871,455 7,771,007
1988 1,826,344 7,272,470
1989 1,771,856 6,785,542
1990 1,767,033 6,661,322
1991 1,702,307 6,068,262
1992 1,640,853 5,706,793
1993 1,592,478 5,407,024
1994 1,557,989 5,167,420
1995 1,500,745 4,851,080
1996 1,479,602 4,692,040
1997 1,439,676 4,468,172
1998 1,413,017 4,399,643
1999 1,381,637 4,209,799
2000 1,383,468 4,031,065
2001 1,353,687 3,933,250
2002 1,280,462 3,590,523
2003 1,264,431 3,530,102
2004 1,240,406 3,414,551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표표표 444>>>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가가가 수수수 및및및 농농농가가가인인인구구구 추추추이이이
단위:가구,명

다음 <표 4>에서 지난 20년간 한국 농가인구는 1984년 약 900만 명에서
2004년 약 34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약 62.1%가 감소한 것이다.<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반 10년간 농가인구 감소가 현저히 진행되었으며,
후반 10년간에는 감소의 정도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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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지지지난난난 222000년년년간간간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가가가인인인구구구 추추추이이이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따라서 후반 10년간의 추세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향후 10년 뒤
의 농가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 <그림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지난 10
년간(1995-2004년)의 추세선을 선형으로 그리면 R2값이 약 0.99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기울기가 -163,809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 간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163,809명의 농가인구 감소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이렇게 계산해 보면 2014년 한국의 농가인구 수는 약 17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이는 2004년 농가인구보다 약 47.6% 감소한 것이며,현재 인구
수 약 4,800만 명으로 나누면 약 3.7%에 불과한 수준이 된다.이 같은 상황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농가인구의 감소추세가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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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222000111444년년년도도도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가가가인인인구구구 수수수 추추추정정정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한국의 농업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식
량작물 생산이 정체되는 대신 축산,과일,채소 등의 비중이 늘어났으나,1990
년대 중반부터는 축산과 과일의 생산증가가 다소 정체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유영봉,2005).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향상과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1997년부터
는 쌀 이외의 곡물생산은 급속히 감소하고 수익성 있는 작목의 선택이 중시되
면서 신선채소와 과일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2000년대에 들어와
서는 농산물의 생산증가가 전반적으로 정체되면서 품목별 생산액의 구성이 변
화되고 있다(김정호․이병훈,2006:119-120).

1,776,461명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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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쌀 5,323 5,450 5,097 5,263 5,291 5,515 4,927 4,451 4,768
채소 9,806 9,98410,21911,28211,310 9,79610,06810,468 9,938
과실 2,451 2,152 2,385 2,428 2,488 2,500 2,275 2,411 2,593
쇠고기 237 264 227 214 163 147 142 145 152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표표표 555>>>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축축축산산산물물물 생생생산산산현현현황황황
단위:천 톤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을 보면 다음 <표 6>에서와 같이 쌀을 제외하고는 매
우 낮은 수준이다.식량의 경우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자급률은 2005년 29.3%
이며 지난 10년간 대체로 30% 전후로 움직여 왔다.축산육류의 자급률은 2005
년 76.0%인데 이는 1997년 83.8%에서 점차로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식량(사료용 포함) 30.4 29.7 31.1 30.4 27.8 26.8 29.3
식량(사료용 제외) 58.0 55.6 56.8 58.3 53.3 50.2 53.4
․쌀 105.0 102.9 102.7 107.0 97.4 96.5 101.7
축산육류 83.8 78.8 75.4 76.6 70.8 79.3 76.0
․쇠고기 62.9 52.8 42.3 36.6 36.3 44.2 47.9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주 ：1)식량 및 쌀은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기준

2)축산육류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포함한 자급률

<<<표표표 666>>>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산산산물물물 자자자급급급률률률
단위:%

222...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7억 6
천만 달러에서 2000년 15억 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05년에는 다시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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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2000년도에 이처럼 수출이 감소했던 것은 당시 구
제역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수입은 같은
기간 101억 3천만 달러에서 118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특징적인 것은
98년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64억 달러를 기록한 후 점차로 증가해 가고 있
는데,이것은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초래된 영향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규모 농산물 순수입국인 한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지속되고 있
다.1997년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외환위
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1998년도에는 47억 6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96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
수출
-농림축산물 17.6 16.4 16.8 15.3 15.8 16.4 18.6 20.9 22.2
․농산물 11.9 10.0 10.0 11.3 12.5 13.7 15.6 17.6 19.0
․축산물 3.2 3.9 4.1 1.4 1.2 1.0 1.2 1.6 1.7
․임산물 2.5 2.4 2.7 2.5 2.1 0.7 1.8 1.6 1.5
수입
-농림축산물 101.3 64.0 74.2 84.5 84.6 95.8102.2112.1118.9
․농산물 62.8 46.6 46.8 51.0 53.3 57.0 62.1 74.5 74.0
․축산물 13.2 7.6 12.5 16.8 14.7 19.5 21.2 17.6 23.6
․임산물 25.2 9.8 14.9 16.7 16.7 19.3 18.9 20.0 21.3
수지
-농림축산물 -83.7-47.6-57.4-69.2-68.8-79.4-83.6-91.2-96.7
․농산물 -50.9-36.6-36.8-39.7-41.0-43.3-46.5-56.9-55.0
․축산물 -10.0 -3.7 -8.4-15.4-13.5-18.5-20.2-16.0-21.9
․임산물 -22.7 -7.4-12.2-14.2 14.6-18.6-17.1-18.4-19.8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표표표 777>>>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축축축산산산물물물 수수수출출출입입입 동동동향향향
단위:억 달러

농산물 수출은 연평균 10.9%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축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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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4억 달러에 달하였으나,2000년 이후 광우병과 구제역 등으로 그 수
출규모는 크게 감소하였다.2004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17억 5,850만 달러이
며,축산물은 1억 6,270만 달러,임산물은 1억 6,380만 달러이며,2005년에는 농
산물이 18억 9,880만 달러,축산물이 1억7,270만 달러,임산물이 1억 5,000만 달
러였다.
2005년도 기준으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5.6%,축산물 7.7%,임산물 6.8%로 농산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97년도
이 비중은 각각 67.6%,18.2%,14.2%였다.
한국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비중은 연초류 12.0%,면류 9.7%,주류 9.2%,과
자류 8.7%,채소류 5.9%,당류 4.8%,김치 4.7%,과실류 4.5% 순이며,가공완제
품이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채소류와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출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특히 채소류의 경우 파프리카,딸기,양배추 등의 수출이 증가
되고 있으며,토마토와 오이는 감소되고 있다(김병률․한석호,2006:359).
과실류의 경우 사과,배,감,과일조제품 등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으나,감귤
은 국내생산 감소와 시장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과실류 수출은
배가 46%,단일과실조제품이 23%,사과 6%,기타 과실이 8%,감귤이 7%,감
3% 순으로,2005년의 경우 수출액은 배는 5,640만 달러,단일과실조제품 2,760
만 달러,사과 790만 달러,기타과실이 930만 달러,감귤이 340만 달러,감이
560만 달러였다.
축산물의 수출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인데,돼지고기 수출은 1999년
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섰으나,2000년 3월의 구제역 발생으로 2001년 이후 그
수출이 중단되어 왔으며,2005년에는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축산부산물
과 포유가축육류,가금육류 수출이 다소 증가하였으며,닭고기 수출도 조류독감
의 여파로 삼계탕을 제외하고는 둔화되어 왔다.그리하여 2004년의 경우 돼지
고기 수출액은 2,730만 달러,닭고기는 230만 달러,2005년에는 돼지고기가
3,430만 달러,닭고기가 580만 달러였다.
밤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수출은 1993년 2억 3,520만 달러였으나,2004년에
는 1억 6,39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그 수출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2004년의 경우 밤은 4,170만 달러,송이버섯은 1,560만 달러,표고버섯은
460만 달러이나,2005년에는 밤이 3,820만 달러,송이버섯은 1,430만 달러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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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으며,표고버섯만 490만 달러로 약간 증가한데 그쳤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특히
쌀은 2000년 수입물량이 10만 7,000톤이었으나,2004년에는 20만 5,000톤,2005
년에는 22만 6,000톤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나머지 다른 품목도 2004년의 경
우 2003년에 비해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옥수수와 밀,대
두,돼지고기의 수입액은 대폭 증가하였으며,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유지되
었다.
2004년 기준 주요 품목별 수입액을 보면,옥수수는 14억 3,800만 달러,밀은
6억 6,500만 달러,대두는 4억 8,700만 달러였다.쇠고기는 2001년부터 쿼터제의
철폐와 함께 그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어 2004년 현재 그 수입량은 6억 달러에
이르며,돼지고기는 3억 5,300만 달러,닭고기는 5,600만 달러였다.특히 쇠고기
의 경우 2006년 1월13일 한․미 양국간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앞으로 그 수입
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돼지고기 수입량은 2005년에는 전년보다 6만
5,000톤이 증가한 17만 4,000톤으로 그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쇠고기는 초기 호주산이 많이 수입되었으나,199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수입되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그 수입이 중단되어 오다 최근 그 수입
이 재개되었으며,이 밖에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지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칠레,벨기에,미국,프랑스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조사료는 2004년에 그 수입량이 1999년의 34만2,000톤의 두 배를 넘
는 64만 9,000톤이었다.고추와 마늘 등의 양념채소류의 수입은 1995년 9만
9,000톤에서 2005년에는 15만 4,000톤으로 1995년에 비해 55%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그 수입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엽근채소류 수입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2만 9,000톤에서 2005년에는 22만 7,000톤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국내산 보다 가격이 싼 김치와 당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고추와 마늘 등의 채소류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과일은 특히 열대과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품목별로는 오렌지와 키위,
포도,파인애플,포도,바나나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2004년의 기준 그 수입
액을 보면 오렌지 1억 3,670만 달러,키위 4,470만 달러,포도 1,690만 달러,파
인애플은 2,440만 달러,바나나는 8,670만 달러,레몬은 440만 달러였다.
한국의 주요국별 농림축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다음<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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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림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며,그 밖에 미국과 중국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은 2005년 현재 32.1% 로 가장 높으며,미국
이 12.6%를 점하고 있고,중국으로의 수출비중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일본,미국,중국 3국이 한국의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1%를 점하고 있어 수출선이 매우 편중되어 있다.
대미수출은 과실,면류,주류 등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2000년 이후 2004년
까지 연평균 18.2%씩 크게 증가하였으나,2005년에는 중국산이 한국산을 대체
하고,미국의 통관절차가 대테러법률에 의해 까다로워져 소폭 감소되는 실정이
다.특히 200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
의 새로운 농림축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다.2005년 미국으로부터 들어
오는 수입량은 21억 9,850만 달러로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의 18.5%를 점하고
있으며,중국은 같은 해 22억 1,650만 달러로 18.6%를 점하였다.중국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2005에는 전통적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던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전체 1,579.9 1,639.9 1,859.8 2,085.0 2221.5(100.0)
미국 172.6 213.9 223.2 284.7 280.3(12.6)
일본 638.4 590.0 657.5 728.6 713.3(32.1)
중국 108.7 129.9 166.1 213.7 231.2(10.4)
칠레 0.6 0.9 0.7 1.0 0.5(0.0)

수입

전체 8,462.8 9,584.3 10,221.1 11,219.8 11,888.5(100.0)
미국 2,370.6 2,470.8 2,739.6 2,744.7 2,198.5(18.5)
일본 207.3 202.7 214.3 219.4 200.1(1.7)
중국 1,111.2 1,601.4 2,061.6 1,499.1 2,216.5(18.6)
칠레 28.3 47.9 69.3 110.7 143.8(1.2)

수지

전체 -6,882.9 -7,944.4 -8,361.3 -9,134.8 -9667.0(100.0)
미국 -2,198.0 -2,256.9 -2,516.4 -2460.0 -1718.2(17.8)
일본 431.1 387.3 443.2 509.2 513.2(5.3)
중국 -1,002.5 -1,471.5 -1,895.5 -1,285.4 -1985.3(20.5)
칠레 -27.7 -47.0 -68.6 -109.7 -143.3(1.5)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표표표 888>>>주주주요요요국국국별별별 농농농림림림축축축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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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미미미국국국의의의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현현현황황황

111...농농농업업업여여여건건건과과과 생생생산산산현현현황황황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03년 현재 국토면적이 9억 6,290
만ha이고,경지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8.2%인 1억 7,550만ha로 국토면적에서
는 세계 3위이나 경지면적의 규모는 세계 1위이다(권오복,2005:4).국토면적은
남한의 95배,일본의 25배,러시아연방의 1/2정도이다.미국의 농용지 면적은
국토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국토가 광대하므로 자연조건 등도 다양하다.
미국의 전체인구는 2억 9,400만 명이며,농가 호수는 약 200만호,농가당 평
균 농지면적은 190ha로 한국의 138배이다.
농가인구는 그 2%인 590만 명으로,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약 30ha로서
산악지역보다는 평야가 더 많아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비중이 높다.

1995년 2000년 2002년 2003년
인 구
(백만명)

총인구(A) 269.9 285.0 291.0 294.0
농가인구(B) 7.0 6.3 6.1 5.9
(B/A)×100 2.6 2.2 2.1 2.0

면 적
(백만ha)

총면적(A) 962.9 962.9 962.9 962.9
경지면적(B) 182.1 176.8 176.0 175.5
(B/A)×100 18.9 18.4 18.3 18.2

생산액
(억달러)

GDP(A) 73,384 97,621 103,831 108,572
농업GDP(B) 1,135 1,357 1,423 1,543
(B/A)×100 1.5 1.4 1.4 1.4

자료:UN StatisticalDatabases;FAOStatisticalDatabases.

<<<표표표 999>>>미미미국국국의의의 주주주요요요 농농농업업업지지지표표표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규모(GDP)는 2004년
기준 11조7천억 달러이고,농업 생산 규모는 자료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략 전체 GDP의 약 1.4-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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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위 2000 2003 2004
국민 총소득(GNI)
1인당 GNI
국내 총생산(GDP)
GDP중 농업비중

억$
$
억$
%

9조7천
34,400
9조8천
1.6

11조
37,870
10조8천

1.5

12조2천
41,460
11조7천

1.5
자료:http://www.worldbank.org/data/countrydata/countrydata.html.

<<<표표표 111000>>>미미미국국국의의의 주주주요요요 경경경제제제지지지표표표 및및및 농농농업업업 비비비중중중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며 세계 농업생산에서 그 비중이 크다.밭작물
로는 옥수수,대두,밀 등의 생산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축산물에서 소․돼
지고기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닭고기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미국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 <표 12>에서와 같이 토지면적 9억
1,590만ha가운데 농업으로 이용되는 지역이 약 44.7%를 점하고 있으며,그 가
운데 경지가 1억 7,450만ha로 전체 토지면적의 약 19%를 점하고 있다.

면적(천ha) 비 율(%)
토 지(LandArea)
농용지(AgriculturalArea)
경지+다년생작물지
경 지(ArableLand)
다년생작물지(PermanentCrops)

기타(NonArable&NonPermanent)
다년생목초지(PermanentPasture)

915,896
409,300
175,500
173,450
2,050

740,396
233,800

100
44.7
19.2
19.0
0.2
80.8
25.5

자료 :FAOSTAT:http://apps.fao.org.

<<<표표표 111111>>>미미미국국국의의의 토토토지지지이이이용용용 상상상황황황(((222000000333년년년)))

미국의 작물재배면적은 1억 3,655만ha로 그 중 곡물이 62.5%,사료작물이
35.5%,채소와 과일이 각각 1%를 차지하며,채소와 과일의 경작면적은 전체 경
지면적의 2%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곡물의 경우 1995년 이후 대두와 옥수수
의 재배면적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밀과 보리,수수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다.
미국산 농산물 중 옥수수와 쌀,포도,낙농품,닭고기 등은 생산이 증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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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으나,밀과 사과,파인애플,쇠고기 등은 그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
다.1995년 대비 2004년 곡물류,과실류,사료작물 재배면적은 각각 2.1%,2.7%,
2.7% 증가한 반면,채소재배면적은 0.9% 감소하였다(이창수외,2005:35).
그리하여 2003년 현재 미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
목이 옥수수,대두,수수,쇠고기,닭고기,칠면조,우유,견과류 등 15개 품목이
고,세계 2위인 품목은 사과,배,돼지고기,오렌지,복숭아,배 등 20여개 품목
이다.세계 3위인 품목은 아스파라거스,메론,건조양파,소맥 등 12개 품목이
고,오이,마늘,땅콩,감자 등 9개 품목은 그 생산량이 세계 4위이다(FAO
database;이창수외,2005:35).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기후다양한 종류의 농작물이 재배되지만 대두,곡실
용 옥수수,건초 밀 등 4대 작물이 전체 수확면적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표 12>과 같이 2004년 기준으로 면화,수수,쌀,보리,해바라
기 등 17개 식용,사료용 및 특용작물이 전체 수확면적의 약 15%를 점유한다.
나머지 약 2.3%는 과실 및 견과류가 1.3%,생식 및 가공용 채소류가 1.0% 재
배 되고 있다.최근 10년간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대두,옥수수,
건초,쌀 등은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이다.반면에 밀,면화,해바라기,귀리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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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9 2004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대두 61,544 19.9 72,446 22.7 73,958 23.7
곡실용 옥수수 65,210 21.1 70,487 22.1 73,632 23.6
건초 59,764 19.3 63,181 19.8 61,916 19.9
밀 60,955 19.7 53,773 16.8 49,999 16.0
(4대작물 소계) 247,473 80.1 259,887 81.4 259,505 83.2
면화 16,007 5.1 13,425 4.2 13,057 4.2
곡실용 수수 8,253 2.6 8,544 2.7 6,517 2.1
청예 옥수수 5,321 1.7 6,037 1.9 6,103 2.0
보리 6,279 2.0 4,573 1.4 4,021 1.3
쌀 3,093 1.1 3,512 1.2 3,325 1.1
해바라기 3,368 1.1 3,441 1.1 1,711 0.5
귀리 2,952 0.9 2,445 0.8 1,792 0.6
두류
(dryediblebean) 1,896 0.6 1,881 0.6 1,219 0.4
사탕무 1,420 0.5 1,527 0.5 1,307 0.4
땅콩 1,517 0.5 1,436 0.4 1,394 0.4
감자 1,376 0.4 1,332 0.4 1,168 0.4
유채 429 0.1 1,044 0.3 828 0.3
사탕수수 875 0.3 993 0.3 897 0.3
담배 664 0.2 647 0.2 409 0.1
조 - - 540 0.2 595 0.2
호밀 385 0.1 383 0.1 320 0.1
청예 수수 413 0.1 320 0.1 352 0.1
(중요작물 소계) 301,721 97.7 311,967 97.7 304,520 97.7
감귤류 제외 과수 2,052 0.7 2,164 0.7 2,035 0.7
생식용 채소류 1,852 0.6 1,890 0.7 1,947 0.6
가공용 채소류 1,580 0.5 1,513 0.6 1,291 0.4
감귤류 1,054 0.3 1,114 0.5 984 0.3
견과류 (treenut) 719 0.2 801 0.3 906 0.3
(과수‧채소 소계) 7,257 2.3 7,482 2.3 7,163 2.3
(전체 합계) 308,978 100.0 319,449 100.0 311,683 100.0
자료 :USDA(2005)에서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표표 111222>>>주주주요요요작작작물물물재재재배배배면면면적적적추추추이이이
단위 :천 에이커,%

한편,미국의 농가당 재배작목은 다음 <표 13>에서와 같이 1900년의 5.1품목,
1970년의 2.7품목에서 2002년에는 1.3품목으로 감소하여 전문화가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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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1930 1945 1970 2002
경지 면적
재배 품목

146
5.1

151
4.5

195
4.6

376
2.7

441
1.3

자료 :USDA ERS,MilestonesinU.S.FarmingandFarm Policy.

<<<표표표 111333>>>미미미국국국의의의농농농가가가당당당평평평균균균경경경지지지면면면적적적및및및재재재배배배품품품목목목수수수
단위 :에이커,품목

미국의 전체 곡물류 생산량은 다음 <표 14>에서와 같이 2004년 기준으로 3
억 8,870만 톤이며 수입량은 470만 톤 수출량은 8천 630만 톤이고 국내 소비
량은 3억 6,570만 톤으로 자급률(생산/국내소비)은 139% 이다.곡물류 중에서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품목은 기장,쌀,밀,옥수수 등이고 귀리,호밀,보
리 등은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 소비 차년이월전년이월 생산 수입 공급계 국내소비 수출 소비계
1995
2004

60.5
44.7

277.3
388.7

5.0
4.7

342.9
438.1

216.5
279.4

100.6
86.3

317.1
365.7

25.8
72.4

자료 :USDA(2005),AgriculturalStatistics.

<<<표표표 111444>>>곡곡곡물물물류류류수수수급급급상상상황황황
단위 :백만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3년도 생산량 기준으로 다음 <표 15>에서와 같이 옥
수수가 41.9%를 점유하여 세계1위,밀은 11.7%를 점유하여 세계 3위이다.미국
산의 세계 수출물량 점유율은 옥수수가 65.5%,밀이 31.9%였다.쌀은 생산점유
율이 1.6%에 불과하지만 수출점유율은 13.1%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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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백만t) 세계(백만t) 점유율(%)
쌀
밀
옥수수
대 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7.1
59.5
279.0
85.0
11.9
8.7
16.8
5.0

410.3
615.0
674.0
216.0
54.0
86.0
58.0
43.0

17.0
9.6
41.0
39.0
22.0
10.0
29.0
11.6

자료:USDA(2005),WorldAgriculuralProduction.

<<<표표표 111555>>>세세세계계계 주주주요요요농농농산산산물물물 생생생산산산에에에서서서 미미미국국국의의의 점점점유유유율율율(((222000000555년년년)))

2002년 미국의 곡물생산량은 2억9,560만 톤으로 곡물자급률은 119%로 1998년
141%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기장은 202%,쌀 185%,밀 146%,옥수수
115%이다.이에 비하여 귀리는 47%,호밀은 60%,보리는 93%로 자급률이 매
우 낮은 편이다.
미국의 유지작물 생산량은 8,393만 톤이고,소비량은 6,047만 톤으로 자급률
은 139%이다.이중에서 자급률이 특히 높은 품목은 대두(147%),낙화생(122%),
유채씨(110%)등이며,특히 대두의 경우 유지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2년에는 그 수출량이 2,744만 톤에 이르렀다(권오복,005;7).
채소의 경우는 2002년 생산량이 3,821만 톤이고,소비량은 3,966만톤으로 그
자급률이 96.3%이었으나,양파와 상추,토마토 등은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
되고 있다.
과일의 생산량은 2002년 기준 3,030톤으로 전체 과일 자급률은 82%에 지나지
않았다.다만 그레프푸르츠와 포도,오렌지 등은 그 자급률이 각각 250%,
104%,102%로 수출여력이 있으나,단경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기도 하
여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권오복,005;8).이 밖에 축산물은 그 자급률이 전체
적으로 107%에 이르고 있다.쇠고기는 연간 26억 달러,돼지고기는 12억 달러,
닭고기는 15억 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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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미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다음 <표 16>에서와 같이 2005년도 기준으로 수
출액이 624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57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흑자였
다.같은 해 미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7,832억 달러로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
지하는 비중은 8%,전체 상품 수입액은 1조 6,186억 달러로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액을 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수입액의 증가율이 다소 높아 농산물 무역흑자
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한편,미
국 농무부는 전체 농산물 생산액 중에서 20∼30%가 수출되고 있고 농가의 농
산물 판매수입 역시 약 25%가 농산물 수출에 의해 얻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무역수지가 2004년에 97억 달러,2005년에 47억 달러
흑자인 반면 비농업부문 무역수지는 대조적으로 2004년에 6,945억 달러 적자,
2005년에는 8,390억 달러 적자였다.

1995 2000 2002 2004 2005
수 출 액
수 입 액
무역흑자

546
298
248

507
389
118

533
410
123

624
527
97

624
577
47

자료 :USDA ERS.

<<<표표표 111666>>>미미미국국국의의의 연연연도도도별별별 농농농산산산물물물 수수수출출출입입입액액액
단위 :억 달러

2005회계연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및 수출액은 대두 70억 달러,옥수수
등 사료곡물 58억 달러,밀 43억 달러,과실류 및 견과류 59억 달러,채소류 56
억 달러,육류 41억 달러,면화 39억 달러,사료 27억 달러,닭고기 25억 달러,
가죽류 17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유제품 17억 달러,쌀 12억 달러,
담배 10억 달러,종자 9억 달러 등이 수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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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다음 <표 17>과 같이 2005년도 기준으로 캐나
다에 가장 많은 103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이어서 멕시코,일본,EU,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많았다.

합계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중국 대만 한국 기타
2000
2005
(점유율)

50,744
62,385
(100)

7,994
10,350
(16.6)

7,277
9,197
(14.7)

8,942
7,832
(12.6)

6,466
6,930
(11.1)

1,875
5,290
(8.5)

1,986
2,197
(3.5)

2,541
2,179
(3.5)

13,663
18,410
(29.5)

자료 :USDA,ERS.

<<<표표표 111777>>>222000000555년년년도도도 미미미국국국의의의 국국국별별별 농농농산산산물물물 수수수출출출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달러,%

농산물 수입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은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축산물 중 쇠
고기 38억 달러,치즈 등 낙농품 23억 달러,돼지고기 13억 달러였다.과실 및
견과류는 68억 달러 어치가 수입되었는데 바나나,포도,파인애플,사과 등이
주 수입품목이고 채소류 수입액은 75억 달러 인데 토마토,오이,감자의 수입이
많았다.이 밖에 음료류 78억 달러,커피,차,코코아등 기호식품이 64억 달러,
곡물 및 사료류가 44억 달러,유지작물 29억 달러,묘목 및 절화류 14억 달러,
고무류 15억 달러,과일주스 10억 달러 등이 수입되었다.
농산물 수입을 국가별로 보면 다음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기준으로 유럽연합 2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22.9%로 가장 높았고,단일
국가로는 캐나다(20.5%),멕시코(14.0%),호주(4.3%)등이 주 수입국이며,아시
아 국가로는 중국(3.1%)의 비중이 높았다.

합계 EU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기타

2000

2005

(점유율)

38,857

57,716

(100)

 8,137

13,236

(22.9)

 9,520

11,816

(20.5)

5,311

8,097

(14.0)

1,798

2,487

(4.3)

  985

1,838

(3.2)

  787

1,790

(3.1)

1,228

1,618

(2.8)

11,091

16,834

(29.2)

자료 :USDA,ERS.

<<<표표표 111888>>>222000000555년년년도도도 미미미국국국의의의 국국국별별별 농농농산산산물물물 수수수입입입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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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종래 전통적인 수출농산물은 밀,사료곡물,유지류 등이었으나,최근
육류와 과일 및 채소류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특히 대두와 옥수수,소
맥,목화,조제식품,쇠고기 등은 그 수출규모가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료농산물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의 수출비
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의 2004년 농산물 수출은 2003년에 비해 2.5% 증가한 634억 달러이며,
이 중 곡물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223억 달러이다.곡물
중 품목별로 그 구체적인 수출규모를 보면 대두 67억 달러,옥수수 61억 달러,
밀 52억 달러,쌀 12억 달러,수수 6억 달러,감자 5억 달러 등이었다.곡물 다
음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산물인데,그 비중은 전체 농산물 수
출의 21%이었으며,수출금액은 131억 달러이었다.이 수치는 광우병 여파로 전
년 대비 12.3% 감소한 것이나,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출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출은 각각 16억 8천만 달러,1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 과실의 수출규모는 41억 달러,유지작물이 31억 달러,채소류가 27억
달러였다.이 중 과실의 경우 품목별로는 포도가 6억 달러,사과 3억 8,400만
달러,그레이프 푸르츠 2억 3,000만 달러,배 1억 2,300만 달러,복숭아 1억
1,000만 달러이었다.채소 중에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상치는 2억 8,000만
달러,그 다음으로 토마토 2억 3,400백만 달러,양파 1억 2,400백만 달러이었고,
고추 1,500만 달러,마늘 800만 달러이었다.
미국의 2004년 농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99억 달러로,수입 비
중이 높은 품목군은 축산물이 19.3%,과실이 11%,채소가 9.6%였다.축산물 수
입액은 115억 7,000만 달러로,그 중 쇠고기가 34억 4,000만 달러,돼지고기가 9
억 9,500만 달러,치즈 8억 3,900만 달러이었다.곡물로는 감자 6억 5,000만 달
러,쌀 2억 8,500만 달러,귀리 1억 8,900만 달러이었으며,채소류 중 토마토 11
억 3,000만 달러,오이 3억 8,000만 달러,호박 2억3,100만 달러,멜론 2억 3,000
만 달러,고추 1억 4,000만 달러였다.과실 중에는 포도 8억 8,000만 달러,파인
애플 2억 7,000만 달러,사과 2억 1,600만 달러였다.미국의 2003년 농산물 수출
입 10대 품목과 그 금액은 다음의 <표 19>과 같이 수출은 대두,옥수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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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 순이었고,수입은 알콜증류음료,포도주,맥주,쇠고기 순이었다.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대두 79.3 알콜증류 음료 38.0
2 옥수수 49.7 포도주 34.0
3 밀 39.5 맥주 28.8
4 목화 33.8 쇠고기 23.4
5 쇠고기 25.9 커피콩 17.1
6 닭고기 15.1 파스타 13.3
7 염장육류 14.7 바나나 13.3
8 담배 14.2 설탕과자 11.5
9 돼지고기 12.4 토마토 11.1
10 대두박 11.8 초클릿제품 11.0

자료:FAOdatabase.

<<<표표표 111999>>>미미미국국국의의의 111000대대대 수수수출출출입입입 농농농산산산물물물(((222000000333)))
단위:억 달러

제제제333절절절 한한한․․․미미미 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및및및 경경경쟁쟁쟁력력력 비비비교교교

111...대대대미미미 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한․미 양국 간 교역은 다음 <표 20>에서와 같이 전 산업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농산물(축산물 포함)부문에서
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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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수출

국가전체 24,13237,61132,78034,219 42,849 41,343
농산물 81 124 185 192 222 238
축산물 4 10 18 22 53 35
임산물 10 12 12 9 10 8
농축임계 95 146 214 223 285 280

수입

국가전체 30,40429,24223,00924,814 28,783 30,586
농산물 2,522 1,430 1,314 1,392 2,197 1,554
축산물 566 809 978 1,165 338 412
임산물 418 198 182 184 221 233
농축임계 3,506 2,437 2,473 2,740 2,745 2,145

무역
수지

국가전체 -6,272 8,369 9,771 9,405 14,066 10,757
농산물 -2,411-1,306-1,129-1,200 -1,975 -1,316
축산물 -562 -799 -960-1,143 -285 -377
임산물 -408 -186 -170 -174 -201 -225
농축임계 -3,411-2,290-2,260-2,516 -2,460 -1,919

자료:Kati(http://www.kati.net).

<<<표표표 222000>>>한한한국국국의의의 대대대미미미 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현현현황황황
단위 :백만 달러

2005년 기준 한국의 농축임산물의 수출액이 2억 8,000만 달러,수입액이 21억
4,500만 달러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7.7배이고,무역적자 규모가 19억 달러
수준이었다.2005년도 전체 한국의 농축임산물 수출입액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
는 비중은 수출이 국가 전체 22억 2,200만 달러의 약 13%,수입이 국가 전체
118억 8,900만 달러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05년도 전체 한국 농축임산물 수출액 22억 2,200만 달
러의 약 13%를 차지하여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199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주 수출품목은 약 70%가 면류,연초류,과자류,주류 등
가공식품이며,신선농산물 중에서는 배,양난 등이 주로 수출되었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다음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면류
가 5,936만 달러,연초류 3,641만 달러,과자류 2,817만 달러,주류 1,600만 달러
이었다.농산물로는 배가 1,544만 달러,김치 120만 달러,난초 187만 달러이었
으며,축산물로는 로얄제리 1,276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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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면류 과자류 과일류 채소류 인삼류 화훼류 견과류 연초류 주류
1996 28.32 13.05 5.16 4.32 7.06 0.93 1.04 10.61 4.38
1997 28.70 15.02 6.35 5.34 3.95 0.64 1.61 0.37 4.74
1998 26.79 15.72 5.74 4.74 7.31 0.80 3.51 1.62 5.52
1999 31.78 17.59 9.96 5.15 4.84 0.64 2.87 3.21 6.51
2000 32.99 18.88 14.28 5.12 5.10 0.96 2.95 7.18 6.86
2001 39.68 20.80 17.89 8.40 3.46 1.84 3.93 14.18 8.35
2002 50.23 25.98 21.06 7.86 3.58 1.59 2.44 23.64 11.63
2003 51.99 25.86 15.60 8.70 5.04 2.73 1.22 27.41 14.35
2004 59.36 28.17 20.03 7.69 6.43 2.37 2.69 36.41 16.07
2005 55.90 26.09 27.12 8.10 8.77 2.93 2.46 35.62 17.46
자료:Kati(http://www.kati.net).

<<<표표표 222111>>>농농농산산산물물물 종종종류류류별별별 대대대미미미수수수출출출 추추추이이이
단위:백만 달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국가 전체 농축임산물 수입액 118억 8,900만 달러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으며,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주 수입품
목은 옥수수,밀 등 곡물류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두
류 그리고 오렌지 등 과실류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1995년에는 34억 1,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
데,2000년에는 29억 5,100만 달러,2002년에는 22억 6,000만 달러로 점차 적자
폭이 줄어들었으나,2003년에는 25억 1,600만 달러로 증가되었으며,2004년에는
24억 6,000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4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11억 달러인데,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 중 옥수수가 7억 8,200만 달러,밀이 2억 7,400만 달러로 그 대부
분을 차지하고,쌀의 대미 수입은 3,277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2)대두의 수입
규모는 2004년 3억 7,432만 달러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일의 경우는 오렌지 수입 규모가 1억 4,28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포도가

2)보리의 수입규모는 2004년 6,200만 달러인데,그 수입국은 주로 호주(4,300만 달러),프랑스
(800만 달러),캐나다(700만 달러),중국(300만 달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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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달러,레몬 509만 달러,키위 357만 달러,복숭아 155만 달러 등이었다.
사과와 배 등의 신선과일 수입은 검역상의 이유로 수입되지 않았으며,그 가공
품의 수입만 허용되고 있다.채소류의 대미 수입은 단옥수수가 2,657만 달러,
토마토 1,292만 달러,양파 622만 달러,오이 470만 달러가량이었다.
축산물의 경우 2004년 수입규모를 보면 쇠고기가 전체 축산물 수입액의 3분
의 1이상을 차지하였고,그 수입액이 2004년 1억 323만 달러,돼지고기가
4,353만 달러,닭고기가 387만 달러이었다.다만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파동 전
인 2003년의 대미수입규모가 8억 8,677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2006년 1월
의 쇠고기 협상 타결로 앞으로 그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표표 222222>>>품품품목목목별별별 대대대미미미 수수수입입입현현현황황황
단위:천 달러

구분 1995 2000 2002 2004

곡류

곡류 합계 1,544,435 481,163 342,796 1,091,293
쌀 225 17,463 32,768
보리 3,219 690 9 35
밀 307,870 213,477 209,744 274,353
호밀 1,268 1,018 2,066 1,952
옥수수 1,238,981 265,608 113,452 782,110
기타곡류 97 145 62 75

서류
서류 합계 24,143 36,216 35,290 30,574
감자 24,143 36,212 35,287 30,572
기타 4 3 2

두류

두류 합계 390,134 294,599 273,502 376,925
대두 387,303 292,055 271,399 374,317
팥 36 33 74

강낭콩 1,612 1,166 741 938
기타 1,219 1,342 1,329 1,596

채유종실 8,046 3,424 9,459 14,909

과실류

과실류 합계 89,799 116,393 156,136 207,182
사과 144 303 313 405
배 27 35 8 141

복숭아 2,759 2,742 2,162 1,555
키위 4,726 710 546 3,575

파인애플 892 569 486 400
오렌지 33,937 72,938 100,526 142,855
레몬 4,257 4,508 5,420 5,091
포도 11,309 11,869 17,132 17,997

과실혼합물 7,073 1,738 1,703 2,477
단일과실조제품 351 4,177 7,158 2,855

기 타 24,324 16,804 20,682 29,831

채소류
채소류 합계 41,447 49,138 51,927 59,106
당근 72 225 357 333
토마토 5,807 9,570 10,529 12,915
오이 4,624 6,804 6,430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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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미미미 농농농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의의의 특특특징징징

한ㆍ미 양 국간 교역의 특징은 전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1차 산업(농산물,축산물,임산물)에서는 만
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규모는 2003-05년 기간 중 평균 394억 7,000만 달러 규모이
며 한국의 대미국 수입액은 이 기간 중 평균 280억 6,100억 달러로 약 11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반해 대미국 1차 산업의 수입은
2003-05년 기간 중 평균 약 23억 달러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 기간 중 평

딸기 1,541 816 733 1,471
양파 5,724 379 73 6,221

채소종자 3,286 2,148 1,496 1,263
채소주스 2,420 543 673 504
단옥수수 15,126 24,993 27,469 26,572
기 타 2,847 3,660 4,167 5,126

기타

식물성유지 48,281 46,386 42,149 19,734
유지가공품 2,405 13,414 19,969 15,901
박류 1,117 9,485 7,905 7,311
사료 32,520 89,074 108,591 128,680

소오스류 4,718 9,406 10,293 9,308
커피류 12,706 5,595 9,340 10,655
주류 29,453 8,958 14,428 16,635
음료 4,318 8,329 7,762 17,753
과자류 18,437 29,284 22,797 23,768
기타 262,921 228,795 201,261 166,722

농산물 합계 2,521,880 1,429,659 1,313,605 2,196,506

축산물류

쇠고기 324,772 533,501 655,876 103,233
돼지고기 38,488 16,518 18,821 43,527
닭고기 7,702 41,766 51,832 3,871
치이즈 11,336 11,793 14,526 20,610
조제분유 14 2,056 1,766 2,113
기타 축산물
부산물 43,089 87,121 116,969 93,494
단백질류 23,579 26,667 15,599
기 타 140,679 92,564 91,914 55,159

축산물 합계 566,080 808,898 978,371 337,606

임산물류

원목 179,399 77,208 81,920 109,619
제재목 91 43,695 31,320 20,238
단판 18,768 13,084 17,220 8,136
견과류 20,272 18,462 24,111 41,462
기 타 108,620 45,602 27,428 31,479

임산물 합계 417,586 198,051 181,999 210,934
총 계 3,505,546 2,436,608 2,473,975 2,745,046

자료:Kati(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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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약 2.5억 달러 규모에 머무르고 있어,이에 따라 1차 산업의 적자규모는 약
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1995년 34억 달러 이던 적자규모가 1998년에는 19
억 달러로 감소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5억 달러를 넘었
으나 2005년에는 다시 19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국 축산물의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1995-98년 기간 중 국내산 비중이 증가
(수입비중은 하락)하다가 이후 2003년까지 감소(수입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996-97년,1998-2000년,2001-03년 기간 중 수입쇠고기의 소비비
중은 각각 41.7%,36.0% 및 61.4%였고,국내산 비중은 각각 58.4%,63.3% 및
38.6%였다.이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62.2%,
66.1% 및 70.5%였고,호주산 쇠고기는 각각 25.5%,23.4% 및 21.1%였다.따라
서 1998-2000년 및 2001-03년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은 전 기간(1996-97년 및 1998-2000년)대비 3.9% 및 4.3% 증가하였고,호주산
쇠고기는 반대로 2.0% 및 2.3% 감소하였다.(이창수외,2005:62-3).
농업부문(축산물,농산물,가공식품)을 한국의 주요 교역품목 32개(산동물,쇠
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계란,천연꿀,감자,토마토,양파,배추,무,오
이,고구마,감귤,포도,수박,사과,배,복숭아,커피,차,생강,밀,보리,옥수
수,쌀,대두,땅콩,인삼,식물성유,담배)로 정리하여 한ㆍ미 양 국간 교역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3>에서와 같이 한국의 주요교역품목 32개 품목의 대
미수입액은 2003-05년 평균하여 약 16억 9,600만 달러어치이며,대미무역수지는
약 16억 2,400만 달러로 나타나 대미 무역에서는 거의 수입하는 만큼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32개 품목 중 대미 수입액이 2003-05년 기간 중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인 품
목은 총 21개 품목이다.21개 품목을 수입액 기준으로 5천만 달러 이상,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1천만 달러 이하의 3가지 품목군(群)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품목군인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액이 있는 것은 옥수수,쇠고기,대
두,밀,오렌지,돼지고기가 속한다.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옥
수수로 2003-05년 평균 3억 7,88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다.이어서 쇠고기는 3억
3,130만 달러,대두가 3억 1,1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쇠고기의 경우에는
2000-02년 평균으로 보면 약 5억 1,7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단일품목으로



- 46 -

현저하게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데,2003년도에는 쇠고기 단일 품목만으
로 약 8억 8,7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으나 이후 광우병의 여파로 수입이 급
격하게 줄어들어 2005년도에는 겨우 약 4천만 달러어치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다.이 6개 품목이 32개 품목 전체의 2003-05년 평균 수입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약 87.6%이며,대미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91.4%를 점한다.대미 농축산
물 수입에서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이 품목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품목군인 대미 수입액이 2003-05년 평균하여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는 낙농품,감자,식물성유,닭고기,포도,쌀,토마토,
산동물이며,이 8개 품목의 수입액이 32개 품목의 전체 수입액의 약 10.8%를
점하고 있으며,무역수지 적자의 약 11.1%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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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미수입액 대미무역수지

'00-'02년평균 '03-'05년평균 '00-'02년평균 '03-'05년평균

옥수수 282,778 378,809 -249,437 -378,791 

쇠고기 517,022 331,336 -517,021 -331,336 

대두 274,412 311,012 -274,392 -311,007 

밀 216,384 265,742 -215,350 -264,182 

오렌지 86,844 131,151 -86,715 -131,140 

돼지고기 16,850 67,360 -16,817 -67,358 

낙농품 35,913 46,568 -33,147 -43,041 

감자 35,751 29,827 -35,735 -29,812 

식물성유 39,800 24,501 -39,429 -24,227 

닭고기 45,774 22,064 -45,771 -22,060 

포도 13,585 18,488 -13,543 -18,293 

쌀 7,404 18,268 -7,330 -18,220 

토마토 10,304 13,229 -10,261 -13,197 

산동물 8,488 10,843 -8,427 -10,740 

커피 4,174 5,283 -4,138 2,297 

담배 79,854 4,601 -64,988 28,525 

오이 6,478 4,594 -6,451 -4,553 

양파 160 4,576 -159 -4,568 

계란 1,939 2,736 -1,939 -2,736 

땅콩 2,311 1,973 -2,311 -1,972 

복숭아 2,486 1,664 -2,430 -1,630 

천연꿀 255 553 -250 -550 

사과 306 539 -239 -527 

인삼 528 363 3,517 6,385 

차 287 210 533 1,743 

배 43 93 13,297 16,525 

보리 234 32 -118 64 

배추 0 0 18 10 

무 0 0 60 280 

고구마 0 0 0 1 

수박 0 0 0 0 

생강 0 0 5 51 

자료:Kati(http://www.kati.net).

<<<표표표 222333>>>주주주요요요 교교교역역역품품품목목목별별별대대대미미미수수수입입입및및및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단위:천 달러,기간 평균

세 번째 1천만 달러 이하에 있는 품목군으로 커피,담배,오이,양파,계란,땅
콩,복숭아가 해당된다.이 품목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커피와 담배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서 대미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
히 담배의 경우에는 대미무역후지 흑자가 2003-05년 평균 약 2,850만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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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다.이는 2000-02년에는 약 6,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는 대
조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삼,차,배 등을 들
수 있다.특히 배의 경우에는 2003-05년 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약 1,650만 달러
에 이른다.
5천 달러 이상의 대미 6대 수입품목의 1995-2005년 기간 중 수입액 추이를
보면 <그림 7>과 보는 바와 같다.옥수수는 2003년도까지 크게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대두 및 밀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쇠
고기의 경우는 2003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
다.이는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중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오렌지와 돼지
고기는 안정적인 가운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한국은 미국과의 농업 교
역에서 절대적인 수입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FTA 협상 이후 교역량증대
효과 발생에 따라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32개 주요 교역품목 중 과거 대미 수출 7대 품목을 살펴보
면 담배,사과 및 배,낙농품(우유),인삼,차 등은 향후 한ㆍ미 FTA 이후 교역
액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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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대대대미미미 666대대대 수수수입입입품품품목목목의의의 수수수입입입액액액 추추추이이이  

자료:Kati(http://www.kati.net).

현재 미국과 중국의 32개 주요 교역품목에서의 한국시장 점유율 추이는 다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다.오렌지,복숭아,대두,쇠고기,계란,닭고기,수
박,밀 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중국은 땅콩,쌀,무,양파,인삼,
생강,옥수수 등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어쨌든 이처럼 높은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 양국과의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말해 주고 있
으며,줄어가는 미국의 점유율에서 왜 미국이 FTA 체결을 서두르는지 그 이유
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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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중중중국국국과과과 미미미국국국의의의 한한한국국국 수수수입입입시시시장장장 점점점유유유율율율 추추추이이이
자료:Kati(http://www.kati.net).

333...한한한ㆍㆍㆍ미미미 농농농업업업 경경경쟁쟁쟁력력력 비비비교교교

농업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완전
한 지표를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관세율,TRQ(tariff-ratequota)에 따라 가격 및 수량이 왜곡된 상태에
서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나 경쟁력과 관련된 각종 무역지수를 사용하여 각국의 농업이 지닌 경
쟁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경
우 수입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정책적․전략적 목표에 따라 교
역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여 향후 다자
간 협상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농업경쟁력
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경쟁력 지표를 계산하는 것이다.사
후적으로 포착되는 교역통계가 완전한 자유경쟁환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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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조금,관세율,TRQ,비관세장벽 또한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의
도된 것이기 때문에,교역통계는 어떤 경우에도 사후적인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창수 외,2005:71-2)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적인
무역지수를 기준으로 한ㆍ미 농업경쟁력을 비교해 보자.
무역실적 비교우위(RCA)지수3)로 평가한 한국,미국,중국의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이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미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는 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04년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과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
다.4)

3)무역실질 비교우위지수(RevealedComparativeAdvantageIndex:RCA)는 한 나라의 품목별
비교우위 정도를 사후적으로 나타난 각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비중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즉 특정 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세계 총수출에서 그 나
라의 충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 나라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낸다.RCA지수는 정의 상 한 나라 특정품목의 세계 전체 수
출에서의 비중을 그 나라 총수출의 세계 총수출 비중에 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RCA지수가
1보다 크면(작으면)그 품목의 수출에서 비교우위(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양국간의 단순 비교보다는 중국이라는 제 3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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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한한한․․․미미미․․․중중중의의의 농농농업업업 경경경쟁쟁쟁력력력 지지지수수수 변변변화화화
자료:Kati(http://www.kati.net).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
지만 이 두 나라의 경쟁력 또한 평균 이하이다(RCA 지수가 1보다 작다).여기
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의 경쟁력이 아주 완만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반면에 한국의 경쟁력은 이와는 반대로 완만하게 하
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제조업 중심으로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1차 산업 경쟁력
이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다음 <그림 10>과 <그림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문별로 볼 때,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축산물과 가공식품이다.농산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국의 농산물 RCA 지수가 200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국보다 높
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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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농농농업업업경경경쟁쟁쟁력력력 변변변화화화추추추이이이(((축축축산산산물물물 지지지수수수)))

자료:Kati(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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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ati(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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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변화를 고찰해 보기 위해 먼저 HS2단
위를 이용한 RCA 지수의 변동추이(1995-2002년)를 고찰해 본 것이 다음 <표
24>과 같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농산물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품목의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1990년대 중반까지 몇몇 품목에서 보이든 비교우위도 2000년도
를 지나면서는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있다.그나마 약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
는 것도 주로 수산물에서나 찾을 수 있다.미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보다
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2년도에 미국이 한국보다 RCA 지
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패류(0.66)와 육․어류조제품(0.59)두 가지 품
목에서 뿐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도 RCA 지수가 0.5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만을 보면,
어패류(0.81),식물성 액즙(0.67),육․어류조제품(0.65),곡물․곡분의 주제품․
빵류(0.58)의 4가지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만으로 보면 1995년도 7
개 품목에서 2002년도에는 9개 품목으로 늘었다.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9개
품목은 채유용 종자 및 과실(3.01),곡물(2.70),기타 동물성 생산품(1.52),조제
사료(1.46),담배(1.32),기타 조제식료품(1.32),육․식용설육(1.25),과실․견과
류(1.21) 식물성 액즙(1.08)의 순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미 농산물 경쟁력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미국에
비해 경쟁열위를 보이고 있으며,미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채유용 종자 및 과실과 곡물에서 특히 높은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55 -

HS품목
한국 미국

19951997200020021995199720002002
01산동물 0.04 0.02 0.01 0.00 0.43 0.57 0.75 0.58
02육․식용설육 0.10 0.24 0.07 0.02 1.23 1.19 1.38 1.25
03어패류 1.26 1.05 1.01 0.81 0.70 0.52 0.56 0.66
04낙농품․조란․천연꿀 0.00 0.00 0.01 0.01 0.19 0.19 0.23 0.21
05기타 동물성 생산품 0.29 0.34 0.28 0.23 1.01 0.83 1.03 1.52
06산수목․꽃 0.05 0.03 0.13 0.14 0.23 0.27 0.27 0.24
07채소 0.20 0.10 0.19 0.14 0.67 0.69 0.75 0.74
08과실․견과류 0.20 0.14 0.17 0.16 1.22 1.04 1.13 1.21
09커피․차․향신료 0.02 0.03 0.03 0.05 0.22 0.18 0.24 0.29
10곡물 0.00 0.00 0.00 0.00 3.15 2.22 2.32 2.70
11제분공업 생산품 0.07 0.10 0.15 0.14 0.70 0.54 0.67 0.97
12채유용 종자 및 과실 0.52 0.29 0.31 0.22 3.14 3.07 2.74 3.01
13식물성 액즙 1.36 0.78 0.62 0.67 0.81 0.80 1.03 1.08
14기타 식물성 생산품 0.16 0.17 0.10 0.07 0.76 0.72 0.83 0.69
15동식물성 유지 0.03 0.05 0.03 0.03 0.80 0.61 0.60 0.69
16육․어류 조제품 1.07 0.92 0.78 0.65 0.41 0.41 0.42 0.59
17당류․설탕과자 0.53 0.50 0.42 0.39 0.27 0.29 0.38 0.37
18코코아․초콜릿 0.09 0.10 0.08 0.09 0.27 0.29 0.48 0.48
19곡물․곡분의 주제품․빵류 0.57 0.73 0.50 0.58 0.56 0.61 0.68 0.67
20채소․과실의 조제품 0.16 0.12 0.18 0.18 0.79 0.85 0.88 0.87
21기타 조제식료품 0.29 0.43 0.29 0.36 0.88 1.08 1.21 1.32
22음료․주류․식초 0.12 0.18 0.16 0.17 0.44 0.38 0.37 0.37
23조제사료 0.05 0.04 0.06 0.06 1.45 1.44 1.48 1.46
24담배 0.08 0.08 0.14 0.36 2.32 1.97 1.95 1.32
25토석류․소금 0.50 0.26 0.40 0.25 0.73 0.68 0.81 0.79
자료:박순찬․강문성(2004),pp.120-3<부표2>와 <부표3>에서 작성함.

<<<표표표 222444>>>한한한국국국과과과 미미미국국국의의의 농농농산산산물물물 품품품목목목별별별(((HHHSSS222단단단위위위)))
RRRCCCAAA 지지지수수수 변변변동동동추추추이이이

좀 더 구체적인 품목별 한․미 농산물 경쟁력을 고찰하기 위해 2001-03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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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2개 주요 교역품목별 한․미․중의 RCA 지수와 미국과 중국의 한국 농산
물시장 점유율을 고찰해 본 것이 <표 25>에 나타나 있다.

RCA 지수 한국시장 점유율(%)
한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산동물 0.01 1.19 0.74 30.73 20.48
쇠고기 0.00 0.97 0.03 70.46 0.01
돼지고기 0.06 0.38 0.26 7.06 0.01
닭고기 0.02 0.02 1.05 46.63 5.39
낙농품 0.01 0.22 0.03 17.31 0.06
계란 0.00 0.08 0.58 46.86 11.88
천연꿀 0.00 1.10 2.83 30.92 31.74
감자 0.00 0.29 0.16 14.25 0.00
토마토 0.11 1.31 0.04 0.00 0.00
양파 0.04 0.67 3.89 10.32 87.37
배추 0.04 0.26 0.25 34.95 54.83
무 0.02 0.32 1.68 0.00 96.82
오이 0.28 1.30 0.05 0.00 0.00
고구마 0.00 0.78 1.85 0.01 3.29
바나나 0.00 1.14 0.02 0.01 0.00
오렌지 0.04 0.28 0.18 96.86 0.04
포도 0.00 1.09 0.04 33.19 0.01
수박 0.06 1.30 0.06 42.39 0.00
사과,배 0.33 0.29 0.95 10.06 0.00
복숭아 0.01 0.35 0.03 89.43 0.00
커피 0.01 1.18 0.03 6.15 0.21
차 0.06 0.43 3.04 13.30 23.93
생강 0.06 0.66 3.05 3.74 69.66
밀 0.00 0.10 0.17 40.87 10.91
보리 0.00 0.14 0.00 0.00 0.76
옥수수 0.00 0.09 2.26 18.36 61.20
쌀 0.00 0.00 0.14 0.27 99.72
대두 0.00 0.02 0.13 85.29 2.64
땅콩 0.00 0.13 6.04 0.09 99.88
인삼 1.21 0.72 3.72 1.86 81.52

식물성유 0.01 0.38 0.11 14.71 2.71
담배 0.32 0.34 0.41 32.43 2.63

자료:이창수 외(2005),p.83.

<<<표표표 222555>>>한한한․․․미미미․․․중중중 주주주요요요 농농농산산산물물물 품품품목목목별별별 경경경쟁쟁쟁력력력 지지지표표표 및및및
미미미․․․중중중의의의 한한한국국국 농농농산산산물물물 시시시장장장 점점점유유유율율율(((222000000111---000333년년년)))

먼저 RCA 지수를 보면 한국의 경우 32개 품목 가운데 1보다 크게 나타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인삼이 유일하다.인삼 다음으로 2001-03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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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RCA 지수가 그나마 높게 나타나는 품목은 사과 및 배(0.33),담배(0.32),오
이(0.28),토마토(0.11)정도인데,모두 0.5를 넘지 못하고 있어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에 비해 RCA 지수가 높은 것은 사과 및 배와 인삼 두
품목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2001-03년 평균하여 RCA 지수가 1을 넘는 것이 32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이며,0.5이상인 품목이 5개이다.경쟁력이 있는 8개 품목은
토마토(1.31),오이(1.30),수박(1.30),산동물(1.19),커피(1.18),바나나(1.14),천연
꿀(1.10),포도(1.09)의 순으로 나타났다.RCA 지수가 0.5이상인 품목은 쇠고기
(0.97),고구마(0.78),인삼(0.72),양파(0.67),생강(0.66)의 순이다.
2001-03년 기간 중 중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모두 10개 품목이
다.땅콩(6.04),양파(3.89),인삼(3.72),생강(3.05),차(3.04),천연꿀(2.83),옥수수
(2.26),고구마(1.85),무(1.68),닭고기(1.05)의 순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한
국의 민감 품목인 사과 및 배의 RCA 지수는 0.95이다.중국이 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는 전 품목에서 중국의 RCA 지수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다만 천연
꿀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RCA 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장 점유율 면에서 볼 때,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는데,미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으로는 오렌지,복숭아,대
두,쇠고기(시장점유율 격차 70% 이상),수박,닭고기,포도,계란,밀(시장점유
율 격차 30% 이상)등이다.반대로 중국이 한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
고 있는 품목은 땅콩,쌀,무(시장점유율 격차 90% 이상),인삼,양파,생강,옥
수수(시장점유율 격차 40%이상)등이다.한국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감자,식물성유,산동물,사과 및 배,돼지고기,커피(미국
의 경쟁력우위품목)와 배추,차,고구마,천연꿀,보리(중국의 경쟁력우위품목)
등이다.



- 58 -

제제제444장장장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미미미 FFFTTTAAA가가가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예예예상상상효효효과과과

한국의 전체경제로서 본다면 한․미 FTA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
대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즉 한․미 FTA로 NAFTA 비회원국에 대
한 미국의 역차별이 해소되므로 한국은 미국의 거대시장에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
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이 경우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꼽히는 종목은 구체
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석유제품,컴퓨터,철강판 등이
꼽히고 있다(장상환,2006:46).
또 미국의 관세가 평균 10%에 이르는 신발․의류․섬유 등의 경우 그 관세
의 철폐 내지 인하로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한국의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첨단기술과 연계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이를 고부가가치화 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확대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해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더 높아짐으로
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증대시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을 해소하고,고용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한국의 서비스산업도 미국시장에
서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 보장으로 미국 시장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한 제도의 선진화로
국내 서비스부문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이준규,2006:3).
이 밖에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후 제기되는
안보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미국은 한국시
장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도 적지 않은 것이다(곽수종,2006:2~4).
하지만 산업별로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한국의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증가와 그로 인한 대규모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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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있
다.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고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고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양국간 농축임산물 교역의 특징
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
다.따라서 양국간의 농산물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와 같은 교역
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농
산물 생산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을 중
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인해 우리가 자급하고 있는 쌀 등의 기초식량을 포함해서 소고기
등의 축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산물인 과실류 및 이들의 가공조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되어 농업부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담배,과자,국수 등 가공품 위주이며,일부
재미교포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과일,인삼 등이 수출되고 있다.하지만 한
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고,일부 소비계
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비탄력적인 것이 특징이어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농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간의 농산물 교역형태를 예로 들면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사료곡물을 수출하고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 과채류와 원예작물을 수출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양국의 농업부문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
나 우리의 경우는 대미농산물 수출량 자체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금액 면
에서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미우 낮은 실정이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은 한
국농업부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먼저 한․미간 농업생산비와 가격차가 크고
비교적 관세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미국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농산물의 국내 가격수준이 기타 경쟁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므로 그동안 한국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선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예를 들어 미국이 전통적
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쌀,보리 등의 곡물류,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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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육류,버터와 치즈 등 축산고공품,오렌지와 과실조제품 등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해 한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
역창출효과에 따라 절대적인 수입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기존에
미국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주로 중국 및 호주,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전화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기존에 캐나다,호주,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던 제재목,단판 등의 목재류,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옥수수,호주,태나다,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던 소고기 등이 미국산으로 수입
이 전환될 것이다.최근 옥수수,밀,소고기,낙농품 등의 수입추이를 감안하면
중국,호주,캐나다 등 미국산보다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
입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가 발
생하게 되면 사회후생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철폐한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한국은
관세철폐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곤란하다
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미간의 농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농업인구는 2002년 기존으로 미국이
610만 한국은 370만이며,호당 농지 면적은 미국이 178ha,한국은 1.5ha이다.
농업부문 GDP는 미국이 1,280억 달러이고,한국은 200억 달러이다.한․미간
농산품 무역수지는 2004년 기준 수출이 약 2억 7천만 달러 수입이 약 25억 달
러로 약 2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한국 전체 농산품 분야 적
자 가운데 한․미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약 31%를 점한다.
한․미간 농산품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산 쌀 수입 가격은 한국산
쌀의 1/5배,옥수수는 1/3배로 양배추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서 현격한 가격차가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산 가격의 27.9%～45.1%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이 수입농산물 전체에 부과하는 단순 평균 관세율은 52%로 높은 편이다.
과일이나 신선채소,땅콩 등에 대한 관세율은 30% 이상이며,포도주스,사과,
배,쇠고기,감귤류 등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또 일정
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를 정해 그 쿼터 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
세를 부과하고,그 쿼터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
는 관세할당제도(TariffRateQuota;TRQ)로 쿼터초과 수입에 대해 팝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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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맥아 513% 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세율은 농산물 수입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된다.한․미 FTA에 의
한 관세율은 수입에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또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이
나 과일,채소,수입식품 등에 대한 엄격한 검역과 통관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
역시 수입 억제 요인으로 되는 만큼 그 폐지 내지 개선도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이러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
폐 내지 개선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판매가격 수준을 낮추어 수입을 증가시키
게 되므로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그러므로 앞으로 한․미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수입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되는 경우에 국내 가
격은 그만큼 하락하게 되므로 소비자로서는 그 만큼 가격하락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역창출이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게 나타
나므로 국가전체로서는 후생의 증가가 나타난다.구체적으로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며,재정수입은 감소한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시
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가 촉진되고 경쟁이 증가하며 나아가 규모의 경
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 하락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로서는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결과가 된다.소비자후생
의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여부나 감축의 폭,또 그 시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김남두(1996)에 의해 1992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보호를 철폐 했을 경우 나타나는 국민후생효과를 추
정한 것이 있다.이 중에서 농업과 관련되는 농수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우만을
보면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동시에 개방할 경우 예상되는 후생효
과 추정치를 보면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이 경우 농업에서만 7조
4,810억 원에서 8조 3,621억 원 정도의 소비자 후생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생산자 잉여는 5조 2,570억 원에서 5조 6,530억 원 정도로 감소하고 전체
적으로는 국민후생이 7천 50억원 내지 1조 9,600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것은 물론 한국이 세계 전체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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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후생의 증가규모이다.

품목 소비자잉여
증가

생산자잉여
감소

재정수입
감소

쿼타렌트
귀속분

효율성
증가

농수산품 6,311-6,964 4,667-4,314 109 923 614-1,618
쇠고기 771-993 453-431 63 173 82-326
돼지고기 172-178 166-162 0 1 6-15
견과 63-96 40-37 5 9 9-45
고추 426-449 382-357 3 5 36-84
보리 143-151 122-113 3 5 13-30
옥수수 583-668 14-12 17 505 47-134
쌀 3,469-3,669 3,102-2,836 0 0 367-833
대두 349-411 97-88 8 211 34-104
채유용 종자 167-173 132-122 6 14 15-34
어류 168-173 159-156 4 0 5-13
가공식품 1,190-1,398 986-943 89 24 91-342
낙농품 555-592 487-456 5 11 52-120
육어가공품 175-185 163-161 6 0 5-18
파스타 103-149 92-90 5 0 6-54
채소․과일 제조품 131-141 74-72 51 0 6-18
차․커피등 27-29 24-23 2 0 1-3
증류수 및 음료용
알콜 114-187 92-89 11 0 11-87
잎담배 86-116 54-52 9 13 10-42
합계
자료:김남두(1996);pp.68-70,<표 3-2>.

<<<표표표 222666>>>관관관세세세철철철폐폐폐 시시시 주주주요요요품품품목목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후후후생생생효효효과과과 추추추정정정
단위:10억 원

쌀의 경우만을 고찰해 보면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3조 4,690억
원에서 3조 6,690억원의 잉여증가를 누리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생산자들은 약 3
조 1,020억원에서 2조 8,360억원의 잉여감소를 겪게 된다.이를 경우 소비자 잉
여의 증가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정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이것
은 소비자들의 수와 생산자들의 수를 비교할 때 쌀 생산자들이 겪게 되는 후생
감소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5)이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쌀 생산자 수와 쌀 소비자 수를 비교해야 하나 간단히 생각해서
쌀 소비자를 전체 인구(4,800만 명)로 하고 쌀 생산자를 농가인구(370만명)로 하여 계산해 보
더라도 약 13배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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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부터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농업생산 및 농산물 교역구조에 대한 검토와 주요 품목별 특
성을 파악한 후 계량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대
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등에서 작성된 CGE모
형 및 부분균형분석 방식을 이용한 계량분석결과를 원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미미미 FFFTTTAAA의의의 경경경제제제적적적 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

111...분분분석석석틀틀틀

1)CGE모형

CGE모형(computablegeneralequilibrium,연산 일반균형모형)은 경제학의
왈라스 일반균형이론을 현실 경제에 응용한 것이다6).왈라스적 일반균형 모형
은 하나의 사회,경제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들,예를 들면 경제주체(가
계,기업,정부,해외부문 등)의 행태,재정구조(fiscalsystem)나 소득이전 메커
니즘(incometransfermechanism)등의 제도적 틀,그리고 경제주체들 간의 행
태에 따른 시장청산과정 등,이러한 제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연립방정식체계로
표현한 것으로 경제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따라서 왈라스 일반균형이론을 보다 현실적으로 응용한 CGE
모형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미․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
용하다.즉,자유무역협정의 도입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국민소득,실업 등

6)왈라스적 일반균형 이론을 현실경제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전환한 분석방법은 CGE모형 이외
에도 SAM(socialaccountingmatrix,사회회계행렬)승수 분석모형이 있다.SAM 숭수분석모
형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모두 선형(linearity)형태로 표현하
고 있다.이러한 선형성 가정은 분석상의 단순성과 계산상의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가진다.그
러나 경제주체들의 복잡한 경제행태는 비선형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
써 현실경제의 설명력 및 경제 예측력을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이러한 점
에서 CGE모형은 컴퓨터의 계산능력의 향상과 함께 시장에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선
형성을 허용함으로써 SAM 숭수분석모형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된다.이에 대해서는 신
동천(1999)을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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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시경제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미시적 자원배분의 효과와 국내 경제주체 중
에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등의 경제주체간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측정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AdelmanandRobinson(1978)이 비선형 방정식체계를 설정하고

방정식 해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국경제 분석에 최초로 사용한 이래로 CGE모
형은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확장되었다.CGE모형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수요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현실 경제의 데이터를 모형에 결합함으로써 경제정책을
비롯한 경제의 외생적 충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 기능의 발전은 단순한 차원의 경제구조의 가정에서 탈피하여 훨씬 복잡
하고 상세한 경제구조 모형의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경제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CGE 모형은 전통적인 일반균형 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가계는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주어진 기술제약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화 행동을 취한다는 가정을 한다.또한 시장구조는 모두 완전경쟁이며 가
격과 수량 조정을 통해 모든 시장은 궁극적으로 완전 청산된다는 것을 가정한
다7).
CGE모형을 실제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는 모형의 보

정(modelcalibration)과정이다.CGE 모형에서는 관찰된 특정연도를 기준연도
(benchmarkyear)로 설정하고 기준연도를 경제의 장기균형 상태로 가정하고
또한 기준연도의 내생변수들을 일반균형 값으로 가정한다.모형의 방정식 체계
가 기준연도의 일반균형 값을 재생해낼 수 있도록 각 함수들의 파라미터
(parameter)값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모형의 보정이라 한다.모형의
보정은 기준연도의 사회회계행렬(SAM)을 이용하거나,기준연도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는 파라미터의 값은 기존연구를 활용하거나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한숙,2004).

7)CGE모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 CGE
모형이 갖는 가정은 상대가격에 대한 수요함수의 0차 동차성(homogenousofdegreezero)의
성질,생산측면에서의 규모보수불변(constantreturnstoscale),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수요함
수의 0차 동차성과 가격에 대한 이윤의 1차 동차성 등이다.이러한 가정을 통해 상대가격 만
이 의미를 가질뿐 절대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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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모형에 기초하여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가병생(2005)은 한중일 간의 FTA 체결은 한국의 GDP를 약
0.69%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효과를 예상한 반
면,이홍식 외(2004)는 약 5.15%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여 상대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한편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어명
근 외(2004)는 농업부문이 약 14.4-38.9% 정도 부(-)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여 농업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중․일 FTA의 체결이 역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대부분의 연

구자들은 무역수지의 악화를 예상하였으며(서장문,2005;가병생,2005;정인교,
2004),농업부문의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어명근 외(2004)는 역내 FTA의 무역
전환효과로 인해 15.8억 달러의 수지악화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CGE모형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첫째는 무엇보

다도 CGE모형의 결과가 상당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점이다.그 이
유는 많은 방정식으로 형성된 연립방정식 체계이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 하는가 혹은 불안정 경제시장을 가정하는가에 따라,혹은 효
용함수 및 생산함수의 형태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아주 민감하게
변화된다.또한 통계자료의 약간의 부정확성에도 그 결과 값이 크게 영향을 받
게 된다.두 번째는 균형조건식을 단순화하는 보정과정에서 투입산출자료를 활
용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인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마지막으
로는 앞서 언급한 컴퓨터 연산기능의 강화로 보다 세세 산업분류로의 분석 확
대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폭넓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부분균형모형

FTA는 수입수량규제의 철폐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인하를 의미하므
로 FTA의 체결은 수입상품과 국내 수입대체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게 된다.이
모형은 수입자유화 등에 따른 관세철폐의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을 이용하는 것이다.이 경우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량의 변화가 된다.이는 정태적으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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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효과와 수출증가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관세철폐에 따른 각국의 수입
증가효과는 각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수출
증가효과는 수입수요함수를 사용하여 수입요소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A,B양국의 교역구
조에서 B국의 수입수요 합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Stern,Jonathan &
Bruces,1976)

      (1)
는 A국의 B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는 A국의 단위당 수입가격
는 A국의 국내가격수준
는 A국 소득수준

식(1)은 화폐환상(MoneyIllus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2)

식(2)는 일국의 수입량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가격 및 수입국의 실질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이를 통계적 분석을 위해 선형함수로 변화하면 식(3)과
같다.

   


 



  (3)

식(3)에서 A국의 상대수입가격을  
(A국의 실질수입가격)로 ,A국

의 실질소득을  으로 대치하면 식(4)로 변환할 수 있다.
  

 (4)
식(4)에서 와 는 각각 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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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 수입가격의 상승은 수입수요를 위축시키는 반면,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므로,수입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 β는 음의 부호를,
수입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 γ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다.따라서 식(4)의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OLS;단순최소자승법)을 행할 경우 양국의 무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이를 이용하여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관세인하 관련
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8)
관세를 제거하였을 때 관세철폐한 나라의 순효과는 생산 측면에서의 이익과
소비 측면에서의 이익으로 나타나며,다음 <그림 12>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BFG와 △CHI의 두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8)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수입증가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증가효과는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역으로 추정
하여 품목 그룹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관세인하율 가정에 의한 품목그룹별
수출증가율과 수출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이러한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수
입 및 수출증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가효과 :△Mij=Mij․a․tmij/(1+tij)․ βi
여기서 Mij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품목의 수입액,△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

의 수입증가액,a는 관세인하율,tmij는 일국이 j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 βi
는 일국의 i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tij는 전체 관세율을 각각 나타낸다.
② 수출증가효과 :△Xij=Xij․a․txij/(1+tij)․ βij
여기서 Xij는 일국이 j국에 수출한 i품목의 수출액,△X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

증가액,α는 관세인하율,txij는 j국이 일국으로부터 수입한 i상품의 수입관세율,βij는 j국의 i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tij는 전체 관세율을 각각 나타낸다.
③ 무역수지 효과분석 :
여기서 △TBij는 관세인하에 의한 무역수지효과를,X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일국의 수출

증가액,△Mij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액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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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수량

Dd
Sd

E

F I
Sf

P0

P*(1+t)
=P1

0 수량x1 x2

Sf(1+t)B

G H

x3 x4

P*

C

Dm

J

L

K

0 q1 q

 (a)수입가능상품 (b)수입상품
가격

<<<그그그림림림 111222>>>관관관세세세철철철폐폐폐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먼저 소비효과는 수요곡선이 <그림 12>(a)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ΔCHI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ΔCHI= 12(t)ΔD (5)

여기서 t는 물론 관세율이며, ΔD는 관세율에 의한 가격의 변화로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화이다.이것은 관세철폐에 의한 소비자이익의 사전 개략적인 계산
이므로 수요의 증가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수요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탄력성(η )은

η= ΔD
ΔP×

P0
D0 (6)

이다.이때,

ΔD=tηD0P0 (7)

이다.이 (3)식을 (1)식에 대입하면,

ΔCHI=(12)t
2η
D0
P0 (8)

의 식을 구할 수 있다.그리고 편의상 관세철폐 이전의 가격이 1이라고 한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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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CHI=(12)t
2ηD0 (9)

로 볼 수 있다.또 같은 방법으로 생산효과,즉 생산이익을 도출해 낼 수 있
다.즉,

ΔBFG=(12)tΔS (10)

이다.이때 λ= ΔS
ΔP×

P0
S0 인 경우,

ΔS=tλS0P0 (11)

인 경우이며,P0가 1이라 할 때 (11)식을 (10)식에 대입하면,

ΔBFG=(12)t
2λS0 (12)

의 식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총이익을 W 라고 할 때,관세철폐에 의한 W 는 (9)식의 금액과 (12)
식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크기가 된다.즉,

W= ΔCHI+ ΔBFG=(12)t
2(ηD0+ λS0) (13)

이다.
그리고 국내가격이 P0일 때 국내소비자의 수요는 전부 국내에서 생산된 상
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입량은 영이 되어,수요 및 공급곡선은 <그림 12>
의 (a)에서 E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림 12>의 (a)와 같이 국내에서 관세율 t(= P*P1
0P* )을 부과하게 되면 수입

량은 x3x4이다.이것은 <그림 12>의 (b)에서 0q1량과 같다.이 Dm곡선은 수
입수요함수이다.그러므로 관세를 철폐하였을 때 이 곡선하의 면적,말하자면
△JKL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다.즉,

ΔJKL=(12)tΔM (14)

이다.이때,θ= ΔM
ΔP×

P0
M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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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M=tθM0P0 (15)

이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P0=1이라 할 때 (15)식을 (14)식에 대입하면,

ΔJKL=(12)tθM0 (16)

의 식을 구할 수 있다.여기서 θ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며,M0는 수입상품의 가격변화 전의 수입량이고, ΔM은 수입상품의 가격변화
후의 수입량을 의미한다.물론 <그림 12>(a)와 같이 국내의 수요 및 공급곡선
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림 12>(b)의 수입수요곡선을 이용한 계산이 일반적
이며 용이하다.

222...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등에 의해서 CGE모형 및 부분균형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먼저 KIEP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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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실질 GDP 0.42%(29억 달러 증) 1.99%(135억 달러 증)
후생수준 0.61%(24억 달러 증) 1.73%(68억 달러 증)

교역
대미수출 12.1%(54억 달러 증) 15.1%(71억 달러 증)
대미수입 29.1%(96억 달러 증) 39.4%(122억 달러 증)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 51억 달러 흑자 감

생산 0.61%(8.5조원 증) 1.94%(27.0조원 증)
고용 -0.5%(85천명 감) 0.63%(104천명 증)
주:1)2004년 실적치 기준임.
2)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잉여 증가 및 생산자가격 상승과 생산량 증대
에 따른 생산자 잉여 증가의 함임

3)동 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공산품의 완전개방,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80%,미국은 100% 개방,서비스 교역장벽 20% 완화를 가정함.

4)중장기(동태)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증대로 인한 자본축적효과를 감안함.
자료:이홍식외(2006),p.4.

<<<표표표 222777>>>한한한․․․미미미 FFFTTTAAA가가가 한한한국국국의의의 거거거시시시경경경제제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이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때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먼저 한국의 실질 GDP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0.42%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94% 증가한다.이를 금액으로 보면 약 29억-135억 달러에 해당한다.후생수
준은 단기적으로 0.61%,장기적으로는 1.73%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금
액으로 보면 약 24억-68억 달러이다.
대미수출은 12.1%-15.1%,금액으로는 약 54억-71억 달러가 증가하지만 대미
수입은 29.1%-39.4%,금액으로는 96-122억 달러로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자가
42억-52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
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 2%,한국 8%로 되어 있기 때문이
다.이러한 관세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이 개방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흑자의 감소를 보전해 주는 것은 생산과 고용에서의 증가이다.생
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0.61%,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이 증가하지만 장기적
으로는 1.94%,금액으로는 27조원이 증가한다.고용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오
히려 0.51% 감소하는 부의 효과가 커서 8만 5천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



- 72 -

기적으로는 효율성 증가를 통해 0.63%,약 10만 4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
다.
KIEP한․미 FTA 보고서에서는 개별산업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는데,그 중
에서 농업부문에 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구분 생산변화 대미수입변화
억원 변화율(%) 억원 변화율(%)

곡물류 -3,545 -12.4 9,266 169
과일,채소류,견과류 -3,628 -4.0 2,154 199
축산물 -7,835 -6.4 6,659 51
우유 및 낙농제품 -2,042 -4.6 1,620 514
계 -20,888 -6.2 19,699 189
주:1)CGE모형 분석중 자본축적과정은 고려되지 않은 정태분석임
2)GTAP2001D/B를 활용하였으며,증감률은 2001년 대비 증감률임.
3)농산물은 4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가공농산물은 분석에서 제외함.
4)쌀은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곡물류 50% 관세 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하였고,미국은 농산물은 전 품목에 대한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함.

자료:이홍식외(2006),p.6.

<<<표표표 222888>>>한한한․․․미미미 FFFTTTAAA가가가 생생생산산산 및및및 수수수입입입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한국 농업 생산은 약 2
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는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하며,대미 수입에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
책연구원과 한국농촌연구원(KREI)이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이창수외,2005).
이 연구에서는 CGE모형과 부분균형분석 모형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며,개
방의 정도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CGE모형의 경우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을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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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나리오 1은 쌀을 제외하고(양허에서 제외함)양국이 모든 품목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이고,시나리오2는 한국은 쌀을 제외하고 곡물,과채류,작물 등
민감품목의 관세는 70% 삭감,기타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하며,미국은 전 품
목에 대해 무세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다음 <표 29>에서 보고 알 수 있듯이 쌀을 제외한 완
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은 GDP가 물량기준으로 볼 때 정
태모형에서는 0.27%,자본축적을 고려할 경우에는 1.67% 증가하는데,이는 금
액으로 각각 약 15억 6천만 달러와 53억 9천만 달러의 증가에 해당한다.가계
소득은 정태모형에서 0.40%,자본축적모형에서는 1.38% 증가하고 있으며,자본
축적모형에서 수출입액은 각각 3.40% 및 4.48% 증가한 것으로 나고 있다.
시나리오 2에서의 분석결과도 산출된 값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
본적으로는 시나리오1에서의 결과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GDP증가(물량) 0.28 0.27 1.67 1.45
후생변화 1,555 1,626 5,388 4,916
민간소비지출 0.40 0.42 1.38 1.26
수출액 1.74 1.70 3.40 3.13
수입액 3.49 3.13 4.48 3.98
자본축적 0.00 0.00 3.02 2.53
자료:이창수외(2005),p.114에서 재작성함.

<<<표표표 222999>>>한한한․․․미미미 FFFTTTAAA의의의 거거거시시시경경경제제제효효효과과과
단위:백만달러,%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생산 및 무역수지의 변화를 산업 및 주요 품목 별
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음 <표 30>에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 있
다.이에 따르면 한․미 FTA로 국내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농업품목은 곡물,
기타작물 및 육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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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34.93% 감소하고 시나리오 2에서는 21.23%
감소한다.기타작물의 경우에는 각각 24.44%,17.23% 생산이 감소한다.육류의
경우에는 각각 4.38%,7.04% 생산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로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품목은 기타 가공식품,음료 및 담배이
다.또 하나의 수출가능품목인 채소,과일의 경우 사나리오1,2에서 각각
1.01%,0.79%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생산량변화 산출액변화 교역수지 생산량변화 산출액변화 교역수지

쌀 1.37 305 -0.1 0.8 117 2.0
곡물 -34.93 -724-1,335.1 -21.23 -487 -844.5
채소 및 과일 1.01 16 -171.4 0.79 -26 -101.4
기타작물 -24.44 -964 93.0 -17.23 -734 -219.3
산동물 2.27 -612 71.2 -1.26 -666 49.1
육류 -4.38 -780 -474.0 -7.04 -822 -572.1
기타가공식품 24 269 2,239.4 14.06 -94 1,316.8
음료 및 담배 3.02 -247 -4.8 1.95 -166 -21.3
임산물및수산물 6.83 310 -74.6 4.22 179 -45.8
채취업 -0.44 -2 -377.1 -0.05 4 -363.7
제조업 1.45 6,734 238.2 1.46 6,657 890.6
서비스업 1.26 9,440-1,106.9 1.12 8,411 -994.0
자료:이창수외(2005),pp.117-119에서 재작성함.

<<<표표표 333000>>>한한한․․․미미미 FFFTTTAAA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생생생산산산 및및및 교교교역역역변변변동동동(((자자자본본본축축축적적적모모모형형형)))
단위:백만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문별 생산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으로써 농업부문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곡물 및 기타작물의 경
우 시나리오1에서 각각 7억 2천만 달러 및 9억 6천만 달러 산출액 감소가 나타
났다.시나리오 2에서는 두 품목의 산출액 감소가 각각 4억 9천만 달러 및 7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시나리오2에서는 관세를 70%만 삭감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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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육류에서
시나리오2의 경우가 산출액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육류가 민감품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교역수지 변화를 고찰해 보면 먼저 부문별
로 볼 때 금액기준으로 교역수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것은 곡물과 육
류이다.시나리오1에서는 곡물과 육류가 각각 13억 4천만 달러 및 4억 7천만
달러 줄어들며,시나리오2에서는 각각 8억 4천만 달러 및 5억 7천만 달러 정도
수지악화가 나타났다.과채류의 경우에도 시나리오1,2에서 각각 1억 7천만 달
러 및 1억 140만 달러의 수지 악화를 보인다.기타 가공식품부문에서는 교역수
지의 개선이 보인다.이 산업에서 교역수지를 보면 시나리오1,2에서 각각 약
22억 달러 및 약 13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CGE모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이 모형을 이용하면 품목별로 생산량 변화
와 생산자 수입의 감소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균형분석에서 대상으로 한 주요 농산물 품목은 곡물로
서는 대두와 감자,축산물 및 낙농제품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분유,채소
로는 고추와 마늘,과일은 사과,배,복숭아 포도,딸기,기타작물로는 참깨 및
천연꿀을 선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검토해 보면 대두와 감자의 생산자 수입(收入)은 각각 1,039억원
과 14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대두의 경우 생산자 수입 감소율이
33.4%에 달하고 있다.축산 및 낙농제품의 경우에는 약 7,528억원의 생산자 수
입(收入)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구체적으로는 쇠고기의 생산자 수
입 감소는 3,453억원,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2,455억원 및 919억원의 감소
가 나타났다.채소의 경우 고추는 1,644억원,마늘은 약 574억원의 생산자 수입
(收入)감소가 나타났다.과일의 경우 사과가 약 2,135억원,포도가 약 1,204억원
의 생산자 수입(收入)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참깨와 천연꿀의
경우에는 각각 240억원과 27억원의 생산자 수입(收入)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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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변화 생산자수입감소액 생산자수입감소률
단위 톤 억원 %

곡물
대두 -11,605 -1,039 -33.4
감자 -4,546 -142 -2.7
소계 -16,151 -1,181 -14.0

축산 및
낙농제품

쇠고기 -12,711 -3,453 -26.4
돼지고기 -22,917 -2,455 -9.7
닭고기 -9094 -919 -10.5
분유 -3,110 -702 -35.8
소계 -47,832 -7,528 -15.4

채소
고추 -6,292 -1,644 -12.7
마늘 -6,141 -574 -5.4
소계 -12,433 -2,218 -9.43

과일

사과 -6,103 -2,135 -20.3
배 -1,000 -225 -3.6
복숭아 -890 -370 -6.6
포도 -2,973 -1,204 -9.6
딸기 -870 -140 -1.5
소계 -11,836 -4,073 -9.2

기타
참깨 -570 -240 -6.6
천연꿀 -88 -27 -1.3
소계 -658 -267 -4.7
합계 -88,911 -15,267 -11.7

자료:이창수 외(2005),p.129에서 인용함.

<<<표표표 333111>>>한한한․․․미미미 FFFTTTAAA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주주주요요요 품품품목목목별별별 생생생산산산자자자 수수수입입입감감감소소소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5개 품목의 생산자 수입(收入)감소는 모두 1조 5,267억
원으로 CGE결과보다 적게 나타났다.이는 CGE의 경우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이다.생산자 수입(收入)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품목은 쇠고기와 돼
지고기 사과,고추,포도,대두 등으로 주로 축산물과 과일에서 큰 피해가 예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좀 더 세분하
여 고찰한 연구로는 권오복(2005)이 있다.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2001년의
GTAPD/B를 이용하여 일반연산균형(CGE)모형이 이용되었다.여기서 적용된
시나리오는 다음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①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되,고율관세품목은 50% 관세 감축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 1,
②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품목 30% 관세 감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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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과일 등의 주요 민감 품목 관세를 80% 감축하는 시나리오 2,③ 쌀을 제외
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고율관세품목 10% 관세 감축),주요 민감품목
관세를 50% 감축하는 시나리오 3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구 분 생산 수입 고용 생산 수입 고용 생산 수입 고용
미곡 -2,114 -3 -15,668 -1,793 -3 -13,289 -1,070 -1 -7,931
곡물(밀제외) -465 3,949 -9,116 -244 1,815 -4,780 -82 456 -1,613
채소,과일 -2,554 2,294 -18,876 -2,011 1,528 -14,858 -1,200 747 -8,870
유지작물 -882 1,784 -25,464 -498 1,116 -22,592 -144 365-20,066기타작물 -1,792 5,440 -1,874 5,430 -1,963 5,451
축산물 -9.03111,488 -52,280 -6,533 8,708 -37,821 -3,380 4,877-19,569
낙농제품 -1,110 1,619 -3,653 -624 1,059 -2,051 -142 483 -467
가공식품 -3,837 4,230 -17,759 -3,582 4,687 -16,101 -2,883 5,047-12,987음료,담배 -1,045 919 -844 925 -687 931
계 -22,83031,719-142,816-18,00325,265-111,494-11,55218,353-71,505
자료:권오복(2005)에서 인용함.

<<<표표표 333222>>>한한한․․․미미미 FFFTTTAAA가가가 한한한국국국 농농농업업업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단위:억원,%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농업생산은 전체적으로 1조 1,552억원～2
조 2,830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나리오 1,2,3의 순서로 그
생산액 감소율을 보면 미곡의 경우는 각각 1.5%,1.3%,0.8%이며,밀을 제외한
곡물의 경우는 18.6%,9.8%,3.3%이며,채소와 과일의 경우는 2.9%,2.3%,
1.4%이다.기타 작물의 경우도 각각 8.4%,8.8%,9.2%,축산물의 경우는 14.5%,
10.5%,5.4%,낙농제품은 3.6%,2.0%,0.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농
산물 품목군별 생산 감소액은 축산물은 3,380억원-9,031억원,채소․과일은
1,200억원0-2,554억원,기타 작물은 1,792억원-1,963억원,축산물은 3,380억원
-9,031억원,낙농제품은 142억원-1,110억원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의 증가는 시나리오
별로 약 1조 8,353억원에서 3조 1,71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시나리
오1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면 수입증가가 가장 큰 품목군은 축산물 1조 1,488
억원,기타작물 5,440억원,곡물 3,949억원,채소․과일 2,294억원의 순이다.수
입증가율로 보면 낙종제품,기타작물,채소․과일,축산물의 순으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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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대미 농산물 수입 증가분 가운데 일부는 수입전화효과로 인한 것이 있을 것
이다.대미 농산물 수입증가분 가운데 제3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전환효과
를 제한 미국으로부터의 순수한 수입유발 비중은 곡물 37%,채소․과일 76%,
유지작물 33%,기타작물 28%,낙농제품 59%,축산물 62%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50.3%에 달한다.이것은 한․미 FTA로 인한 대미 농산물의 수입증가 가
운데 약 절반 정도는 무역창출효과로 인해 나타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부문의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고용감소의 정도는 생산액의 감소정
도와 취업유발계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생산 감소액과 취업유발계수
가 큰 산업일수록 고용감소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이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서 약 7만 명에서 14만 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은 축산물,유
지․기타작물,채소․과일의 순이다.그리고 고용감소 폭이 큰 부문은 곡물,낙
농,축산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결과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고관
세 품목에서 일정한 비율,즉 70%,50% 등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한․미 양국의 협상에 의하여 관세 조정 폭을 달리 정하거나 품목에
따라 관세철폐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 감소액도 극히 제한된
조건 아래 얻을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미국제무역위원회보고(2004)에서는 1995년도 GTAPD/B를 이용하
여 쌀 개발을 포함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
다.(Rogowsky,2004)이 분석에 따른 한․미 FTA로 인한 양국의 GDP증가율
은 다음 <표 33>에서와 같이 미국이 0.23%,한국이 0.69%로 한국의 후생증가
폭이 크다.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쌀이 1,026% 증가하고 육류
가 121%,과일․채소가 109%,낙농제품이 955%,기타 농산물이 216%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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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감소(감소율) 수입증가(증가율)
쌀 300(-0.82%) 0.5(1,026%)
육류 24(-2.32%) 716(121%)
과일․채소 136(-0.78%) 69(109%)
낙동제품 137(-2.32%) 270(955%)
기타농산물 8,222(-8.44%) 9,345(216%)

<<<표표표 333333>>>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생생생산산산 및및및 교교교역역역효효효과과과
단위:백만 달러

자료:박강식 외(2002)에서 인용함.

또한 한국의 농업부문별 생산은 쌀이 약 3억 달러,육류가 2,400만 달러,과
일․채소가 1억 3,600만 달러,낙농제품 1억 3,700만 달러,기타 농산물 82억
2,200만 달러로 분석하였다.이에 따르면 기타농산물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에서
약 6억 달러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기타농산물을 합치면 생산 감소액이 약
88억 달러 원화로 약 8조 8,000억에 달하는 금액이 된다.
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4년 후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10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품목별로는 쌀 약 50만 달러,육류가
7억 1,600만 달러,과일․채소가 6,900만 달러,낙농제품이 2억 700만 달러 정도
로 시산하고 있다.
한편 박강식 외(2002)은 역시 1995년 D/B에 기초한 GTAP를 이용하여 수행
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대응방안 연구에서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잡곡,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였고 전체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약 11억 달러 정도의 산출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의의의 종종종합합합

지금까지 여러 기관 및 개인에 의해 수행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들을 고찰해 보았다.연구기관에 따라서 예상되는 효과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연구기관마다 피해 예상이 다르게 나오
는 것은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이나 데이터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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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부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취약한
구조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며,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복잡한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들은 모두 어느 품목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를 고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분석결과에서도 한국 농업
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비교열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이다.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그 피해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기관에 따라서 약 1조 1,000억 원에서 8조 8,000억 원에 이르는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이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 가운데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업생산의 피해액을 8조 8,000억 원으로 시산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경우에는 먼저 분석한 자료가 199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10년간의 농업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
다.또한 피해액 8조 8,000억 원 중 가공식품의 피해는 8조 2,000억 원 이상으
로 추정한 반면,쌀,육류,과일 등 신선농산물의 피해는 약 6,000억 원에 그치
는 것으로 추정했다.따라서 농업 부문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쌀의 관세를 75% 수준으로 추정하였고,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
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
기 어렵기 때문에 그 외의 분석에서는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한․미 FTA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액을 약 1조 1,0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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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예상되는 피해규모 참고
이홍식 외(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조888억원

곡물 등 80% 관세감
축,모든 산업분야 1%
성장기준(CGE모형)

이창수외(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조 5,267억원 부분균형분석모형
2조4,290억원～
2조 6,950억원 CGE모형

권오복(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조 1,552～
2조 2,830억원

곡물 등 50% 관세감
축, 농업부문만 검토
(CGE)

미국제무역위원회
(2004) 8조 8,000억원 쌀 포함 1995년 자료

기준(CGE)
박강식 외(2002) 1조 1,000억원 1995년 자료 기준

(CGE)

<<<표표표 333444>>>한한한․․․미미미 FFFTTTAAA 체체체결결결 후후후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피피피해해해 전전전망망망  

자료:연구자 재정리함.

그러면 이 정도 규모는 한국의 농업생산액에서 살펴보았을 때,한국의 2005
년 농림축산업 생산액은 약 37조원 규모이다.따라서 한․미 FTA 체결시 농업
생산의 피해규모는 한국 농업생산액의 약 3.0%-7.6%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시 농업부문에 대해서 다양한 제약사항이 들어갈
것임을 고려한다면 피해액의 정도는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규모를 2004년도 농가인구인 약 34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약 32만
원-79만원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된다.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피해의 정도를 품목별로 고찰해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물론 이 실증분
석 결과는 가정이나 자료이용에 있어서 품목의 범위 등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비교할 수는 없다.하지만 대충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이창수 외(2005)와 권오복(2005)의 경우에는 모두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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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액변화(백만달러) 생산자수입감소액(억원 생산변화(억원)
이창수외(2005)
CGE모형

이창수외(2005)
부분균형분석모형

권오복(2005)
CGE모형

미곡 305 -2,114
곡물 -724 -1,181 -465(밀제외)
채소 및 과일 16 -6,291 -2,554
기타작물 -964 -1,792
산동물 -612 -702(낙농) -9,031(축산물)육류 -780 -6,827
기타가공식품 269 -267 -3,837
음료 및 담배 -247 -1,045
임산물및수산물 310
채취업 -2
합계 -2,429 -15,267 -22,830

<<<표표표 333555>>>품품품목목목별별별 피피피해해해정정정도도도

자료 :이창수 외(2005)와 권오복(2005)에서 인용함.

이창수 외(2005)의 경우는 기타작물에서 약 9억 6,400만 달러의 피해가 예상
되며,다음으로는 육류가 7억 8,000만 달러,곡물이 7억 2,400만 달러,산동물 6
억 1,200만 달러,음료 및 담배 2억 4700만 달러의 순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특이한 것은 미곡,채소 및 과일,기타 가공식품에서는 오히려 생
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점은 권오복(2005)의 결과와는 매
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이에 따르면 축산물에서 9,031억 원의 생산
감축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품목에서 생산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이러
한 결과는 이창수 외(2005)의 부분균형분석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차이점은 품목의 범위규정이 다르기 때문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 구체적인 품목별로 고찰한 것을 이창수 외(2005)의 부분균형분석모
형을 이용한 결과를 통해 고찰해 본 것이 다음 <표 36>에서와 같다.이 결과
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자수입 감소액의 정도는 쇠고기,돼
지고기,사과,고추,포도,대두,닭고기,분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에
감소율 정도가 큰 순은 분유,대두,쇠고기,사과,고추,닭고기,돼지고기의 순
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품목별 민감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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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품목 생산자수입감소액(억원) 감소율
쇠고기 -3,453 -24.6
돼지고기 -2,455 -9.7
사과 -2,135 -20.3
고추 -1,644 -12.7
포도 -1,204 -9.6
대두 -1,039 -33.4
닭고기 -919 -10.5
분유 -702 -35.8
마늘 -574 -5.4
복숭아 -370 -6.6
참깨 -240 -6.6
배 -225 -3.6
감자 -142 -2.7
딸기 -140 -1.5
천연꿀 -27 -1.3

합계 -15,267 11.7

<<<표표표 333666>>>품품품목목목별별별 생생생산산산자자자수수수입입입 감감감소소소액액액
단위:억원,%

자료 :이창수 외(2005)에서 인용함.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 바에 따르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액면
에서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성에서는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또 그 철폐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인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의 협상결과에 달려 있는 만큼,이곳에서 이를
모두 예측하여 정확한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
다.하지만 어쨌든 한․미 FTA를 통한 농업의 개방에 따른 생산량 감소율과
그 국내 생산 감소 액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그것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내농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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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미미미국국국의의의 통통통상상상전전전략략략
및및및 쟁쟁쟁점점점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미미미 농농농산산산물물물 분분분쟁쟁쟁

WTO 출범 이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한국 관련 무역 분쟁은 제소
건수별로 볼 때 총 25건(2005년 9월 현재,중복제소 포함)으로 12건의 제소와
13건의 피소를 기록하고 있다.13건의 피소 중 농산물(식품 포함)관련 건수가
총 9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이 농산물 관련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농산물 관련 분쟁 중 미국으로부터의 제소가 5건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이 제소한 한․미간 농산물분쟁을 보면 1995년 4월
수입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에 관한 분쟁사건과 1995년 5월의 냉동식품 유
통기한에 관한 분쟁,1996년 5월의 수입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에 관한 분
쟁,1997년 5월의 소주와 위스키의 차등과세에 관한 분쟁,1999년 2월의 쇠고기
수입제도에 관한 분쟁 등이다.
1999년 발생했던 ‘쇠고기분쟁’사례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1999년 2월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수량 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축산물 국
내보조 등의 국내 쇠고기 수입 관련 조치가 GATT 3조(내국민대우),11조(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등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WTO는 2000년 7
월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축산물보조금 계산방식 등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한국의 이의제기로 이루어진 상소심에서도 한국의 구
분판매제도는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이에
따라 구분판매제도는 2001년 폐지되었다.그러나 축산물보조금에 대해서는 패
널 판정과는 달리 한국이 보조금 감축약속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
가 없다고 판정함으로써 한국의 일부 승소를 결정하였다.그 이후에도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해
제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한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한ㆍ미간
최우선 통상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이전인 2003년에 미국은 한국에 13억 달러의 쇠고기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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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세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시장이었다.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수입재개절차의 지연 및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였다.또한 한국의 수입규제가 국제기준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제기
하면서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압력을 가해 왔다.2003년 12월 이후 미국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년 넘게 수입이 중단된 상태인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1
년여 동안 3차례의 한ㆍ미 전문가 협의회와 2차례의 국내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거친 후에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2006년 1월 13일 타결되었다.이에 대해 미국은 갈비,내장 등 부산물과 육가공
품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주장하
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와 냉동식품 유통기한에 관한 분쟁은 위생 및
검역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하여 국내산 제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여 미국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소주와 위스키의 차
등과세에 관한 분쟁은 한국이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GATT제3조 내국민 대우
의 원칙에 위반하여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미국이
WTO에 제소한 것이다.쇠고기수입제도에 관한 분쟁은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수량 제한과 축산에 대한 한국의 국내 보조 등이 GATT 제3조 내국민 대
우의 원칙과 동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WTO에 제소한 것이다.
이들 분쟁 중 1995년 4월과 1996년 5월의 수입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에 관
한 분쟁은 미국이 제소를 철회하지 않아 공시적으로는 양자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이고,식품유통기한에
관한 분쟁은 제소된 지 2개월 만에 양자협의로 종결되었다.또 소주와 위스키
의 차등과세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한국의
차등과세가 GATT 제3조 위반이라는 WTO의 판정이 있었으며,쇠고기수입제
한제도에 관해서는 구분판매제도만 GATT 제3조 위반이라는 일부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통상에 관한 현안문제로서 앞으로 FTA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례보고서로 2006년 3월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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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ReportonForeignTradeBarriers』(약칭 NTE보고서)를 발표하였
다.이 보고서에서 수입농산물에 관한 한국의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앞으로 미국은 양허수준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
율,시장접근 제한,수입통관절차 등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의 통상 현황에는 크게 8가지로 말할 수 있다.쇠고기,
관세,국내보조,수량제한,수입통관절차,관세분류,수입검사제도,라벨링에 관
한 것인데 다음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략히 요약해 보았다.

분야 통상현황
쇠고기 가축질병(광우병)으로 인해 수입 금지된 쇠고기의 수입

재개 요구
관세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적용 →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실행관세율 인하 요구

국내보조
축산업의 국내보조 증가로 인해 총국내보조 증가 →
WTO규정과의 합치
여부 의문

관세분류 혼합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세 번 분류
수량제한 농산물 부가가치 품목의 시장접근 제한
수입통관
절차 농산물 수입통관절차의 자의적 운영 및 통관 지연

수입검사
제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이행방법 및 환경위해성평가제
도 도입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 교역 방해
수입검사방식 및 검사비용에서 내국민대우 위배 가능성

라벨링 라벨링제도의 투명성 결여 및 과도한 부담 → 기능성식
품에 대한 한국어 라벨링 의무화에 대한 불만

자료:연구자가 정리함.

<<<표표표 333777>>>향향향후후후 예예예상상상되되되는는는 한한한․․․미미미 간간간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통통통상상상현현현황황황

제제제222절절절 미미미국국국의의의 통통통상상상 전전전략략략과과과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전전전략략략

111...미미미국국국의의의 대대대외외외 통통통상상상 전전전략략략

1980년이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과 공격적 통상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경제가 침체하면서 산업과 노동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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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보호무역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1980년대 중반 들
면서 수입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던 생산자들이 수입규제를 요구하게 되
었고,의회는 이러한 업계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보호주의적 무역법안을 제출하
게 된다.이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플라자 합의(PlazaAccord)를 통
해 과대평가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고,다른 한편으로는 1974년 통상법 301조
의 적용을 강화하는 통상정책 행동계획(TradePolicyActionPlan)을 발표하게
된다.이를 기점으로 미국의 통상전략은 무역적자의 축소와 고용창출,국내 산
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공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오영호,2004:58-9).
이렇게 변화된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의 무역장벽을 완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공정한
무역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외국시장이 미국시장과 같
은 정도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평한 기회를 요구했으며,미국의 공정한 통상
법규가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적 방식과는 대조적인 일방조치와
양자협상을 더욱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다자방식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최근
미국의 FTA가 봄물 터지듯 체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협상방식을 주
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셋째,미국은 최혜국대우(MFN)의 관세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질서유지협정(OMA)과 수출자율규제협정(VER)과 같은 차별적
비관세 수단을 더욱 사용하고자 하였다.
넷째,미국 의회가 통상정책 결정에 훨씬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미국
헌법상 의회는 국제교역을 규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1934년 이래 다른 국
가들과의 협상에 임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이러한 경향은 1974년
통상법 제정 이래 현저하게 바뀌었으며,그 후로 대통력이 거부권을 통해 상당
한 정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는 하나 의회가 무역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 관
여하게 되었다.(오영호,2004:64-5).
실제로 90년대 들어서 보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3년 이후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왔다.1997년 1,070억 달러였던 무역적자는 1998년에 1,632억 달
러,2000년 3,754억 달러,2002년 4,180억 달러,2003년에는 5,000억 달러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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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이것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5%에 달하는 규모이다.이러한 대규모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이러
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압력의 강화 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미국 정부는 FTA를 대외통상전략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월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한 「무역정책 아젠다
(TradePolicyAgenda)」에서 대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FTA 추
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2002년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Authority)을 승인 받아 그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9)

222...미미미국국국의의의 FFFTTTAAA 기기기본본본 전전전략략략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기본 방향은 경쟁적 자유주의(competitive
liberalism)라 할 수 있다.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양자
간,지역간,다자간 무역협상은 동시에 진행하는 트리플 트랙(TripleTrack)통
상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전통적으로 차별대우를 허용하는 양자간,지역간 무
역협상 보다는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s)를 보장하는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최근에는 FTA가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인식 아래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삼성경제연구소,2004:6).즉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미국 시장에 대
한 시장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적 대우를 우려한 그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FTA는 체결국 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제거
하여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다음 <그림13>에서

9)TPA는 2002년 무역법(TradeActof2002)의 두 번째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과거 신속처리
권한의 주요내용인 “미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없이 승인 또는 부결
여부만을 결정한다”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다.TPA는 총 13개 Sction을 포함하여 8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강문성․나수엽,2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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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최근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
외에 금융,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지식재산권 보호 강
화,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환경보호,분쟁해결절차의 투명성 등 상당히 포
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FTA 전략미국의미국의 FTA FTA 전략전략

경쟁적 자유화 추구경쟁적경쟁적 자유화자유화 추구추구

위엔화, 유로화에 대응위엔화위엔화, , 유로화에유로화에 대응대응 달러 경제권 공고히 구축달러달러 경제권경제권 공고히공고히 구축구축

대륙별 거점기지 확보 비 경제 분야 연계

동북동북

아시아아시아
미주미주

대륙대륙
동남동남

아시아아시아
북아프북아프

리카리카
중동중동 대양주대양주

한한 국국 나프타나프타
등등

노동노동 환경환경 등등
무역과무역과 연계연계

칠레칠레 모로코모로코
과테말라과테말라 등등
노동법노동법 개정개정

호호 주주요르단요르단
바레인바레인

모로코모로코싱가싱가

포르포르

<<<그그그림림림 111333>>>미미미국국국의의의 FFFTTTAAA 기기기본본본 전전전략략략

자료:서울경제,2006,2.16.

이와 아울러 미국은 FTA를 관세철폐 등의 통상 차원을 넘어 정치,외교,군
사 등의 차원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즉 상대국에 대해 미국 시
장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이와 동시에 개방경제의 확산과 정치
적 또는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적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삼성경제연구
소,2004;6).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FTA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보장
해주면서 정치,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대외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미국이 FTA 체결과정에서 대륙마다 거점 기지 국가
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미국의 FTA 현황이
미주 대륙을 제외하고는 동남아 싱가포르,북아프리카 모로코,중동 요르단․바
레인,대양주 호주 등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미국은 개도록
위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북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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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를 비롯하여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 가운데 선진국은 캐나다와
호주가 거의 유일하다.특히 지난 2000년 들어서는 개발도상국과 집중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무역적자의 주범인,중국,일본,유럽 등과 FTA를 맺어야 하겠지만 현
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 이면에는 무역적자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점점 힘
이 세지고 있는 중국과 EU에 맞서 달러 경제권을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경쟁적 자유주의를 FTA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
는 미국은 개도국들의 시스템을 바꿔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맞게 바꾸겠다
는 전략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FTA에서 노동 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
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서울경제,2006,2.16)
미국은 지난해 말 현재 16개국과 FTA를 체결했고,남아공,아랍에미리트연합
(UAE)등 4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다.또한 우루과이,이집트,대만 등 7개국
이 미국에 FTA체결을 제의하고 있는 중이다.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국은 오는
2010년 경에 약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무역연구
소,2003:1)
미국은 이러한 FTA의 협상과 체결에 관하여 2002년에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of 2002)에 의하여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즉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authority)을 행정부에게 위임해 놓고 있다.이 무역촉진권한은 행정
부가 의회의 간섭이나 개별적인 승인을 거치지 않고 외국 정부와 FTA를 신속
하게 체결할 수 있는 권한(신속처리권한 fasttrackauthority)인데,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게 돼 있다.

333...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 전전전략략략

한․미 FTA에 관하여 미국은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각종 규제
로 시장개방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노동 및 환경 관
련 규정,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 상당히 포괄적
인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한국과 미국은 2006년 4월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에서 상품무역,무역구제,농업,섬유,원산지/통관,위
생 및 검역,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투자,서비스,금융서비스,경쟁,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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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노동,환경 모두 17개 협상분과(NegotiatingGroup)를 설치하여 협
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에 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01년도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 간 교역이 29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
고 예측한 바 있으며,미국 국제경제연구소는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소득이 국내총생산의 0.4~2% 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반면,미국의 경우 혜
택의 절대적인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나,미국 국내총생산의 0.05~0.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손기운,2005:108).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후 4년 동안 미국의 수출입은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각각 0.8%,1.0%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미국의 대한 수출은 54% 증가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농산물 분야가,한국은 섬유,의류,가죽제품,
기타 제조업(화학,전자,수송 등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국간 교
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산물,섬유 및 의류로
분석되었는데,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은 200% 이상 증가되고 한국의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은 125%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문성․나수엽,2002:
97)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가 체결되 경우 미국은 농산물 수출이 상
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따라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한 협상 대상의 하나가 농산물시장 개방인 것이다.미국은 무역
적자의 해소 및 자국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자국산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미국으로서는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농산물의 수출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그리하여 미국은 2007년
도 농업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1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미국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 수출기회의 확대 및 유지,
경제개발 및 무역능력 함양 지원,농산물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위생 및 동식
품 검역체계 개선 등의 3대 주요기본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윤병선,200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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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미국은 대미 수출 2억 달러,대미 수입 27억 달러인 한국이 각종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을 풀면 한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 농무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은 미국
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쇠고기의 경우 현재의 수입금지가 해
제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평가된다.돼지고기도 쇠고기의 대체제로서 좋은
시장을 형성할 것이고,닭다리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사료의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윤병선,2006:180)
따라서 미국은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하는 자국 농산물 수출에 장애요소로
되는 한국의 높은 관세율의 철폐와 수입통관절차와 위생검역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며,한․미 FTA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고자 한다.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결속의 효
과도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 4월 13일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선임협상관인 리차드 크로
우어(R.Crowder)는 한․미 FTA란 곧 한국 쌀시장의 개방을 의미한다고 천명
하였으며,한․미 FTA에서 어떤 품목도 제외되지 않는 포괄적인 것이 될 것임
을 밝힌 바 있다.(이해영,2006:183)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다.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불
이익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느끼게 되면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미국 통
상대표부(USTR)에 요청한다.교역 상대국에 주재하는 미상공회의소가 주로 이
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미국기업의 이익에 상치되는 제도나 관행을 고치기 위
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한다.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이 동원될 것이
다.
미국의 기본적인 통상전략은 경쟁적 자유주의로서 미국의 상품,서비스,자
본,노동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자간,지역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양자간 협
정인 FTA에 매진하고 있다.개별 국가를 상대로 시장개방이 미흡한 분야를 대
상으로 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한․미 FTA에서 주된 목표는 한국의 농업시
장 개방이다.2006년 2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USTR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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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6번째 농축산물 시장임을 강
조하면서 농업부문의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와 함께 모든 무역장벽을 시정할 것이라고 공언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결국 미국의 한․미 FTA에서의 핵심은 농산물 시장
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개방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기본노선은 예외 없는 무차별한 개방이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다.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제제333절절절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의의의 예예예상상상 쟁쟁쟁점점점

111...양양양허허허수수수준준준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쟁점중 하나가 전체 대상 품목의 어
느 정도를 양허하느냐 하는 점이다.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은 예외 없는 개
방을 요구하고 수입국은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큰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대
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FTA는 GATT의 규정 한도 내에서 체결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인정
하는 협정인데,GATT 제24조 제8항에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을 추진할
때 ‘모든 실질적 무역’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모
든 실질적 무역’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은 없으나,WTO 사무국에서는
HS6단위 기준 90% 수준으로 특정 부문 전체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
하고 있으나,그 구체적인 양허수준은 FTA 체결 당사국간의 협상에 따라 상당
한 차이가 있다.(권오복,2006;107)
미국의 FTA 농산물 영허방식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첫째,미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기는 하지만
FTA 체결 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예외로
취급했다.둘째,미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전략을 가
지고 있다.셋째,농업분야에서 양국간에 불균형한 형태로 협상이 타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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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넷째,관세철폐 방식 및 쿼터 제공 방식 등 양허의 유형은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난다.(최세균․허주녕․박성진,2006:16)
미국이 자국의 민감 농산물 보호를 위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와의 FTA이다.여기서 미국은 전체의 19%인 342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하였다.예외 품목의 대부분은 낙농품 및 설탕 관련
제품이다.또한 미국은 NAFTA 체결 시 멕시코에게 수입금지 품목을 포함하여
모두 81개 품목(전체의 7.8%)에 대해서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하였다.
미국이 칠레와의 FTA 체결에서는 양국이 모두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철
폐에 합의하였다.이 경우에는 양국이 동등하게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달
성했다.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양국이 뷸균등하게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NAFTA 체결 시 멕시코는 협상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예외를 얻어
냈으나 미국은 관세철폐 품목을 설정하지 않았다.하지만 호주와의 FTA에서는
미국이 상당수의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호주는 모든 품목
을 개방하였다.이처럼 농산물에서 불균형한 양허수준은 결국 농산품과 공산품
에 전체로 보아서 균형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
서 한국의 경우에도 농산물 양허에서 민감 품목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
감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비농산물 부문에서 이를 보상할 만한 양보를 하거나
미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예외를 인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최세균․허주녕․박성진,2006:16-7)
한․미 FTA 협상에 있어 미국은 FTA 개시 선언 시 이미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개방을 선언해 놓고 있으며,미국의 농민단체들도 한․미 FTA 협상에
서 예외품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한국은 쌀
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
며,특히 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은 쇠고기 수입규모가 2003년 13억 달러로 미국의 세계 3위의 쇠고
기 수출시장이었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미간 최우선 통상현
안과제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은 2003년 12월 24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한국 정부는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살코기과 척추 뼈,내장 등
의 출고를 보류하고,시중에 유통 중인 특정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하
여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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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년 넘게 중단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04년과 2005년의 수차에 걸친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
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 및 수입재개를 요구하였다.한․
미 양국은 2005년 수차에 걸친 한․미 광우병(BSE)전문가 협의회를 가지고 미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고,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2005년 11월과 12월의 가축방역협
의회에서 30개월령 이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그리하여
2006년 1월 한․미 양국 정부당국자 간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그런데 그 후
2006년 3월 미국 앨러배마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한국 정부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이유로 수입개시절차를 중단하였으며,미국 도축작업장의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보완조치를 요구하고,이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되기 전까지 모든 작업장의 승인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2006년도 NTE보고서에서는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을 수입재개하기로 한데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뼈를 포함한 쇠고기와 부산물
(내장,혀,간 등의 잡육)등도 수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앞으로 이에 관한 수
입 요구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살코기의 수입재개 합의 후 광우병 발
생으로 인한 수입중단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의 위생검역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22...한한한국국국의의의 관관관세세세율율율

한국이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다음 <표 38>
과 같이 농산물 전체에 대한 한국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52%로 전 품목 단순
평균 관세율 11.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과일 및 너트류,신선채소,전분,
식물성 기름,땅콩,땅콩버터,주스,잼,맥주 등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0% 이상
이며,포도주스 및 포도주스 농축액,사과,배,쇠고기,복숭아 및 과일칵테일
통조림,차,기타 감귤류 등의 평균관세율은 40% 이상이다.2006년 NTE보고
서에서도 미국은 이처럼 농산물 교역에 상당한 무역장벽이 있음을 지적하고 농
산물 관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이경희․김정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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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대미관세율
미국의대한관세율

한국의대세계수입비중
한국의대미수입비중

쌀 1,000.00 7.50 0.02 0.01
곡물 244.60 1.10 0.00 0.00
채소 및 과일 52.50 0.70 0.17 0.07
기타 작물 234.20 1.00 0.16 0.06
산동물 3.30 0.40 0.03 0.00
육류 35.90 1.70 0.05 0.01
기타 가공식품 20.20 5.10 0.96 0.48
음료 및 담배 35.10 3.30 0.23 0.14
임산물 및 수산물 3.50 0.10 0.08 0.01
석탄,석유,광물 1.70 0.00 0.03 0.00
제조업 3.50 2.60 89.17 90.66
서비스업 0.00 0.00 9.09 8.55
자료 :이창수 외(2005),p.111.

<<<표표표 333888>>>한한한국국국과과과 미미미국국국의의의 산산산업업업별별별 실실실행행행 관관관세세세율율율
단위:%

다음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또 일정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
터를 정해 그 쿼터 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그 쿼터
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Quota;TRQ)를 채택하고 있다.이 쿼터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유통
공사와 조달청 등의 정부구매기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이 쿼터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즉 팝콘은 630%,보리는
324%,맥아 513%,감자 및 감자조제품 304%,꿀은 243% 등의 고율 관세가 부
과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이 밖에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일정한 기간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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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실행관세
쇠고기 및 부산물 8-40
돼지고기 및 부산물 18-30
닭고기 18-27
탈지 및 전지분유 176*
유장 49.5
치즈 36
신선감자 30
견과류 8-45
오렌지 50
사과,포도,배,체리 45
신선토마토 45
팝콘 630*
사료용 옥수수 328*
감자 플레이크와 전분 304*
대두 487이상 또는 956/kg*
땅콩 230.5
과일주스 30-54
과자 8-40

주:*는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자료:미농무성(USDA) 출처:이해영(2006),p.192.

<<<표표표 333999>>>한한한국국국의의의 농농농산산산품품품 수수수입입입관관관세세세(((222000000444)))
단위:%

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에 관하여 미국은 관세의 철폐
또는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이 한․미 FTA로 역외국인 다른 농산물 수출
국들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부터 칠레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되므로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철폐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철폐에 관하여 GATT 제24조 제5항(C)에서는 FTA를 추진할
때에 당사국은 상당한 기간 내(withinareasonablelengthoftime)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관세철폐기간에 관하여 GATT 제24조에 관한
양해 제5항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각국의 FTA에서는 일반적
으로 10년을 한도로 하는 다양한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구체적으로는
관세철폐이행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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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은 한국이 부가가치 품목인 대두 및 옥수수 품목을 가공되지 아니
한 원료와 함께 같은 쿼터 내에서 총량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옥수수 가루와 팝콘,대두 플레이크 등의 부가가치 품목의 시장접근
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은 쿼터 외 관세의 인하와 함께 쿼터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이 밖에 팝콘이나 대두 플레이크,감자 플레이크
등의 혼합제품에 대해 한국의 관세청이 그 혼합제품을 품명으로 하는 HS코드
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주요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HS코드에 의
하여 관세를 자의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 밖에 미국은 한국이 WTO농업 협상에서 2004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보조
총액측정치(AggregateMeasurementofSupport;AMS)를 13% 감축하기로 합
의하였다.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가 1997~1998년에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를 증가시켜 농업에 대한 총 국내보조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한국의 국내
보조가 WTO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333...수수수입입입통통통관관관절절절차차차와와와 식식식품품품검검검사사사기기기준준준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
에서는 3~4일 소요되는데 비하여 10~18일 소요되고,특히 한국의 식품첨가물
코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그 통관소요기간이 6
개월~1년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하여 왔다.또 한국의 농림부와 식물검역소 등이
수출허가장에 서류상 흠결이 있으면 인큐베이션 검사나 상품 억류와 같은 방법
을 사용하고,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서를 요구하거나11)새로운
검사를 실시하고,검역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이런 통관절차의 지연을 시정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0)미국과 호주간의 FTA에서는 관세철폐기간을 18년으로 하는 품목도 139개에 달한다.
11)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의 유기농식품에 대해 생산자와 가공업자 등이 발행한 유기
농증명서만 인정하고 제조업자가 발행한 원료성분설명서 원본을 수입통관 시에 제출하도록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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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2003년 수입농산물에 대해 농산물의 화학물질 최대 잔류치 허
용기준을 매년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검사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
다고 지적하여 왔다.미국은 이러한 수입검사제도가 WTO의 내국민대우 조항
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만큼,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예컨대 2003년 말 광우병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화하여 2006년 1월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
기는 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잡육도 수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가금류의 경우 우리 정부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미국 내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6년 NTE보고서는 한국이 시행 중인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검사기
준을 WTO에 통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받을 것을 요구하
고 있다.또한 기능성 식품(functionalfood)과 관련해서는 운동영양식품(sports
nutritionproducts)의 첨가제로 미국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글루타민,크레
아틴 파우더(creatinepowder)등이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
적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기농 식품(organicfood)에 생명공학 생산물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한국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고,미국의 국가유기농계획
(NationalOrganicProgram;NOP)의 인증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이경의․김정곤,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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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한한한․․․미미미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대대대응응응전전전략략략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농농농업업업부부부문문문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111...교교교역역역 및및및 경경경쟁쟁쟁력력력상상상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한국과 미국이 농업여건을 비교해 본 것이 다음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
다.이에 의하면 2003년 기준 한국과 미국의 인구는 각각 4,770만 명과 2억
9,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농가인구는 각각 약 350만 명과 590만 명으로 총인
구의 7.2%와 2.0%를 점하는 수준이다.국토면적은 한국이 996만 ha,미국이 9
억 6,290만 ha로 미국은 한국의 약 97배에 해당하는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이
중 경지면적은 각각 185만 ha,1억 7,550만 ha로 총면적에서 점하는 비중은 약
18%로 거의 동일하다.경지면적만으로도 미국의 한국의 약 95배에 달하고 있
다.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한국이 약 0.5ha,미국은 약 30ha에 달하고
있어 미국의 농가 1인당 경지면적은 한국의 약 60배이다.국내총생산(GDP)규
모를 고찰해 보면 2003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약 6,080억 달러와 10조 8,572억
달러이며,이 가운데 농업부문 GDP는 각각 202억 8,000만 달러와 1,543억 달러
로 국내총생산액의 3.3%와 1.4%를 점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농업여건의 한․미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농업여건은 미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사실이다.농업여건의 이러한 차이
는 한․미간 농산물 교역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항상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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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
1995년 2000년 2002년 2003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3년

총인구 45 46.8 47.4 47.7 269.9 285.0 291.0 294.0
농가인구 4.9 4.0 3.7 3.5 7.0 6.3 6.1 5.9
비중 10.9 8.6 7.7 7.2 2.6 2.2 2.1 2.0
총면적 9.93 9.95 9.96 9.96 962.9 962.9 962.9 962.9
경지면적 2.11 1.89 1.86 1.85 182.1 176.8 176.0 175.5
비중 21.2 19.0 18.7 18.5 18.9 18.4 18.3 18.2
GDP 5,173 5,118 5,469 6,08073,38497,621103,831108,572
농업GDP 296.1 221.4 197.1 202.8 1,135 1,357 1,423 1,543
비중 5.6 4.3 3.6 3.3 1.5 1.4 1.4 1.4

자료:<표2>와 <표10>에서 작성함.

<<<표표표 444000>>>한한한․․․미미미 간간간 주주주요요요 농농농업업업지지지표표표 비비비교교교
단위:백만명,백만ha,억달러

한․미간 농축산물 교역 추이를 고찰해 보면 다음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해 약 2억 7,200만 달러어치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총 농축산물 수출액 20억 7,200만 달러의 약 13.1%
에 해당한다.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5년 현재 약 19억 6,600만 달러어
치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97억 5,800만 달러의 약 20.1%를 점하고 있다.미
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비중은 1996년도에 43.7%였으나 점차로 감소하여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33%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
다.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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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수출
전체 1,424 1,277 1,473 1,683 1,921 2,072
미국
(비중)

101
(7.1)

134
(10.5)

203
(13.8)

214
(12.7)

275
(14.3)

272
(13.1)

수입
전체 8,152 6,783 7,650 8,328 9,200 9,758
미국
(비중)

3,565
(43.7)

2,239
(33.0)

2,292
(30.0)

2,556
(30.7)

2,534
(27.5)

1,966
(20.1)

무역
수지

전체 -6,728 -5,506 -6,177 -6,645 -7,279 -7,686
미국
(비중)

-3,464
(51.5)

-2,105
(38.2)

-2,089
(33.8)

-2,342
(35.2)

-2,259
(31.0)

-1,694
(22.1)

주:농산물과 축산물의 합계임.
자료: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2006.

<<<표표표 444111>>>한한한․․․미미미간간간 농농농축축축산산산물물물 교교교역역역 및및및 무무무역역역수수수지지지 비비비중중중추추추이이이
단위:백만 달러,%

농축산물 수출입에서의 이러한 불균형은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에서 잘 드
러나고 있다.한국의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는 1996년 3억 4,640만 달러 적자
를 달성하였는데,이 액수는 당해 한국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액인 6억
7,280만 달러의 약 51.5%에 달하는 규모였다.이후 이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
하였으며,2005년 현재 대미 농축산물 적자규모는 1억 6,940만 달러로 농축산물
전체 무역적자 7억 6,860만 달러의 약 22.1%를 점하고 있다.대미 농산물 무역
수지적자의 감소의 이면에는 대중 농산물 무역수지적자의 증가가 있다.12)이처
럼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적자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나아가 향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철폐내
지 인하를 통해서 의해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따라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는 더욱 증대될 것
이다.농산물 분야는 전형적인 대미적자구조를 지닌 산업인 것이다.더구나 미
국은 전체산업에서 나타나는 대한국 무역적자의 일정부분을 대한 농산물 무역
수지 흑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메우려고 하고 있다.이는 곧 한국의 입장에서는

12)2004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5년도에는 중국
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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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농산물 무역적자의 증대를 의미한다.따라서 농업만을 놓고 본다면 한․
미 FTA는 대미 농산물 수입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는 기제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다음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비교해 보아도 한미간 농업의 격차는 잘 드러난다.2002-2004년 3개년간 미
국산 쌀의 수입가격은 같은 기간 한국쌀 가격의 22.5%에 불과하다.옥수수의
경우 미국산이 kg당 213원인데 반해,한국산은 623원으로 3배가량 싸다.오직
양배추를 제외하고 전 품목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
며,대두의 경우에는 심지여 10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미국산 쇠
고기의 경우 한국산 가격의 27.9-45.1%에 불과한 수준이다.(이해영,2006:189)
또한 무역실적 비교우위(RCA)지수로 평가한 한국,미국,중국의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고찰한 바에서도 한국의 농업경쟁력은 미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러한 경쟁력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농업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기도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농업이 전면적 개방의 시대를 감안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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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수입가격 한국산도매가격 (A/B)×1002002-2004년 평균(A) 2002-2004년 평균(B)
쌀 474 2,109 22.5
옥수수 213 632 33.7
맥주보리 237 1,032 23.0
감자 575 1,079 53.3
고구마 903 1,919 47.1
대두 345 3,915 8.8
팥 784 4,324 18.1
땅콩 1,079 4,482 24.1
참깨 1,489 15,264 9.8
건고추 2,374 7,959 29.8
마늘 1,759 2,196 80.1
양파 552 653 84.5
당근 786 896 87.7
양배추 623 508 122.6
상추 1,164 2,605 44.7
시금치 1,304 2,232 58.4
오이 753 1,799 41.9
토마토 1,236 2,201 56.2
딸기 2,656 5,275 50.4
수박 348 1,247 27.9
참외/멜론 696 2,586 26.9
포도 2,212 3,406 64.9
사과 862 3,425 25.2
배 803 2,364 34.0
복숭아 1,162 3,184 36.4
오렌지/귤 962 1,240 77.6
키위 2,113 3,323 63.6
쇠고기(냉장) 6,085 13,504 45.1
쇠고기(냉동) 3,769 13,504 27.9
삼겹살 2,830 10,596 26.7
닭고기 951 2,161 44.0
탈지분유 2,128 8,718 24.4
꿀 6,286 11,197 56.1
출처:이해영(2006),p.188.

<<<표표표 444222>>>한한한․․․미미미 주주주요요요농농농산산산품품품 가가가격격격비비비교교교
단위:원/kg,%

222...농농농업업업생생생산산산 및및및 소소소득득득분분분배배배상상상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 양국 간 무역이 증대되고 비효율적인 산업
이 경쟁에 노출되어 국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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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고,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따른
생산비의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후
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고찰했듯이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경우,한․미 FTA로 중․장기적
으로 7-10년에 걸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7.21% (326억 달러),후생수준
은 6.6%(263억 달러)상승되고,이 밖에 서비스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
벌 스탠더드 도입,대외신인도 제고 등 다대한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KIEP,2006:26).
그러나 서비스부문과 농업부문,스크린쿼터 부문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
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 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농업부
문이다.앞에서 본 이창수 외(2005)의 CGE 모형의 금액기준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를 산출한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완전자유화를 전제로 할 곡물 및
기타 작물의 생산액 감소는 각각 7억 2천만 달러,9억 6천만 달러(다만,가공식
품의 경우 2억7천만 달러의 산출 증가)이고,70% 관세 삭감을 고려하는 경우에
는 그 생산액 감소가 곡물 4억 9천만 달러,기타 작물 7억 3천만 달러에 이른
다.13)이러한 생산 감소액은 한국의 농업생산이 최소 10%,최대 44%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부채를 악화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소득격차를 심화
시키게 된다.그렇지 않아도 농가부채는 다음 <표 43>에서와 같이 WTO 출범
이전인 1993년에 농가당 평균 680여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2,7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도농 간의 상대소득격차 역시 다음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97.4%에 달하였으나,2001년에 72.6%로 25% 가량 악화되
었다.

13)쌀을 제외한 전 산업의 완전자유화를 가정한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곡물과 기타
작물 및 축산물 산출액의 합계(가공식품 제외)가 28억 달러 감소(물량기준으로는 약 9억달러
감소)하지만,국민 경제 전체의 산출 증가액은 137억 달러에 달한다(이창수 외,2005:11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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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3 1994 2000 2002 2003
농가부채 6,828 7,885 20,207 19,898 26,971
생산성부채 5,256 6,191 15,159 15,024 21,200
자료:통계청.

<<<표표표 444333>>>WWWTTTOOO협협협정정정 전전전후후후 농농농가가가부부부채채채 변변변동동동 현현현황황황
단위:천원

구분(년) 1990 1997 1999 2000 2001
농가소득(A) 11,025.0 23,488.0 22,323.0 23,072.0 24,311.0

농외소득비율(%) 25.8 36.9 31.5 32.2 32.8
도시가구소득(B) 11,320.0 27,488.0 26,697.0 28,643.0 33,509.0
상대소득(A/B,%) 97.4 85.4 83.6 80.6 72.6
자료;이영수(2005),p.43.

<<<표표표 444444>>>WWWTTTOOO협협협정정정 전전전후후후 농농농가가가소소소득득득 변변변동동동 추추추세세세
단위:천원

이처럼 한․미 FTA로 인해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농가소득에 부정적인 영향
이 클 것이라는 점은 모든 농가유형에 공통된다.하지만 농가 유형별로 피해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FTA 추진에 따른 연령별,규모별,영농형태별 소득변
동을 분석해 보면14),다음 <표 45>에서와 같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을 경우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 비율은 42.8%,20% 이상 감소한 농가비율
은 22.5%이고,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비율은 75.6%,20% 이상 감소한
비율은 58.2%였다.관세율이 50% 감소했을 경우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비율은 28.9%,농업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비율은 61.4%에 이른다.경영
주 연령별로는 관세 철폐시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비율이 40대 이
하에서는 60.5%(농업소득은 80.3%)이고,50대에서는 49.9%(농업소득은 78%),

14)이 분석 내용은 황의식․강혜정(2006)을 참조하였다.이는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나리
오별 주요 품목부류별에 대한 파급영향,즉 생산자 잉여감소를 계측한 것이다.그런 다음 농
가경제조사의 품목별 조수입에 품목부류별 잉여감소비율을 적용하여 감소한 총 농업조수입을
산출하였다.감소한 조수입에서 기존의 농가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것이 감소한 농가 농업소
득이 된다.이 소득 수준이 기존 농업소득 수준의 몇%를 차지하느냐로 감소실태를 분석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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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에서는 39.2%(농업소득은 72.9%)로 젊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및 농업소
득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영규모별로는 관세 철폐시 농가소
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1ha미만 농가는 26.8%에 불과하고
2-3ha에서는 45.9%,5ha이상의 농가에서는 65.1%로 크게 증가했다.품목별 전
업농가의 경우 관세 철폐시 농가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농가는 미작 농가
14.5%,채소농가 67.6%,과수농가 75.5%,축산농가 48.2%,기타농가 7.3%로 나
타났다.

소득감소율 농가소득 농업소득
관세완전철폐 50%관세철폐 관세완전철폐 50%관세철폐

10% 미만 57.2 71.1 24.4 38.6
10-20% 20.3 18.9 17.4 27.5
20-30% 11.3 5.6 17.9 17.5
30-50% 8.0 2.9 24.9 9.0
50% 이상 3.2 1.5 15.4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연평균소득 37.3 17.7
자료:황의식․강혜정(2006),p.7에서 인용함.

<<<표표표 444555>>>FFFTTTAAA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농농농가가가소소소득득득 및및및 농농농업업업소소소득득득 감감감소소소율율율 분분분포포포
단위:%,백만원  

이 결과를 종합하면 연련별로는 젊은 농가일수록,경기규모별로는 영소소농
보다는 대농일수록,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시장개방에 의해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FTA로 농가소득이 감소될 경우 350만 농가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미 FTA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액이 크더
라도 국내 농가가 파탄되고 만다면 그 경제적,사회적 대립과 갈등,농가의 상
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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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미미미국국국의의의 통통통상상상 및및및 협협협상상상전전전략략략상상상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미국은 FTA 개시 선언에서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FTA를 주장하였다.또
한 미국은 한미 FTA 관련 공청회에서 생산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FTA
협상에서 쌀 등 예외 품목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또한 관세
철폐 이행기간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은 가능한 한 이행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고 농업구조조정 등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가능한 한 조기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다.15)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농산물 분야 관세철폐를 최장 15년 유예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즉 관세철폐 단계를 즉시 철폐와 5년,10년,15
년,그리고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미국은 상품 분야 양허안 틀처럼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한국 측은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이나 수입쿼타 제한을
둘 방침이지만,미국은 부정적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16)
한미 FTA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미국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고찰해
보면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난다.미국의 농민들은 한미 FTA 협상
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특히 쌀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고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산 쇠
고기 수입금지 조치의 신속한 해제를 희망하고 있으며,쇠고기 잡육도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수입관세는 초기에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
으로는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목
하고 있다.한국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비중은 앞에서 고찰했듯이 2004년까
지 30%대를 유지해 왔으나 2005년에는 22%하락했다.따라서 미국은 한미

15)GATT 제24조 제5호(c)에서는 FTA 추진 시 합리적인 기간(withinareasonablelengthof
time)에 관세철폐를 규정하고 있다.GATT제24조에 관한 양해 제5항에 관세철폐기간을 원칙
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WTO상품 무역이사회에 설명하
도록 하고 있다.

16)우리 정부는 개방 예외,관세 일부 감축 등 예외적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으로 당초 284
개를 제시했다가 지난 4차 협상 때 235개로 이미 한차례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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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역외국인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보다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농산
물 관세를 철폐하거나 상당 수준 감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17)
저율관세수입물량(TRQ)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과 국영무역을 통한 쌀
수입관리와 생산자 단체의 감귤 TRQ관리도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미국산 쇠고기와 감귤의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동식물
위생(SPS)기준이 사전에 통보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
다.(권오복,2006b:14)

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미미미 FFFTTTAAA 협협협상상상 및및및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대대대응응응전전전략략략

111...한한한․․․미미미 FFFTTTAAA 협협협상상상전전전략략략

1)국내협상전략

(1)농민의견 수렴 및 반영
한․미 FTA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대미 협상전략에 앞서
국내 이해관계집단의 이해를 조정하는 체계적인 국내협상전략을 강구하지 않으
면 안 된다.특히 농산물의 개방에 대하여는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는 가운데,그 개방의 폭에 관해서도 국내
부처와 산업부문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농민들이 반대하고,부처간 또는 산업
부문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
기도 어렵거니와,설령 FTA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기도 쉽지 않
을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국내 각 부처와 관련 단체,농민과 농업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율하여 반영함으로써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

17)돼지고기의 경우 2014년부터 칠레산이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낙농품에서는 유장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안전한 첨가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측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냉동감자와 건조감자 관세의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히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권오복,2006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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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 대한 한국 농민들의 기본입장은 당초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으나,그 요구사항을 보면 쌀의 협상 대상 제외,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예외,관세의 점진적 감축,미국 농산물수출보조금의 철폐,충분한
협상기간의 확보와 농업계의 협상참여,선대책 후협상,피해산업에 대한 수혜업
체의 보호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한두봉,2006)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조건은 실제 협상과정에서 모두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
려울 것이다.협상의 경과와 방향에 대하여 지금처럼 비공개로 하다 최종 협약
안이 나올 경우,그 협약안이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그렇게 되면
최종 협약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고,이에 따른 대외 신
인도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추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 피해 집단인 농민들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
항,즉 민감품목의 선정범위나 관세철폐의 방식과 이행기간 등을 공개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농민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그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의 협상안을 협상 전에 국내에서 밝힐 경우에는 한국의 협상전략
이 사전에 노출되어 한국에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기가 어렵게 된다.따라서 협
상에 관한 주요한 정보로서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은 비공개로 하여야 하겠지만,
사후에라도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에게 그 경과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세심한 접
근이 요구된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소득보전 내지 피해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이를 농
민들에게 제시하고 농민들을 설득하여 그 반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
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농민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는 한국의 농업은 붕
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나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한․미 FTA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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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가 크지 않게 나타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그 예상이 빗나가 매우 우
려할 만한 피해가 나타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결국 농민들은 만일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협상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이 경우 정부가 시장개방으로 농
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직접지불방식으
로 보전하여 현재 수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주장대로
피해가 크지 않으면 보상액이 적어질 것이고 농민들의 주장대로 피해가 크면
보상액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농업에 전념하고 정부도 협상을 순조롭게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2)국회의 역할 제고

종래 1994년의 우루과이협상(UR)결과와 1996년의 OECD 가입협상 등 다자
간 통상협상에서는 물론 한․미 자동차협상과 한․중 마늘협상 등 양자간 통상
협상의 논의 및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이 수동적이고 사후적이었던
결과 국내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여 이익집단간의 갈등
심화에 따른 시간과 절차의 낭비를 적지 않게 초래하였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는 종래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참고로 삼을 필
요가 있다.국회가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불필요하지만,그 역할이 사후적인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국회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정부 측의 협상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그 협상의 진행방향
이 바람직한지 사전 점검하고,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농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놓고
농민의 반발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대미 의원외교의 강화도 요구된다.미국에서도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그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미 의회
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미국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외교활동은 국
회의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FTA 추진 방향에 관하여 양국 의원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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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조를 취한다면 한․미 FTA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잇을 것이다.따
라서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미국 의원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일즈외교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된
다.

2)대미협상전략

(1)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FTA는 GATT의 규정 한도 내에서 체결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협
정인데,GATT 제24조 제8항에서는 FTA나 관세동맹을 체결할 때 역외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그 협정체결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되며,역내국 간의 관세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
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allthetrade)’에서 철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은 없
으나,WTO 사무국에서는 HS6단위 기준 90% 수준으로 특정 부문 전체가 제
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권오복,2006a:107)그 구체적인 양허
수준은 FTA 체결 당사국간의 협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실제 체결된 FTA 협약의 전례를 본다면 다음 <표
46>에서와 같이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에서 한국은 전체 농산물
의 71.2%를 자유화하였으며,EU와 칠레 FTA에서 자유화한 비율은 59.6%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품목의 31.7%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유럽연합(EU)
과 멕시코간의 FTA에서는 EU는 전체 농산물의 34.9%를 일정한 기간이 경과
된 후 재협상하기로 하였다.이 밖에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에서 자유화한 비
율은 66.7%이며,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5.9%,품목수 40개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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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HS10단위)

EU_칠레
(HS8단위)

EU-멕시코
(HS8단위)

EU-남아공
(HS8단위)

칠레-멕시코
(HS8단위)

관세철폐 1,019
(71.2)

1,373
(59.6)

1,249
(58.4)

1,718
(80.4)

709
(92.6)

제외 또는
재검토(제외)

412(21)
(28.8)

743(223)
(31.7)

748(101)
(34.9)

419(120)
(19.6)

56(56)
(7.3)

계절관세
(관세감축)

1
(0.07) 0 0 0 1

(0.1)
부분적관세
철폐(예외) 0 223

(9.5)
140
(6.6) 0 0

계 1,432(100)2,339(100)2,137(100)2,137(100) 766(100)
자료:농림부 국제농업국(2002);정인교․노재봉(2005),p.369.

<<<표표표 444666>>>FFFTTTAAA 농농농산산산물물물 특특특별별별취취취급급급의의의 사사사례례례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외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예외가 없다.2005년 1월
1일 발효된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 1,799개 품목의 19%를 관
세철폐 예외로 하였다.특히 DDA 협상의 부진으로 양국 간 FTA 추진에 적극
적인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호주는 미국에 대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협
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하자고 요구하였으나,미국은 경쟁력이 높은 호주 농업
부문이 미국 농업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
고,특히 미국은 민감 품목(쇠고기,낙농제품,땅콩,담배 등)에 대해서는 최장
18년에 걸친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미국의 민감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 서명된 미국과 중미,도미니카공화국의 FTA에서도
농산물의 관세철폐기간을 대부분 15년으로,쌀과 낙농제품 등의 민감품목의 경
우는 20년으로 설정하였으며,미국의 설탕과 코스타리카의 신선감자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또한 중미국가들의 경우 미
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나,미국은 쇠고기의 쿼터
외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하였다(이창수 외,2005:53-6).
이러한 세계 각국,특히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앞으로 전개될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의 민감품목을 고려하여 한국의 주요 민감 품목을 협상대
상에서 제외하고,그 나머지 민감품목도 관세의 철폐 내지 감축도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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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관세할당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그 존속기간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능동적인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2)품목별 대응방안 구상

FTA 체결에서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 사회적인 사정으로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계절관세를 적용
하는 등 예외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FTA 체결로 체결당사국의 국
내 이익집단 사이에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고,또 품
목에 따라서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그 정치적 부담
과 국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감품목의 설정은 불
가피하다(정인교․노재봉,2005:368).
한․미 FTA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품목의 경쟁력에 따라 특화가 전
개되며,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품목은 국내 생산과 수출이 증가될 것이나,경
쟁력이 없는 민감 품목은 수입 수요의 급증으로 생산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
다.따라서 한․미 FTA의 협상에 있어서는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으로서 민감
품목을 선정하고,이를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간 타결된 FTA 협상에서 EU와 멕시코 간의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42%,캐나다와 미국 간의 협정에서도 3-4%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협정에서는 캐나다는 전체의 7.5%인 78개 품
목,멕시코는 전체의 8.7%인 87개 품목을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민감품목은 협상대상국에 따라 다르다.농업의 품목군은 생산액과 부
가가치,재배면적,가격경쟁력,자급률,무역실적 비교우위지수(RCA지수)와 시
장점유율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즉 경쟁력이 커서
즉시 자유화가 가능한 제1품목군과 경쟁력이 다소 있어 조건부로 자유화가 가
능한 제2품목군,경쟁력이 취약하여 그 보호가 필요한 제3품목(민감품목)군,
경쟁력이 전혀 없어 자유화에도 큰 변화가 없는 제4품목군으로 구분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중간의 교역품을 감안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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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목군에 속하는 것이 토마토,오이,사과와 배,인삼 등이며,제2품목군에는
전분과 이눌린,식물성 수액,조제처리 기타 채소,커피 등이 속한다.또 제3품
목군에는 쌀,채소,파종용 종자,조제처리 버섯,기타 조제식품류 등이,제4품
목군에는 쇠고기,돼지고기,가금류,감귤,포도,밀,옥수수,대두 등이 포함된
다.이 중 제3및 제4품목군은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고 한국의 수입비중도 상
대적으로 크므로 미국이 전략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이창수 외,2005:140).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이러한 품목의 민감성과 특수성
을 고려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제1품목군은 경쟁력이 크므로 그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한국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또 제2품목군의
경우 관세철폐 또는 그 감축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한국 농업에 미치는 악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제4품목군은 경쟁력이 전혀 없으므로 그 수입을 자유
화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나,다만 쇠고기 고급육의 경우와 같이 다소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제3품목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
구된다.이들 민감품목의 수입 자유화는 한국 농업의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한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과 식량안보 및 자연
환경 보전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는
특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의 존립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대응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
국이 섬유 및 공산품에서 이익을 향유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농산물에서 이
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떠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
외 없는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결
국 한국의 민감품목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럴 경우 국내 농민들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상충되고 있는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사료곡물을 수입하
고 있는데,그 중에서 WTO에 약속한 물량에 대해서는 3% 정도의 관세를 부
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료용 옥수수 328%,대두 487%,사료용 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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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등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물량
전체에 대해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곡
물이기 때문이다.옥수수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수입되는 것이 연간 약 12억
달러 이상이지만 미국으로부터는 2003-05년 평균 약 3.8억 달러 정도 수입되고
있다.옥수수에 대한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약 18.4%에 불과하며,RCA 지
수는 0.09로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18)이 경우 만약 TRQ 물량 이상에 대해
서 원칙적으로 328%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옥수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
폐한다면 미국은 TRQ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미국은 옥수수 수출 증가를 통한 이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와 비슷한 품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이 민감품목을 개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량을 증가시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제의함으로써 우
리의 민감품목을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쌀을 포함하여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득보다 사료용 곡물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으로서도
굳이 민감품목의 개방을 종용하지 않을 것이다.

(3)양허수준

한국과 미국은 2006년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①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
있는 품목 ② 일정 기간에 걸쳐서 철폐할 수 있는 품목 ③ 관세 철폐가 어려운
품목 등으로 나눈 관세양허안(각 품목별 관세인하계획안)을 교환해 놓고 있다.
미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 아래 관세를 철폐
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시했고,한국은 대부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어렵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했다.또 일정 기간에 걸쳐서 철폐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 한․미 양국은 관세철폐기간을 5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나,그 철
폐기간은 미국은 단기이고,한국은 이 보다 더 장기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외국의 FTA 농업협상 전례를 고려하면 FTA 협상에서 양

18)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61.2%이고 RCA 지수는 2.2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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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준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는 협상 당사국의 협의에 달려 있는 것
이다.협상 당사국이 그 협상을 통하여 양허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
서 한․미 FTA로 중대한 기로에 놓일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에 대하여 경쟁력이 큰 품목이나,또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품
목의 경우에는 이를 자유화하더라도 한국의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양허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또한 경쟁력이 다소 있어 조건부로 자
유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품목의 경쟁력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야 하겠지
만,관세철폐의 유예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경쟁력을 배양하
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달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그 자유화가 농업의 존립과 농가소득에 치
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 한국의 농민들은 쌀 이외에도 감귤,닭고
기,담배,사과,배 등을 양허예외품목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령 한․미 FTA가 발효되어 수입이 급증될 경우 농가 피해
나 시장 교란이 심각해질 것이다.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만일 개방이 불가피하
다면 그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 가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쌀과 쇠고기이다.한국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곡물에 대
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쌀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04년 현재 27.1%,대
두를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5.3%이며,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6%에 불과
하여,쌀을 제외한 식량수입의존도는 97.34%에 이른다.이처럼 낮은 식량자급
률은 중국의 대량 곡물 수입 시 국민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게 되므
로,어느 정도 안정된 최소한의 자급기반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곡물 중 수급동향이 가장 불안한 것이 쌀이다.한국의 쌀 생산은 1999년 4억
867만 톤에서 2004년 3억 9,982톤으로 감소하였으나,소비는 같은 기간에 3억
9,300만 톤에서 4억 1,565만 톤 증가하였고,그 재고율도 38%에서 15.6%로 낮
아졌다.한국산 쌀은 미국산 쌀에 비하여 품질경쟁력에서는 앞서 있으나,한국
산 쌀 가격이 미국산에 비하여 6배 정도 비싸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
다.
이러한 상태에서 쌀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쌀 생산기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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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특히 한국에서는 쌀이 한국 농업소득의 51.6%,전체 농가소득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쌀 시장의 개방은 농촌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또 하절기 강우량이 많은 한국의 벼논은 초여름부터 추수기까지 많은 강
우를 흡수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쌀은 한국 국민들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 및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품목이다.농업의 존립기반 유지와 식량공급의 안정을 위해서도
국내 쌀 생산 기반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을 개방의 예외품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아울러 쇠고기의 경우도 한․미간에 한국이 생후 30개월 령 이하의 살
코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된 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그 수입이 연기
되고 있는데,이 역시 FTA협상 과정에서 그 개방의 수준이 문제된다.일반적
으로 한우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비하여 차별화되어 그 개방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나,미국의 최고급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 한우의 경쟁력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최병일,
2006:328).한우에 뒤지지 않는 미국의 최고급 냉장육이 싼 값으로 수입될 경
우 한우는 물론이고 그 대체효과를 가진 돼지고기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국내
축산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쇠고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관세양허에서 제외하거나,그 관세철폐기간을 10년 이
상 확보하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4)관세 철폐 이행 기간

미국은 사과와 배의 세계 5위 수출국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다.한국의 대미
사과 수입은 식물검역 상 허용되지 않지만 FTA 체결시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수입금지 해제요청 등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미국산 사
과와 배는 품질경쟁력에서는 한국산 보다 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으므로
그 수입시 국내 사과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미국산 신선포도는 한국에 연
간 20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데,관세가 45% 이므로 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
하되면 그 수입 증가로 국내 포도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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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 마늘,양파 등의 양념채소는 UR 협상에서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
이 상이하게 결정되었는데,신선,냉장,건조 상태에서는 최소접근물량은 50%
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TRQ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양허관세를
부과하는데,UR협상 당시 저율관세로 한 냉동과 초산조제 기타 소스 등은 수
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되어 왔던 바,앞으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신선품
의 고율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들 품목이 신선품의 수입
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관세는 각각 25%,20%로 그 관세율이
비교적 낮아 시장 개방 확대의 영향이 적겠으나,쇠고기는 그 관세율이 40%이
므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는 때에는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
을 것이다.또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관세는 176%이며,꿀은 243%이므로,관
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처럼 국내 생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
거나,유연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 관세철폐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하여 미국
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 아래 협상에 임하고
있다.한국은 관세철폐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
폐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한․미 양국의 양허안은
모든 농산물을 ① 관세를 즉시 철폐할 수 있는 품목,② 일정 기간에 걸쳐서
철폐할 수 있는 품목,③ 관세 철폐가 어려운 품목 등으로 구성되며,관세철폐
기간도 5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관세 철폐기간에 관하여는 한국은 ‘즉시’,‘5년’,‘10년’,‘15년’,‘기타 그룹’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기타 그룹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개방대상에서 완전
히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 감축,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하는 품목을 지정하는 항
목으로서,쌀을 비롯해 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마늘,양파,사과,
배,포도 등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매일경제신문,2006.9.2.).이
에 반하여 미국은 관세철폐기간에 관하여 ‘즉시 철폐’,‘2년’,‘5년’,‘7년’,‘10년’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기타 그룹으로 분류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모두
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수차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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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과 칠레 간의 FTA에서는 관세철폐기간을 즉시,5년,7년,9년,10
년,16년,DDA이후 논의 등으로 정해졌으며,또 EU와 멕시코 간의 FTA에서
는 즉시,4년,9년,11년,3년 후 재검토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정해졌다.미국
은 NAFTA에서 685개 품목(전체 품목의 52.6%)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
하도록 하였으나,그 외에 관세철폐기간을 5년(108개 품목,8.3%),10년(196개
품목,15%),15년(36개 품목,1.7%)등으로 양허한 바 있다.또 호주와의 FTA
에서는 즉시 철폐 등 10가지의 양허방식을 채택하였는데,그 중에는 전체 품목
의 7.7%에 해당하는 139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18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관세철폐의 이행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
여는 당사국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것이다.품목의 민감성과 툭수성에 따라 미국
을 설득하여 그 이행 기간을 한국 농업의 현실에 맞게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5년’,‘10년’,‘15년’,‘기타 그룹’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만큼,그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그렇다고
하여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이를 더 단축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양허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관세철폐이행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농업의 구조조정
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제시해 놓고 있는 이행 기간을 관철
하도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5)국내보조금에 관한 문제

미국은 한국이 WTO농업 협상에서 2004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보조총액측정
치(AMS)를 13%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조를 증가시켜 농
업에 대한 총 국내보조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이러한 국내보조가 WTO 규
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보조는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미국은 1996년에 미국
농업소득의 14%에 해당하는 73억 달러를 직접 지불 형태로 농민들에게 지급하
였으며,또 2003년에는 직접 지불 규모가 전체 농업소득의 27%에 달하는 159
억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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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96년 농업법은 융자부족불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한 융자단가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융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융자단가와 시장
가격의 차액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였다.동 농업법은 이 외에 고정지불제도를
채택하였는데,이 제도는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부족분에 관계없이 농장 단위
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98년에 시장상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한발과 병충해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사료곡물 수입감소 등에 따른 시장상실로 인한 농업소
득의 감소를 직접지불로 보전하였는데, 이 제도가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andRuralInvestmentActof2002)에서 경기대응소득보조(Counter
CyclicalIncomeSupport),즉 가격이 하락한 연도의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권영근,2006:139-140).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현재 농가소득보조금 정책으로서 1985년의 농업법에 의
한 융자부족불제와 2002년의 농업법에 의한 고정직접지불제 및 경기대응소득보
조 등 3중의 농가소득안전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미국은 이러한 소득보조금
정책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같은 기간 농업소득 총액의 26.9%
수준인 총 845억 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직접지불금 형태로 농가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직접지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된 금액은 2004년의 경우 다음 <표 47>
에서와 같이 면화농가에는 호당 42,728달러,옥수수 농가에는 18,578달러,대
두농가에는 8,157달러가 지급되었으며,특히 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은 품
목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호당 60,213달러로 같은 해 쌀 농업소득의 58%에
달하였다(허용준,2006:10-11).19)

19)한국에서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쌀소득변동직접지불,경영이양직접지불,친환경농업직접
지불,친환경축산직접지불 등의 직접지불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2002년부터 2005년 까지
4년간 직접지불금형태로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7,003억원으로서 연간 농업소득총액의 4.6%에
지나지 않으며,전체 직접지불금의 98.7%를 차지하는 쌀의 직접지불금도 쌀소득의 12.4%에
지나지 않는다(허용준,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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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호당경지면적(ha) 호당농업소득(달러) 호당직불금(달러) 비중(%)

쌀 160.8 104,523 60,213 57.6
면화 201.0 97,020 42,728 44.0
옥수수 79.2 43,766 18,578 42.4
대두 92.3 29,430 8,157 27.7
자료:USDA-ERS(2006).

<<<표표표 444777>>>미미미국국국의의의 222000000444년년년 주주주요요요 품품품목목목별별별 호호호당당당 농농농업업업소소소득득득과과과
직직직접접접지지지불불불금금금

미국 농무부가 1995~2004년 사이에 각종 농업관련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438억 달러에 이른다.이 보조금의 수령에 있어서도 미국의 대형 쌀정미업자
나 가공업자 등 상위 1%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23%를 수령하였으며,미국의
제1위 보조금 수령자는 세계 최대 정미업자의 하나인 라이스랜드푸드로서 1995
년에서 2004년까지 받은 보조금 5억3,376만 달러 중 쌀 관련보조금이 5억 555
만 달러로 94.7%에 달하였다(윤병선,2006:175).
이러한 보조금은 대부분 농산물의 최저가격 지지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이
며,미국산 농산물의 덤핑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특히 농업․무역
정책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산 농산물을 지난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14년 동안 세계 농산물시장에 덤
핑 수출해왔으며,밀의 평균 수출가격은 생산비용에서 28% 인하된 수준이고,
콩은 10%,면화는 47%,쌀은 26% 인하된 수준이다(윤병선,2006:173,179).이
러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농가에 대한 농업소득 보조가 UR합의에서 약속한
AMS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출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WTO협정에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다음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최근 4년간 연평균 7,003억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였으나,이는 연간 농업
소득의 4.6%에 불과하고,특히 같은 기간 전체 직접지불금의 98.7%를 차지하는
쌀의 경우도 쌀 소득의 12.4%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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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억원) - - - 6,026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억원) - - - 1,376 -
경영이양직접지불(억원) 17 43 141 286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억원) 30 30 55 69 -
논농업직접지불(억원) 3,929 4,809 4,810 -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억원) - - 58 58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억원) 15 5 100 123 -
경관보전직접지불(억원) - - - 6 -
쌀생산조정제(억원) - 810 810 791 -
추곡수매제직접소득효과(억원) 1,413 1,127 1,076 - -
직접지불금(억원) 5,404 6,824 7,050 8,735 7,003
농업소득총액(억원) 144,407 133,630 149,420 150,405 144,441
쌀소득(천원) 5,298 5,369 6,014 4,511 5,298
호당 쌀직접지불금(원) 547,098 721,613 750,760 931,155 737,656
농업소득대비직불금(%) 3.6 4.9 4.5 5.5 4.6
호당쌀소득대비직불금(%) 9.4 11.8 11.1 17.1 12.4
자료:허용준(2006),p.21.

<<<표표표 444888>>>한한한국국국의의의 직직직접접접지지지불불불금금금과과과 농농농업업업소소소득득득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은 미국의 과도
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으로서
는 미국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 요구에 대해서 미국의 지나친 농업보조금을 인
하할 것을 요구하는 전략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미국이 한․미 FTA협상에서
한국의 국내농업보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의 농가보조
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
라서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FTA 추진이나 DDA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이고 보면,농업분야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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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입통관절차와 수입검사제도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
에 비하여 길고,한국의 농림부와 식물검역소 등이 수출허가장에 서류상 흠결
이 있으면 인큐베이션 검사나 상품억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과일이나 채
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서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
로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그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검사제도가 WTO의 내국
민대우 조항 부합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2006년 NTE보고서는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한국의 검사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기농 식품에 생명공학 생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의 국가유기농계획(NOP)의 인증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던 만큼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농산물의 자유무역에 있어서 동식물 위생관련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되
어서는 안 된다.그러나 UR협상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
정(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체결되어 있으며,동 협정 부속서 A에 의하면 (a)병해충, 질병
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b)식품,음
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오염물질,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c)
동물,식물 또는 이들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
명 또는 건강의 보호,(d)해충의 유입,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
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만길,2006:202).
GATT 제20조 (b)항은 자국 내의 환경과 사람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GATT
제20조 전문은 WTO회원국이 이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무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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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으며,국제무역의 위장 제한(disguisedrestriction)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PS협정과 GATT 규정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수입농산물이나 유
전공학 식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그것이 차별적이지 않고,국제무역의 위장 제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설령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 제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GATT-WTO 규범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미국이
이들 제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코 차별적이거나 위장
된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위생검역기준에 대하여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환경이 다른 지역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생검역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가령 한국이 2004년 2월 미국 델라웨어주와 텍사스주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수입을 중단하였는데,이런 경우에도 이
들 주와 환경이 다른 주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물자와 동식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
능하므로,이 지역구분조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더욱이 호주도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이러한 지역구분조항을 배제한 전
례가 있으므로,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지역구분조항을 채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7)식품안전기준

미국의 2006년 NTE보고서는 한국이 시행 중인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의 적정성과,유기농 식품에 생명공학 생산물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한
국의 규정을 문제삼고,미국의 국가유기농계획(NOP)의 인증서 인정 범위를 확
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농약의 유독성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
다.유전자변형 식품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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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는 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유럽연합은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를
1997년부터 채택하고 있고,호주는 유전자변형체에 노출된 생산물을 유기농산
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에서도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생
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을 유기농식품 인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
준’등을 정하여 농약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에 관하여
도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콩과 옥수수,콩나물,감자 등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또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유기농 농산물에 유전자 변형체의
혼입을 금지하는 유기농산물인증제와 유기농식품표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 134개국이 비준하였거나 가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제이동을 제한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2003년 9월 발효)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
며,미국 연방 농약법은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
도 긴급면제라는 예외 규정을 두어 그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유럽연합 등 많
은 국가들이 의무화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
으며,유기농식품에 있어서도 농약이나 유전자변형체가 혼입되었더라도 그 양
이 소량인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유기농식품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세계적인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한국의
식품위생검역기준을 이러한 미국의 제도에 맞춘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입식품이 유전자변형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게 되는데,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용인될 수 없다.그러므로 한국의 식품안전기
준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8)세이프가드의 설정

한․미 FTA로 미국산 특정 품목의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한국의 동일 품
목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한국의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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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safeguard)란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GATT에 의하여 관세양허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GATT 가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관세 또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이에 관하여
GATT 협정 제19조는 “GATT 가맹국이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GATT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 결과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생으로 당해 물품이 국내생산에 비
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됨으로써 수입국의 동종 또
는 직접 경쟁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
려가 있을 때,수입국은 동 상품에 대한 동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
한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GATT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유보하거나
관세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
여기서 심각한 피해란 “한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
상(asignificantoverallimpairmentinthepositionofadomesticindustry)”를
말하고,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을 말한
다(동 협정 제4,5조).회원국은 이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그 후속조사를 거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다만 이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일정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잠정조치발동기간과 최초
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합친 총 발동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그 재발
동도 기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된 후 최소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그 가맹국의 주무당국이 GATT 제10조(무역규칙의 공

20)미국과 EC등의 선진국들은 종래 이 조치의 엄격한 발동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흥공업국들의 주된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자율규제(VER;VoluntaryExportRestrict)나 시
장질서유지협정(OMA;OrderlyMarketAgreement)등의 선별적인 수입제한조치들을 자주
이용하였으며,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수출조절(exportmoderation),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격
감제도(exportprice orimportprice monitoring system),수출입감시(exportorimport
surveillance),강제적 수입 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s),자의적 수출입허가제도
(discretionaryexportorimportlicensingsystem)등의 보호조치들이 있으나,이러한 조치들
은 GATT에 의하여 그 적용이 금지되며,이미 발동중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철폐하
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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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시행)에 의거하여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 발동할 수 있다.이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해 공고하고,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
며,주무당국은 그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대되고 있다.즉 수입국 내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개별적
시장점유율이 3% 미만이고,관련 개발도상국들의 총시장점유율이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개발도상국의 물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또 개발도상국은 동협정의 최대발동시한인 8년에 2년을 추가하여 긴급수
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동일한 물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도 기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할 수
있는 것이나,이러한 개도국 우대조항은 FTA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따라
서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개도국우대조항은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농업협정은 이러한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별도로 농산물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 일반관세에 덧붙여 긴급수입제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농업협정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회원국이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그 발동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에 한하
여 발동할 수 있으나,그 발동 요건이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비해 대폭
완화되어 있다.즉 수입물량요건으로서 전년도 3개연도의 국내 소비량을 기준
으로 일정량 이상 수입한 외국 농산물에 대해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때 일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송기호,2004:108-109).
따라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농업의 심각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
다.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생산에 미치
는 영향이 여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에 보다 유리한 세이프가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한한한․․․미미미 FFFTTTAAA 협협협상상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한한한국국국의의의 대대대응응응전전전략략략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한․미 FTA가 어떤 형태로든 체결된다면 한국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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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및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한국의 농업인
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의 약 3.4%를 점하고
있다.한․미 FTA의 체결이 비록 산업전체로서는 많은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다.특히 한국의 농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가가 받게 될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촌에 미칠 충격이나 파장을 극소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농민
들의 부채가 증대되어 농촌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도농간의 균형발전은 고사
하고 오히려 중대한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한국 농업의 존립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하여 한․미 양국의 FTA 협상과정에서는 관세
철폐로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유보하거나 그 철폐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
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의 전략이 요구되는 바 이는 앞서 고찰
한 바와 같다.
협상과정에서의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한국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재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이는 장기적
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한․미 FTA가 타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된다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내
시장으로 대거 들어오게 된다.이럴 경우 미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
은 국내 농산물의 생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국내 농업에 큰 손실 내지 피
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
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품질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
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경쟁력이 없는 농업분야에
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자금을 지원
하거나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나아가 농외소득의 증대 등 효과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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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1)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① 농업 구조조정의 방향
FTA 체결 후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은 관세철폐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외국
산 농산물이 본격 수입될 경우 그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실이나 채소 등의 수입개방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국내 생산농가에
있어서도 직접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하거나 노령화로 생산성 제고가 어려운 농
가 등으로서는 단순한 자가소비를 위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농가의 피해는 관세철폐유예기간을 늦추어서 단기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그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관세철폐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유예기간 내에 관세 감축 수준만
큼 국내외 가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산단지의 고추재배면적을 1만ha,마늘재배면적은 3천ha감축
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추의 경우 현재 387개소 주산단지를 270개소로,마늘은
177개소를 100개소로 2013년까지 줄일 계획이다.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증가로
예상되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 등을 대규모 생산농
가에 매도하거나 경영을 이양하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업에 있어서도 영농법인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비를 낮추어야 하고,이를 위해
서는 영농구조를 가급적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기계화 및 자동화로 개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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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과일을 생산하는 과원의 경우에도 과수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어려운 과원은 폐원 내지 폐업을 유도하고,과원구조를 생산과정에서 생
력화할 수 있도록 생력(省力)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기술개발을 통한 생력 재
배형 품종 및 대목 개발과 묘목의 생산 및 공급,생력형 수형개발과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한계
농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도 또
는 폐원이 촉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폐업농에 대
한 적정한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는,과수의 경우 대상작목의 수령과 당해 농
가의 평년 소득,기대소득 수준을 감안하는 등 그 생산농산물의 특성과 그 생
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폐업지원금의 지급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된
농림축수산물로서 협정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생
산되는 당해 품목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
로 예상되는 농림축수산물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농민의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
의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국내시장점유율,국내 판매가격,국내수입 및 유통시
기,국내생산 품목의 생산 및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계절관세로 피해
가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폐업지원금은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
장 등을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
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농림부장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
지·입목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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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에게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다만,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사업장과 건축·도로 개설 그 밖의 시
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 등의 양도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
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이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양수로 인하여 동 시행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양도하
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폐업지원금은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는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 ×3년,사업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면적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 ×1년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이 때 철거·폐기 또는 양
도 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의 산출방법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다만,농림부장관은 축산업 등 철거·폐기 또는 양도 면적을 기
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
관에게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부 장
관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신청인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이와 함께 폐업지원금이 폐업농가의 생계보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산 활동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다.그리하여 폐
업대상농가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 전환 내지 대체산업의 유치,이
를 위한 농지구매자금 및 시설투자자금지원 등 농가가 폐업 후에도 소득을 안
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품질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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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시장이 개방되지만,
해외시장도 개방된다.따라서 원예나 과수,채소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시설
농업분야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적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 특성에 따
라 산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생산 농가를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조직화
하여 그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의 품질 속성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
술을 개발하여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다수확 고품질 품종의 개발 등 기술이
뛰어난 농가를 시범포 또는 시범과원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이를 기술보급기
지 또는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고,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을 표준모델로 개발
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
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곡물,채소․과일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력을
개선하기 위한 퇴비투입증대와 적정시비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수행되어
야 한다.품목에 따라 종합적인 생산체계(IF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구축하고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2005년 6월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가 한육우는 32%,젖소는
70%,돼지는 77%,산란계는 66%,육계는 84% 가량 이므로 다른 농산물에 비
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규모화와 전업화가 이루어져 있고,또 앞으로 전업농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필요가 거의 없는 실정
이다(권오복외,2005:199-200).
축산물 부문에서는 수입육과 비교하여 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그 품질의 우수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품질위주의 경쟁
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따라서 고급육 생산을 통해 국내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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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사육단계에서는 물론이고 도축과 판매 단계에서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수입산 농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농산물의 이력
추적시스템(traciability)을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이 시스템은 농축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문
제가 생길 경우 그 이동경로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외국 가축에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산 축
산물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소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
만 아니라,국내에 판매되는 수입축산물 생산국에 대해서도 그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
큼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와 농약의 사용에 대한 지도와 농
약잔류검사의 강화 등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
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제를 확립해야 한다.집약적 영농을 통한 농
산물 증산은 환경오염과 품질저하의 위험이 크므로,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
질도 향상시키는 친환경의 조방적 농법을 확산시키고 체질화시켜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질병 퇴치 및 병충해 감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관리체제를 정비하
여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축산물이 질병에 감염될 경우 수입국은 당장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된다.곡물이나 과일,채소 등도 병충해에 감염되는 경
우에는 아무리 품질이 우수해도 수출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특히 병해충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절차는 수입위험
분석 접수 → 수입위험분석 착수 → 예비위험평가 →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방안 작성 → 수입금지 제외 기준 초안 작성 →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
안 예고 → 수입금지 제외 기준 고시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년,길게는 10년 정도 소요된다.따라서 한번 병
해충에 감염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길은 거의 막혀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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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병해충 방제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산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및 예측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보급망을 정비하는 등,기
상이변 또는 자연재해 시 병충해 방제와 그 피해의 극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
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④ 농업정책의 집중과 효과의 극대화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농업정책 대상과 농촌
정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즉 농업정책은 국내 생산 농산물의 경쟁
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이에 비하여 농촌정책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따라서 농업정책은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
력 제고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 집중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력이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한․미 FTA가 아니라도 국내시장에는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
산 농산물의 유입이 갈수록 급증되고 있다.국내산 농산물과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차를 줄이고,국내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 존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정부의 농업정책도 외국산 수
입농산물에 대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종래 UR 농업개방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나,많은 부분이 실패로 귀결되었다.농촌에 대한 시설투자지원이 많이 이
루어졌으나,농민들은 부채가 늘어나 폐농을 한 사례가 수없이 보도되었다.정
부나 농민은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개발,품질경쟁력 등이 정부의 지원정책
에 의해 가능하다고 여겨 왔다.농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상당부분이 단기적
이고 금전적인 지원에 그쳐,근본적인 구조조정이나 장기적인 잠재력 확충에는
미흡하였다.
개방체제 아래서는 농업도 경쟁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고 탈락하게
된다.정부의 농업정책도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농민이 스스로 그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따라서 정부의
재정투자도 그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 생산하고 공동관리와 공동출하 등 생산 및 유통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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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하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과 물류기반정비,시장개척,기술개발,
농업기반정비 등의 공공재 생산에 집중하여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① FTA특별법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이 있다.동법은 FTA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
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동법은 정부에 대하여 FTA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
정 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② 지원 대상과 지원기금의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는 이
러한 조치의 하나로서 FTA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규모의 확대,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우량종자의 공급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촉진,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촉진,농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부장
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
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이 기금은 정부의 출
연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동법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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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
는 농산물을 협정에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당해 농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
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21)또 농림부장관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4항).
이 기금은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농업인
등의 폐업지원,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농산물가공업의 지원,차입금의 원리
금 상환,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기금의 관리·운용
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이 기금의 운용·관리는 농림부장관이 한다.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이 기
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1항).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다만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등의 심의
농림부장관이 이러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
원회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자유무역협
정이행지원위원회는 FTA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는 심
의기관이다.위원장은 농림부장관으로 하며,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
여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림부차관,농림부장관이

21)농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며,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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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하는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농어업지원에 관한 심의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농어업인등의 지
원에 대한 기본방침,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농어업 등 분야 협
정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지원에 관한 사항,농
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농어업인 등의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한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실무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설치한다.이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금운용계획안과 자금의 차입 및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한다.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다.농림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금수입담
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
무를 행한다.
④ FTA특별법의 개정 필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
협정 이행지원기금의 규모에 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부에 대해 한국-
칠레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후 7년간 총 1조 2천억 원의 기
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
을 수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이 기금의 조성규모와 그 시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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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법의 개정이 요구된다.그런데 이 경우 기금의 적립한도를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의 확대 및 농산물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농가에
교부하여 왔으며,이로 인하여 미국의 다국적 농산물기업들이 미국의 농산물을
세계 농산물시장에 덤핑 수출해 왔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 농산물수출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배경으로 엄청난 물량을 수출할 것은 자명하다.이럴 경우 국
내 농가의 피해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따라서 적어도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그 적립 규모가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충분히 전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4)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농산물의 생산과 상품
화 및 유통을 분리,전문화시켜 생산과 유통의 효율을 높여나가는 접근이 요구
된다.소규모 생산단위에 대해서도 유통조직을 지역 단위,또는 전국단위로 조
직하여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출하 및 수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방 확대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도 증가되므로 국내산 농산물의 수
출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이 어
느 정도 진행되고,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1998년과 1999년도에 돼지고기를 8만톤 이상,사과와
배 등의 과일도 2002년에 3만 8천톤,2003년에는 3만 1천톤을 수출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산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축산물의 경우 최근 국제교역이 부위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비선
호 부위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과일의 경우도 수출시
장의 개척과 수출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므로,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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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에 대한 시장조사 및 홍보전략 수립․추진,수입국의 전통과 관습에 부
응하는 규격품 생산 및 출하를 도모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수출물량을 안정적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수출단지 육성과 수출단지에 대한 농약사용 지도 및
잔류농약검사 강화,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수출품의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등으
로 고품질 과일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수출
보조금의 지급은 WTO협정상 곤란할 것이나,개도국에 대하여 허용되어 있는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보조나 국내 운송비용 보조 등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한․미 FTA 협상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보완

(1)제도 도입의 취지

전술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협정의 이행으로 농업과 어업부문에서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어 수입
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채
택하여,당해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
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소득보전직
접지불금 지원시책의 시행기간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10년 말까지로 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6조).
이 제도는 농업과 어업부문을 대상으로 하며,특히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그
구조조정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작규모가 영세하거나 고령화
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자율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수입제한조
치의 해제나 관세철폐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국내가격과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전함으
로써 급격한 소득하락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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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되거
나 철폐된 농림축수산물로서 협정상대국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당해 품목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수산물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장관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경우 농어업인등의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협정 상대국에
서 생산된 품목의 수입증가량 및 증가율,국내시장점유율,국내 판매가격,국내
수입 및 유통시기,국내생산 품목의 생산 및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행령 제2조 제2항).또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품
목의 경우 그 피해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2조 제3항).
이러한 소득보전직불 대상으로서 한․칠레 FTA에서는 시설포도와 키위가
정해져 있으나,2004년도의 경우 칠레산 포도와 키위의 수입량 증가비율이 미
미하고,국산 가격이 올라 그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현재까
지는 동법에 의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각종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제한이
해제되거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외국산 농산물
이 대거 유입되고,국내가격이 일정한 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지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지불금의 산출과 지급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 품목
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 품목의 당해연도 국내 생산량과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수입량의
비율이 농림부장관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 이
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그 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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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 한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3조 제1,2항).
다음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가격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
상 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평균
가격의 산출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동시행령 제3조 제3항).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은 농업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조정계수’의 산식에 따라
한다(동시행령 제4조 제1항).여기서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
격의 차액에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한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
출한다(동시행령 제4조 제1항).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
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
(동시행령 제4조 제1항).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농업분야에 있어서의 단위
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과 평균가격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산
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자유무역협
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미 FTA로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한육우에
대해서는 생산액 감소가 연간 6,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상할 경우,비육우의 소
득 표준율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한 2004년 기준 20.3%로 계산하면 소득감
소액은 1,200억 원 정도 된다.따라서 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
전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이 때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직불금의 수액은 소득
감소액에서 2005년의 비육우 사육두수 175만두로 나눈 마리당 6만 9천 원 정도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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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천원/500kg)

돼지
(천원/100kg)

육계
(원/kg)

2000 2,872.00 166.00 1,187.00
2001 3,514.00 174.00 1,397.00
2002 4,236.00 178.00 1,155.00
2003 4,584.00 164.00 939.00
2004 4,349.00 235.00 1,415.00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A)

4,033.00 172.70 1,246.30

A의 85% 3,428.00 146.80 1,059.40
자료:농협중앙회(2005),농협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자료.

<<<표표표 444999>>>축축축산산산물물물 종종종류류류별별별 최최최근근근 평평평균균균 산산산지지지 가가가격격격

양돈의 경우 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발생할 피해액을 연간 3,000억원
으로 보게 되면,그 소득 표준율은 27.5%이므로 소득감소액이 825억원으로 된
다.여기에다 양돈사육두수가 880만두라면 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마리당 9,375원정도가 된다.또 현재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하여 연
간 300억원 이상의 잉여원유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낙농의 경우,FTA로 연간
5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소득 표준율을 39%로 할 때 195
억원 가량의 소득감소가 생기게 되는데,젖소 사육두수가 49만두라고 전제하면
마리당 약 4만 원정도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부 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품
목의 생산 여부와 그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그 조사결과 신청
인을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동시행령 제5조).

(4)제도적 보완책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WTO에서 그
지급이 인정되고 있다.따라서 후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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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현행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
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은 한-칠레 FTA를 전제로 한 것
이다.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직접지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므로,동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농가 피해규모는 한-칠레 FTA에 비하여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농가 피해를 전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현재 2010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시행기간에
대해서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현행 FTA특별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
기간을 한․미 FTA 발효 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3)농외소득의 증대

(1)농외소득 증대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농업소득
의 절반가량이 쌀에 의존하고 있다.따라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
면 농가소득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로,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2001년도 농업소득 통계에 의하면 농업소득
비중이 농가소득의 17.9%에 지나지 않으며,쌀 농가에서도 농업소득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으며,농외소득 비중은 90% 남짓하다.이러니 쌀을 비롯한 농
산물시장이 개방되어도 그 충격이 한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농업소득 비중 특히 쌀의 비중이 크다보니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고,이에 따른 농민 및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농외소득 증대 방안

한국에서도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
는 만큼 앞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
다.농촌에서 농업 이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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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약초,전
통식품 등을 비롯하여 농촌을 지역별로 특성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
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경관의 유지 및
개선,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농업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기능을 수
행한다.농촌관광은 그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일반적으로 농가의 농외
소득 증대,농촌전통문화의 보전,농촌자연환경의 보전,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또 농촌관광은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관
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농촌 주민들이기 때문에 소득의 외부 유
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을 하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공간을 제공하고,농
촌주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매와 가공 산업,숙박 등의 소득기회를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존하는 순기능을 한다.따라서 농촌이 주거공간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 문화의
발전과 관광자원의 개발․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가공사업의 활성화 등
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도 1984년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농촌관광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이들 법률에 의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농촌
관광 관련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데,환경부의 ‘자연생태 및 생태복원 우수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농
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농협의 ‘팜스테이 마을’사업,농림부(농촌공사)
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그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농촌관광개발사업은 부처별로 중복되고
특성이 없으며,각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추진방법,추진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각 시책들은 하드웨어 중심에 치우쳐 있고,단기적인 성과
에 집착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광인,
2006:45-6).
한국의 농촌관광 실태를 보면 농촌관광 방법으로서 단체관광이 37.9%,개별
관광이 62.1%로 단체로 여행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다.관
광체제기간은 당일이 31.3%,1박이 41.3%,2박 이상이 27.5%로 1박 이상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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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한다.1인당 여행경비는 5만원 미만이 25.0%,5만원 이상이 15만원
미만이 54.9%,15만원 이상이 20.1%로 5만원 이상이 75%에 이른다.농촌관광
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도 대중매체에 의한 경우는 23.5%,인터넷이
37.6%,다른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한 경우는 38.9%이다.또한 농촌관광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 자연경치나 농촌지역에 산재하는 문화재 등을 구경하는
데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이민수,2006:40).
한국의 농촌관광에서는 종래 농촌의 농업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중도
다소 높은 편이나,농촌관광의 일반적인 추세는 농촌관광은 농업과 관련된 활
동이 아니라 농촌의 주변자연환경이나 문화유적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며,농
촌관광에 있어서 농업활동과 관련되는 체험활동은 농촌관광의 초기단계에서 나
타나는 것이며,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광객들은 힘든 농촌 일을 꺼리게 되어
농촌관광에서의 농업의 역할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갖는다(Nilson,2002:
7-24).
한국의 농촌관광 현실을 감안하면 농촌관광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농촌의 자
연경관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고,역사적 문화유적을 발
굴하거나 새로이 단장하여 농촌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도시민들이 농촌관광을 하는 경우에 농촌관광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인터넷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가 우선
중요하다.농촌관광을 경험한 사람에 의한 입소문의 비중도 적지 않고 보면 농
촌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다양하게 운영되는 농촌관광 관련
시책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어느 한 기관으로 통
일하던지,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 사이에 상호 연계하여 농촌관광관련 시책을
통일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농촌정책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집중성
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농업과 농촌 관광사업이 겸업형태로 유지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
려가 요구된다(최세균,2003:300-1).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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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농촌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전개됨으로
써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4)농산물가격보험제도의 도입

미국에서는 축산물의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
업보험제도의 하나로서 2002년부터 Livestock Gross Margin(LGM)과
LivestockRiskProtection(LRP)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LGM은 돼지
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인데,가격과 생산비의 차이를 보험의 형식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LRP는 일반적으로 소에 대해 시행되나 일부 주에서는 돼지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있다.농가가 보장가격과 보장기간을 선택하여 차등보험료
를 지급하고 정부는 그 보험료의 13%를 지원하며,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 값이 당초의 보장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권오복외,2005:210).
한국에서도 이러한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농축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소나 돼지
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는 보험금을 통하여 그 손실을 전보할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보험제도에 의하여
분산시킴으로써 농가의 영농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한․미 FTA 협정체결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
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면 그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더욱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농민
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만큼 그 도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보험제도를 축산물 이외의 다른 농산물 분야에도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과일이나 시설채소 등 영농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민들의 손실이 클 것이나,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제
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피해는 농민이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한․
미 FTA의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하
락은 불을 보듯 빤한 이치다.따라서 축산물 이외의 대규모 경작 농산물에 대
해서도 그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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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조금제도의 확대

한국은 축산물 가격과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
로 하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즉 2002년부터 돼지와 한우에
대하여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양계와 우유에 대해서도 그 시행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 자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축산물의 자
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특히 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조금은 국내 모든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데,국내 생산자
들이 이 자금으로 축산물의 영양학적 특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면 소비가 늘어나
게 된다.이렇게 되면 수입축산물도 그 홍보의 반사적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수입축산물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국내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낸 자금에 의
한 홍보효과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따라
서 국내생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자조금을 관련 수입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부과하여도 GATT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자조금은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즉 미국은 2002년 농업법 개정
에서 우유에 대해 국내 우유생산자에게 징수하는 판매촉진부담금 15cent/100파
운드(약 3.3원/kg)를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도 원유로 환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권오복외,2005:211).국내 생산업자와 국내에서 동종제품을 판매하는 수
입제품에 대해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한 문제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축산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자조금은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동
일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자조금은
당해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용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그
용도상의 제한을 받게 되며,또 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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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FTA의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선진국들은 물론
이고 개도국들도 FTA의 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기존의 해외수출시장
을 유지하고 원활한 통상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FTA를 더 이상 피하기 어
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한국도 기존 수출시장의 유지 및 새로운
교역파트너 확보,경제체질 강화 등을 위한 통상정책으로서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 추진의 필요성은 현저하다.아태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시장은 이들 다른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므로,한국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해외시장
을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다.또한 이와 함께 종래 통상 분쟁이 많았던 한․
미 간 분쟁해결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품목별 또는 부문별 마찰과 긴장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제조업 등의 수출증대나 경제체질의 개선과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등 다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한․미 FTA의 부수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미 FTA에 관하여 문제되는 것은 한국 농업에 미칠 부작용
이다.특히 한․미 FTA로 농촌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하여 한․미
FTA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도 있다.그러나 한․미 FTA
가 한국의 경제 전반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농업부문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여 FTA 협상 자체를 무턱대고 미루어 둘
수만은 없다.협상과정에서는 한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하여 바람직
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협상 타결 후에는 시장개방과 관세철폐 등에 따른
보완대책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FTA 이후 한국농업의 회생을 위한 길은 있을까.WTO체제가 출범
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농업은 10년 전 당시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달라진 것이라면 농가인구가 95년 약 500만 명에서 2005년 현재 약 340
만 명으로 줄어든 것 정도를 들 수 있다.농가경영형태는 여전히 영세하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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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주로 영위되고 있으며,경쟁력을 가진 작물구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전방위적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처럼 쉽게 달성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여러
가지 이해가 다층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FTA 협상에서는 농업부문이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농업부문이 역시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다.미국은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한국은 많은
예외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
미 FTA는 필요하며 체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한국의 농업부문을 바라보고
자 했다.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농업을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다
고 본다.즉 한․미 FTA에서 농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한국 농가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제3장에서 추정해 본 바로는 향후 10년 뒤 농가인구는 약 170
명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농림축산업이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약 5%에서 2005년에는 3.1%로 감소했다.농림축산물의 교역은 1998년
약 47억 6천 달러 적자에서 2005년에는 약 96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매년 증가
해 오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비록 한․미 FTA가 아
니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농업은 필연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구조조정의 과정은 많은 이해가 엇갈리는 과정
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 내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자발적인 과정으로서 진
행되기 힘들다.그대로 방치될 경우 한국농업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상실한
채로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위기라기
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농민은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고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책을 향수하면서 구조
변화를 순조롭게 단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본 논
문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도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한 한국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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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FTA 일반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FTA의 세계적인 확대 추세를
검토하고 난 후,한․미 FTA가 왜 필요한지와 그것이 한국 농업에 관해 갖는
의미를 고찰하였다.FTA가 기본적으로 WTO와 상반되지 않는 것은 FTA 체
결국 상호간에 관세를 철폐 내지 인하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
지 않음으로써 세계 전체로 보아서는 관세를 인하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
이다.WTO 다자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은 협상과 타결이 상대적
으로 손쉬운 FTA로 경도되고 있으며,일단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많아지면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TA에 참여할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그럼으로써 FTA는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한국의 경우 미국은 제3대 교역국이자 산업
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FTA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무역의
보완성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크다.또한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시
장 점유율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도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로 인해 한국의 농업부문에 상당한 피
해가 우려되고 있으며,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농업
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한․미 양국의 농업생산 현황 및 교역현황을 고찰한 후 양국간
교역수준과 경쟁력정도를 비교한 것이다.한국의 농업여건과 생산정도를 미국
과 비교하면 2003년 기준으로 농가인구는 한국이 약 350만 명 미국이 약 590만
명이며 총 인구의 각각 7.2%와 2.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의
농가인구추계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농가인구는 현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10년 뒤인 2014년에는 약 178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지면적은 한국이 182만 ha미국이 1억 7,550만 ha로 미국이 한국
보다 약 96배 큰 규모이다.1인당 경지면적은 한국이 약 0.5ha미국이 약
30ha이다.농업생산액은 한국이 202억 8,000만 달러 미국이 1,543억 달러로 미
국이 한국의 약 7.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농업생산이 국내 총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한국이 약 3.3%인 반면 미국은 1.4%에 불과하다.한국의 농업생산의 특
징은 주로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쌀은 한국 농업소득의 51.6%,
전체 농가소득의 20.3%를 점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대두,옥수수,건초,밀
등 4대 작물이 전체 수확면적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최근 10년간 주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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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별 재배면적을 보면 대두,옥수수,건초 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
다.
한․미 양국의 농산물 교역상황을 고찰해 보면 먼저 농림축산물 모두에서 한
국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이미 생산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미국은 농산물의 생산여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이 농
산물 교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약 2억 8,000만 달러어치의 농림축산물을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약 21억 4,500
만 달러어치를 수입하여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7.7배에 달하고 있으며 무역적
자규모는 약 19억 달러,한국의 농림축산물 수출입액에서 미국이 점하는 비중
은 수출의 경우 약 13%,수입의 경우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한국
은 농산물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이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국내의 부족한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해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한국 주요 교역품목 32개 품목에 대한 한․미 교역현황을 고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농업 교역에서 절대적인 수입특화현상이 나타나
고 있지만 과거 대미 수출품목을 고려할 때 담배,사과,배,낙농품,인상 차 등
은 향후 FTA 이후에도 교역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2개
품목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미국은 축소되고 중국
이 확장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농업경쟁력 지수의 변화를 고찰해 본 바에
따르면 한국의 농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반면 미국이나 중국의 그것은 상당
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경쟁력 지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것이다.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농업여건,생
산,교역,경쟁력 등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듯이 FTA가 체결되었을 때 국내 농
업에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미
FTA체결시 한국 농업은 약 1조 1,000억원에서 2조 7,000억 정도의 피해를 입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05년도 한국의 농림축산업 생산액이 약 37조원임을
감안한다면 한․미 FTA 체결시 농업 생산의 피해규모는 한국 농업생산액의
약 3.0%～7.6% 범위가 된다.이를 농가인구 34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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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79만원정도의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사과,고추,포도,대두,닭고기,분유의 순으로 피해의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감소율 정도는 분유,대두,쇠고기,사과,고추,닭고기,돼지
고기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쌀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가정하고서 도출한 것이다.
제5장은 한․미 FTA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의 통상전략과 쟁점사항을 검토
한 것이다.한국과 미국간에는 지금까지 농산물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2006년 9월까지 한국관련 무역 분쟁 제소건수는 총 25건이고
그중 12건은 제소한 것이고 13건은 피소된 것이다.13건의 피소건수 가운데 농
산물 관련이 9건인데,그 중 5건이 미국으로부터 제소된 것이다.미국의 통상전
략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선호했으나 1980년대 이후 수차례의 협상이 무산된 이
후 상대적으로 손쉽게 타결되는 양자간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나아가 미국의
FTA는 관세철폐와 같은 통상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외교,군사 등의 차원까
지 아우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다차
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FTA를 통해 한 미 양국의 교역증진과 효
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시되어 왔
다.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그동안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시정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한국으로서도 FTA
를 통해서 축소되고 있는 대미 교역 및 시장진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요한 협상대상의 하나가 바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다.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농산물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쌀과 쇠고기 등을 포함하는 자국 농산물 수출에 장
애 요소로 되는 한국의 높은 관세율 철폐와 수입통과절차 및 위생검역기준 등
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농업부문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먼저 양허수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미국은 FTA를 개시하면서 이미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개방을 선
언하였으며,미국의 농민단체들도 한․미 FTA 협상에서는 예외품목을 두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은 쌀을 비롯한 민감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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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번째로 한국은 일정한 농산물에
대해서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 내에서는 저율의 관세를 쿼터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여기
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서 역외국인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미국은 관세의 인하와 더불어 쿼터의 관리주체
및 농산물 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세 번째로 미국은 수
입통관절차상의 문제점과 식품검사기준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
는 상황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것을 종합하여 한․미 FTA 농업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한 것이다.문제점으로
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사이의 농산물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미국은 산업전체로 대한국 무역적자의 일정 부분을 농산물 무
역에서의 흑자를 크게 함으로써 메우려고 하고 있다.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입
장으로서는 대미 농산물 무역적자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농업
만을 놓고 본다면 한․미 FTA는 대미 농산물 수입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는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둘째로 한국의 농업 경쟁력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이러한 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농
업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한국의 농업이 전면
적 개방의 시대를 감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셋
째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미 FTA로 인한 한
국농업의 피해 정도가 크다.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달리 피해를
입는 것이 없겠으니 국내생산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으로부터의 값싼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물
론 한․미 FTA로 인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
한다.하지만 국내생산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이 경우 국내 농업
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넷째로 미
국의 한․미 FTA 전략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농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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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식량자급률 낮은 한국으로서는 농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농산물 교역구
조상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러한 적자의 확대가 곧
국내 농업 생산자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 양허에서 예외로 하거나 또는 유예기간을 장기화 하는 협상안을 마련하
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개방을 전제로 하여 경쟁력 없는
생산부문은 포기하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농업이 대부분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농산물과
차별되는 품목들이 있다.이러한 품목들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경제적 효과분석에서 나온 국내 생산자들의 피
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이상의 국내 소비자들 수출업자들로부터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농업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로 관세철폐 등에 의하여 농업부문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민감한 품목부터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의 이행 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내 농업에
미칠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
쟁력이 기대되는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친환경의 조방적 농법을 확산시켜 국산 농산물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담보함으로써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
면,국산 농산물의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규모가 영세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
족으로 자율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농가로서는 그 시장 개방의 충격이 클 것
이므로,이들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제도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농업의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촉진해나가야 할 것이다.축산
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보험으로 전가할 수 있는 축산물보험제도
의 도입과 가격급락이 우려되는 주요 농산물의 손실위험을 담보하는 농산물보
험제도의 도입도 농가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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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
보하는 방향으로 대미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지만,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내부의 대내적 협상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한․미 FTA를 반대하는 주장
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 공세를 차단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는
협상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그 실익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
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크다.
나아가 농촌의 지역별 전통문화를 육성하여 농촌과 농업을 관광자원으로 활
용하고,가공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존립기반을 보강함과 동시에 농가의
생존기반을 확보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
구된다.농민들에게 단기적인 금전적 피해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근본적으
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장기적인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정책의 주안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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